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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 걸어온 충청북도의회가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록한 「충청북도 의정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952년 시작된 지방의회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전면 해산 후 오랜 기간 지방자치 없는 암흑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간절한 도민의 뜻을 모아 1991년 다시 지방의회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담긴 <충청북도 의정사>는 우리 도민의 희생으로 지켜온 민주주의와 지방

자치에 대한 신념을 오롯이 되살리고, 도의회 역시 같은 길로 나아가겠다는 묵시적인 다짐이기도 합니다.

지난 30년 충청북도의회는 충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노둣돌이 되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청주

국제공항 개항,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설치,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전국 유일의 의무교육학생 무상급식 

시행,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은 모두 164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낸 성과이며, 전국 최초 태양광

산업, 수소산업 육성 조례는 충북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생활임금제 적용 등 도민의 삶을 향상하는 조례 제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에도 큰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충청북도 의정사>에 고스란히 담아 놓았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우리 도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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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30주년
Record History 1991 ~ 2021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으로 지켜봐 주시고 동행 해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정성을 다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 의정사가 우리 도의회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을 밝히는 소중한 사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올해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그동안 도지사가 임명하던 의회

직원을 의장이 직접 임명하게 되었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으로 의회의 전문성도 강화

되었습니다. 예산 및 조직권한이 포함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의회의 기능이 커진 만큼 도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정책

대안과 조정자로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실현을 위해 도민과 한 몸이 되어 충북발전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자 발간을 위해 애써 오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민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

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끝으로 30주년 행사와 기념사진집 발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준비위원장 김혜영교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5월

충청북도의회 의장   박  문  희

‘의회! 
 지방자치 부활 후 30년간 도민의 노둣돌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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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30주년
Record History 1991 ~ 2021

충북발전의 역군이 되어온 의회! 

충청북도의회가 충북발전을 위해 걸어온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았

습니다.「충북의정 30년사」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북 의정의 소중한 

역사가 한 권의 책으로 탄생하기까지 애써 주신 박문희 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는 1952년 5월 29일에 첫 문을 열었지만 1961년 해산 후, 1991년 

7월 8일에 다시 개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기관을 두 다리로 삼아 힘차게 걸어왔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며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KTX 오송역 유치, 

청주국제공항 개항, 충북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 지정, 바이오·화장품·반도체·

태양광 산업 육성 등 충북 미래를 위한 현안에는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완성을 눈앞에 두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역대 도의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30여 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어 지방의회의 자율성

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의회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 대표형 국회 양원제 도입 개헌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충북의정 30년사」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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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지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 

우리 모두의 희망찬 꿈을 펼쳐나갈 임인년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그동안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걸어온 의정활동을 담은 <충청북도 의정사> 발간

을 충북교육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굴곡진 현대사와 함께 1961년 중단되었다가 

1991년에 부활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면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방자치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년이 되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한때는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삶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이제는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민들

과의 협력을 통한 쌍방향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열린 의회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그동안 민생현장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며 도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였고, 교육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충북교육 발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 한분 한분 모두가 도민의 마음을 모아 민의를 전달하고, 우리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이번 <충청북도 의정사> 발간을 계기로 앞으로도 충북도의회

가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되어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저와 우리 충북교육청은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정성을 다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충청북도의회와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5월

충청북도교육감   김  병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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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30주년
Record History 1991 ~ 2021

도민의 소중한 벗 의회가 되기를

지방자치 부활 후 충청북도의회가 걸어온 30년의 발자취를 기록한 「충청북도 

의정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정회 회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1991년 7월 지방자치 부활은 오랜 관치행정에서 벗어나 풀뿌리 민주주의로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충북도의회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든든한 대변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도민의 고견을 도정에 

반영하여 복지행정서비스에 크게 기여하였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또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으로 인사권 독립이 실현되었는데, 

현장을 다니며 애환을 듣고 그 어려움을 의회가 해결하는 도민의 소중한 벗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도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도민과 의회가 합심하여 살기 

좋은 충청북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30년 역사를 담은「충청북도 의정사」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충청북도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2년 5월

충청북도의정회장   유  주  열



충청북도의회
연혁



제4대 충청북도의회
1991. 07. 01. – 1995. 06. 30.

1991. 06. 20. 제4대 도의원 선거
1991. 07. 08. 제4대 도의회 개원 및 원구성

의장 한현구
부의장 권용하, 박상호

1993. 07. 01. 후반기 원구성
의장 조성훈
부의장  김연권, 오운균

제6대 충청북도의회
1998. 07. 01. - 2002. 06. 30.

1998. 06. 04. 제6대 도의원 선거
1998. 07. 09. 제6대 도의회 개원 및 원구성

의장 김준석
부의장 권영관, 박종기

2000. 07. 06. 후반기 원구성
의장 김진호
부의장 최영락, 신대식

제5대 충청북도의회
1995. 07. 01. - 1998. 06. 30.

1995. 06. 27. 제5대 도의원 선거
1991. 07. 12. 제5대 도의회 개원 및 원구성

의장 차주원
부의장 유영훈, 신완섭

1997. 01. 09. 후반기 원구성
의장 김동진
부의장 이병두, 안철호

제7대 충청북도의회
2002. 07. 01. - 2006. 06. 30.

2002. 06. 13. 제7대 도의원 선거
2002. 07. 09. 제7대 도의회 개원 및 원구성

의장 유주열
부의장 박재국, 장준호

2002. 10. 07. 의장보궐선거로 권영관 당선
2004. 07. 02. 후반기 원구성

의장 권영관
부의장 오장세, 유동찬

2006. 03. 23. 의장보궐선거로 장준호 당선

지방자치의 부활

완전한 지방자치 실시 

1991 1998

199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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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자치 부활 30년



THE 30 YEAR's
Record History 1991 ~ 2021 

제8대 충청북도의회
2006. 07. 01. – 2010. 06. 30.

2006. 05. 31. 제8대 도의원 선거
2006. 07. 04. 제8대 도의회 개원 및 원구성

의장 오장세
부의장 심흥섭, 조영재

2008. 02. 04. 의장보궐선거로 이기동 당선
2008. 07. 07. 후반기 원구성

의장 이대원
부의장 최재옥, 이범윤

제10대 충청북도의회
2014. 07. 01. - 2018. 06. 30.

2014. 06. 04. 제10대 도의원 선거
2014. 07. 07. 제10대 도의회 개원 및 원구성

의장 이언구
부의장 김봉회, 박종규

2016. 07. 07. 후반기 원구성
의장 김양희
부의장 엄재창, 장선배

2017. 07. 04. 장선배 부의장 사임으로 김인수 당선

제9대 충청북도의회
2010. 07. 01. - 2014. 06. 30. 

2010. 06. 02. 제9대 도의원 선거
2010. 07. 07. 제9대 도의회 개원 및 원구성

의장 김형근
부의장 최진섭, 손문규

2012. 07. 06. 후반기 원구성
의장 김광수
부의장 김동환, 임현

제11대 충청북도의회
2018. 07. 01. - 2022. 06. 30.

2018. 06. 13. 제11대 도의원 선거
2018. 07. 05. 제11대 도의회 개원 및 원구성

의장 장선배
부의장  황규철, 심기보

2020. 07. 07. 후반기 원구성
의장 박문희
부의장 이의영, 오영탁

20142006

2010 2018

  9    





충청북도의회
대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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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의회

┃제2대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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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별사진

┃제3대 의회

┃제4대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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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30주년
Record History 1991 ~ 2021

┃제5대 의회

┃제6대 의회 : 일하는 의회·열린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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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별사진

┃제7대 의회 : 열린 의정·신뢰받는 의회

┃제8대 의회 :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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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30주년
Record History 1991 ~ 2021

┃제9대 의회 :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제10대 의회 : 행복한 도민·신뢰받는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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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별사진

┃제11대 의회 : 소통하는 의정·공감받는 의회





각 대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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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30주년
Record History 1991 ~ 2021

제1대 의회

┃내무위원회위원장

한 정 구
1기 (1952. 5. 29. ∼ 1953. 6. 3.)

손 준 현
3기 (1954. 6. 1. ∼ 1955. 5. 29.)

홍 종 한
2기 (1953. 6. 4. ∼ 1954. 5. 31.)

구 연 홍
4기 (1955. 5. 30. ∼ 1956. 8. 13.)

ㅣ의 장 단

의장  최 동 선
(1952. 5. 29. ∼ 1956. 8. 13.)

부의장  권 복 인
(1952. 5. 29. ∼ 195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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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산업위원회위원장

민 병 두
1기 (1952. 5. 29. ∼ 1953. 6. 3.)

노 의 중
3기 (1954. 6. 1. ∼ 1955. 5. 29.)

민 병 두
2기 (1953. 6. 4. ∼ 1954. 5. 31.)

민 병 두
4기 (1955. 5. 30. ∼ 1956. 8. 13.)

┃문교사회위원회위원장

전 병 수
1기 (1952. 5. 29. ∼ 1953. 6. 3.)

박 정 현
3기 (1954. 6. 1. ∼ 1955. 5. 29.)

강 재 인
2기 (1953. 6. 4. ∼ 1954. 5. 31.)

유 호 열
4기 (1955. 5. 30. ∼ 195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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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30주년
Record History 1991 ~ 2021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유 성 연
(1955. 5. 30. ∼ 1956. 8. 13.)

┃징계자격위원회위원장

장 응 두
1기 (1952. 5. 29. ∼ 1953. 6. 3.)

이 재 범
3기 (1954. 6. 1.∼ 1955. 5. 29.)

노 달 선
2기 (1953. 6. 4. ∼ 1954. 5. 31.)

이 효 승
4기 (1955. 5. 30. ∼ 195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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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의회

ㅣ의 장 단

부의장  이 제 세
(1956. 9. 1. ∼ 1957. 8. 25.)

부의장  이 제 세
(1958. 3. 6. ∼ 1960. 8. 12.)

부의장  이 기 호
(1957. 8. 26. ∼ 1958. 2. 24.)

의장  노 의 중
(1956. 9. 1. ∼ 1957. 8. 25.)

의장  최 동 선
(1958. 3. 6. ∼ 1959. 1. 14.)

의장  노 의 중
(1957. 8. 26. ∼ 1958. 2. 24.)

의장  이 기 호
(1959. 1. 15. ∼ 1960. 8. 12.)

대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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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30주년
Record History 1991 ~ 2021

┃내무위원회위원장

이 원 배
1기 (1956. 9. 3. ∼ 1957. 8. 25.)

┃산업위원회위원장

이 기 호
1기 (1956. 9. 3. ∼ 1957. 8. 25.)

유 희 열
3기 (1958. 9. 2. ∼ 1959. 1. 14.)

홍 종 한
2기 (1957. 8. 27. ∼ 1958. 3. 5.)

김 진 성
4기 (1959. 9. 7. ∼ 1960. 12. 20.)

이 하 영
3기 (1958. 9. 2. ∼ 1959. 1. 14.)

김 서 응
2기 (1957. 8. 27. ∼ 1958. 3. 5.)

김 진 목
4기 (1959. 9. 7. ∼ 196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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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문교사회위원회위원장

홍 종 한
1기 (1956. 9. 3. ∼ 1957. 8. 25.)

윤 태 훈
3기 (1958. 9. 2. ∼ 1959. 1. 14.)

한 원 석
2기 (1957. 8. 27. ∼ 1958. 3. 5.)

김 영 태
1기 (1956. 9. 3. ∼ 1957. 8. 25.)

김 선 행
3기 (1958. 9. 2. ∼ 1959. 1. 14.)

한 상 대
2기 (1957. 8. 27. ∼ 1958. 3. 5.)

조 춘 형
4기 (1959. 9. 7. ∼ 1960. 12. 20.)

한 병 수
4기 (1959. 9. 7. ∼ 1960.12. 20.)

대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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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30주년
Record History 1991 ~ 2021

┃징계자격위원회위원장

조 수 석
1기 (1956. 9. 3. ∼ 1957. 8. 25.)

오 진 세
3기 (1958. 9. 2. ∼ 1959. 1. 14.)

우 병 훈
2기 (1957. 8. 27. ∼ 1958. 3. 5.)

안 상 열
4기 (1959. 9. 7. ∼ 196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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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의회

문교사회위원장  
조 춘 형

ㅣ의 장 단 (1960. 12. 21. ∼ 1961. 5. 16.)

의장  서 병 주 부의장  윤 태 훈

┃상임위원장 (1960. 12. 21.∼1961. 5. 16.)

내무위원장  
이 성 규

산업위원장  
이 희 창

징계자격위원장  
김 한 식

징계자격위원장  
최 면 승

대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28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Record History 1991 ~ 2021

제4대 의회

문교사회위원장  

한 장 훈

ㅣ전반기 의장단 (1991. 7. 1.  ~ 1993. 6. 30.)

┃전반기 상임위원장 (1991. 7. 13. ~ 1993. 6. 30.)

┃전반기 특별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오 운 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 완 섭
('91. 9. 30. ∼ '93. 6. 19.)

내무위원장  

김 연 권
산업위원장  

안 철 호
건설위원장  

김 봉 삼

충청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제정위원장  

조 성 훈
(1991. 9. 30.)

경부고속전철본선역 
충북권유치특별위원장  

유 명 희
(1991. 8. 1.)

장기종합개발계획
2차시안검토특별위원장

이 광 호
('92. 9. 25. ~ '92. 10. 14)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윤 태 한
('92. 10. 23.~'93. 3. 10.)

의장  한 현 구 부의장  권 용 하 부의장  박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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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장  

이 광 호

ㅣ후반기 의장단 (1993. 7. 1. ~ 1995. 6. 30.)

의장  조 성 훈 부의장  김 연 권 부의장  오 운 균

┃후반기 상임위원장 (1993. 7. 13. ~ 1995. 6. 30.)

의회운영위원장  

정 진 철
기획경제위원장  

김 기 한
교육사회위원장

차 주 용
농림수산위원장  

박 기 양
건설위원장

김 인 식

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  

신 완 섭
('93. 9. 13. ∼ '94. 12. 3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 종 기
('94. 7. 8. ∼ '95. 5. 30.)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 태 한
('93. 9. 13. ∼ '94. 6. 30.)

UR대책특별위원장   

안 철 호
('94. 3. 24. ∼ '94. 12. 31.)

대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후반기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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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30주년
Record History 1991 ~ 2021

제5대 의회

ㅣ전반기 의장단 (1995. 7. 1. ~ 1996. 12. 31.)

┃전반기 상임위원장 (1995. 7. 13. ~ 1996. 12. 31.)

┃전반기 특별위원장

기획경제위원장  

송 재 주
의회운영위원장  

김 진 학
('95. 7. 13. ∼
'96. 4. 12.)

의회운영위원장  

김 준 석
('96. 4. 27. ∼ 
'97. 1. 10.)

내무위원장  

성 기 덕
교육사회위원장  

유 재 철
농림수산위원장  

안 재 원
건설교통위원장  

한 상 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 병 두

('95. 10. 9. ∼ '97. 1. 8.)

 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   
박 학 래

('96. 7. 24. ∼ '97. 1. 10.)

의장  차 주 원 부의장  유 영 훈 부의장  신 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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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후반기 의장단 (1997. 1. 1. ~ 1998. 6. 30.)

의장  김 동 진 부의장  이 병 두 부의장  안 철 호

┃후반기 상임위원장 (1997. 1. 11. ~  1998. 6. 30.)

┃후반기 특별위원장

내무위원장  

차 주 용
의회운영위원장  

김 재 근
기획경제위원장  

박 용 인
교육사회위원장  

박 제 국
농림수산위원장  

이 향 래
건설교통위원장

오 성 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 영 관

('97. 1. 30. ∼ '98. 6. 30.)

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  
박 학 래

('97. 1. 11. ∼ '97. 12. 31.)

대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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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30주년
Record History 1991 ~ 2021

제6대 의회

ㅣ전반기 의장단 (1998. 7. 1. ~ 2000. 6. 30.)

┃전반기 상임위원장 (1998. 7. 1. ~ 2000. 6. 30.)

┃전반기 특별위원장

의장  김 준 석 부의장  권 영 관 부의장  박 종 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 대 식
('99. 7. 8.∼'00. 6. 30.)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 재 수
('98. 9. 18.∼'99. 6. 30.)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 종 기
('98. 10. 20.∼'00. 6. 30.)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박 종 기
('99. 7. 6.∼'99. 12. 31.)

기획경제위원장  

한 현 태
('00. 2. 19.∼ 
'00. 7. 12.)

의회운영위원장  

장 준 호
기획행정위원장  

김 춘 식
('98. 7. 10.∼
'00. 2. 12.)

교육사회위원장  

윤 병 태
('98. 7. 10.∼
'00. 2. 12.)

교육사회위원장  

박 노 철
('00. 2. 19.∼
'00. 7. 12.)

산업경제위원장  

최 영 락
관광건설위원장  

정 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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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후반기 의장단 (2000. 7. 1. ~ 2002. 6. 30.)

의장  김 진 호 부의장  최 영 락 부의장  신 대 식

┃후반기 상임위원장 (2000. 7. 8. ~ 2002. 6. 30.)

┃후반기 특별위원장

교육사회위원장  

박 노 철
('00. 7. 8.∼
'02. 1. 19.)

의회운영위원장  

유 동 찬
기획행정위원장  

유 주 열
교육사회위원장  

황 태 모
('02. 2. 1.∼
'02. 6. 30.)

산업경제위원장  

이 완 영
('00. 7. 8.∼
'00. 10. 17.)

산업경제위원장  

김 대 호
('00. 11. 3.∼
'02. 6. 30.)

관광건설위원장  

신 택 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 준 호
('01. 6. 21.∼'02. 6. 30.)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 소 정
('00. 8. 31.∼'01. 5. 30.)

윤라특별위원장

박 학 래
('00. 7. 28.∼'02. 6. 30.)

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

이 광 종
('01. 8. 23.∼'02. 6. 30.)

대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34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Record History 1991 ~ 2021

┃전반기 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 구 성
('02. 7. 11.∼
'03. 5. 30.)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 흥 섭
('03. 6. 19.∼
'04. 6. 30.)

윤리특별위원장  

송 은 섭
('03. 8. 19.∼
'04. 6. 30.)

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

정 상 혁
('02. 9. 9.∼'04. 6. 30.)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
역유치특별위원장

김 정 복
('02. 9. 9.∼'04. 6. 30.)

신행정수도건설지원
특별위원장

김 정 복
('03. 5. 29.∼'04. 6. 30.)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
발전추진특별위원장

김 정 복
('04. 2. 20 ~ '04. 6. 30.)

제7대 의회

ㅣ전반기 의장단 (2002. 7. 1. ~ 2004. 6. 30.)

의장  유 주 열
('02. 7. 9.∼'03. 9. 30.)

의장  권 영 관
('03.10 .7.∼'04. 7. 8.)

부의장  박 재 국 부의장  장 준 호

교육사회위원장  
오 장 세

의회운영위원장  
한 창 동

기획행정위원장  
유 동 찬

산업경제위원장  
조 영 재

관광건설위원장  
이 광 종

┃전반기 상임위원장 (2002. 7. 10. ~ 200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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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특별위원장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
역유치특별위원장

김 정 복
('04. 7. 1.∼'06. 1. 20.)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연 철 웅
('04. 7. 12.∼'05. 6. 30.)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 기 동
('05. 7. 11.∼'06. 6. 30.)

신행정수도건설지원
특별위원장

김 정 복
('04. 7. 1.∼'06. 6. 30.)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
발전추진특별위원장

김 정 복
('04. 7. 1. ~ '05. 1. 13.)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
발전추진특별위원장

강 구 성
('05. 1. 14.∼'06. 3. 22.)

ㅣ후반기 의장단 (2004. 7. 1. ~ 2006. 6. 30.)

의장  권 영 관
('04. 7. 9.∼'06. 3. 22.)

의장  장 준 호
('06. 3. 23.∼'06. 6. 30.)

부의장  오 장 세 부의장  유 동 찬

┃후반기 상임위원장 (2004. 7. 13. ~ 2006. 6. 30.)

교육사회위원장  

이 대 원
의회운영위원장  

김 홍 운
기획행정위원장  

최 재 옥
산업경제위원장  

김 환 동
관광건설위원장  

심 흥 섭

대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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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30주년
Record History 1991 ~ 2021

┃전반기 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 주 식
('06. 9. 4.∼'07. 6. 30.)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 화 수
('07. 7. 10.∼'08. 6. 30.)

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

민 경 환
('07. 2. 28.∼'08. 6. 30.)

제8대 의회

ㅣ전반기 의장단 (2006. 7. 1. ~ 2008.6. 30.)

┃전반기 상임위원장 (2006. 7. 5. ~ 2008. 6. 30.)

의장  오 장 세
('06. 7. 4.∼'08. 1. 22.)

의장  이 기 동
('08. 2. 1.∼'08. 6. 30.)

부의장  심 흥 섭 부의장  조 영 재

교육사회위원장  

이 기 동
('06. 7. 5.∼'08. 1. 31.)

의회운영위원장  

이 종 호
행정자치위원장  

이 필 용
교육사회위원장  

장 주 식
('08. 3. 5.∼'08. 6. 30.)

산업경제위원장  

정 윤 숙
건설문화위원장

송 은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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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 영 웅
('08. 7. 10.∼'09. 6. 30.)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민 경 환
('09. 7. 10.∼'10. 3. 23.)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특별위원장

한 창 동
('08. 9. 18.∼'09. 9. 21.)

ㅣ후반기 의장단 (2008. 7. 1. ~ 2010. 6. 30.)

┃후반기 상임위원장 (2008. 7. 8. ~ 2010. 6. 30.)

┃후반기 특별위원장

교육사회위원장  

임   현
의회운영위원장  

이 영 복
행정소방위원장  

연 만 흠
산업경제위원장  

박 종 갑
건설문화위원장  

이 언 구

의장  이 대 원 부의장  최 재 옥 부의장  이 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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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특별위원장

제9대 의회

ㅣ전반기 의장단 (2010. 7. 1. ~ 2012. 6. 30.)

┃전반기 상임위원장 (2010. 7. 8. ~ 2012. 6. 30.)

행정문화위원장  

최 병 윤
의회운영위원장  

박 문 희
정책복지위원장  

심 기 보
산업경제위원장  

김 봉 회
건설소방위원장  

권 기 수
교육위원장

최 미 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 광 희
('11. 7. 11.∼'12. 6. 30.)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 종 성
('10. 7. 23.∼'11. 6. 30.)

윤리특별위원장 

박 상 필
('10. 9. 16.∼'12. 6. 30.)

세종시정상추진 및 
발전특별위원장

김 광 수
('10. 9. 16.∼'12. 6. 30.)

의장  김 형 근 부의장  최 진 섭 부의장  손 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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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후반기 의장단 (2012. 7. 1. ~ 2014. 6. 30.)

┃후반기 상임위원장 (2012. 7. 7. ~ 2014. 6. 30.)

교육위원장  

박 상 필
의회운영위원장  

김 재 종
행정문화위원장  

김 희 수
산업경제위원장  

정  헌
건설소방위원장  

이 광 진
정책복지위원장

장 선 배

┃후반기 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 영 주
('12. 7. 9.∼'13. 6. 30.)

윤리특별위원장  

하 재 성
('12. 9. 21.∼'14. 6. 30.)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 헌 경
('13. 7. 1.∼'14. 6. 30.)

청원·청주통합지원
특별위원장

최 미 애
(12. 9. 21.∼'14. 6. 30.)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

유 완 백
('12. 9. 21.∼'14. 6. 30.)

대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의장  김 광 수 부의장  김 동 환 부의장  임   현



40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Record History 1991 ~ 2021

┃전반기 특별위원장

제10대 의회

ㅣ전반기 의장단 (2014. 7. 1. ~ 2016. 6. 30.)

┃전반기 상임위원장 (2014. 7. 7. ~ 2016. 6. 30.)

의장  이 언 구 부의장  김 봉 회 부의장  박 종 규

교육위원장  

윤 홍 창
의회운영위원장  

박 한 범
행정문화위원장  

임 회 무
산업경제위원장  

이 양 섭
건설소방위원장  

박 병 진
정책복지위원장

박 봉 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 인 수
('15. 7. 6.∼'16. 6. 30.)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엄 재 창
('14. 7. 8.∼'15. 7. 5.)

윤리특별위원장 

최 광 옥
('15. 3. 13.∼'16. 6. 30.)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장

임 회 무
('16. 6. 8.∼'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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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후반기 의장단 (2016. 7. 1. ~ 2018. 6. 30.)

┃후반기 상임위원장 (2016. 7. 7. ~ 2018. 6. 30.)

┃후반기 특별위원장

대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의장  김 양 희 부의장  엄 재 창 부의장  장 선 배
('16. 7. 1.∼'17. 6. 30.)

부의장  김 인 수
('17. 7. 4.∼'18. 6. 30.)

산업경제위원장   

이 의 영
('17. 7. 5.∼
'18. 6. 30.)

건설소방위원장   

임 순 묵
('16. 7. 7.~
'18. 6. 30.)

정책복지위원장   

이 광 희
('16. 7. 7.∼
'17. 7. 4.)

정책복지위원장   

김 영 주
('17. 7. 5.∼
'18. 6. 30.)

행정문화위원장  

최 광 옥
('17. 9. 11.∼
'18. 6. 30.)

의회운영위원장  

임 병 운
('16. 7. 7.~
'18. 6. 30.)

행정문화위원장  

김 학 철
('16. 7. 7.∼
'17. 9. 10.)

교육위원장  

정 영 수
('16. 7. 7.~
'18. 6. 30.)

산업경제위원장  

황 규 철
('16. 7. 7.∼
'17. 7. 4.)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윤 홍 창
('16. 7. 8. ∼ 
'16. 11. 7.)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박 우 양
('16. 11. 8. ∼
'17. 7. 13.)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박 병 진
('17. 7. 14. ∼
'18. 6. 30.)

윤리특별위원장  

박 종 규
('16. 10. 5. ∼ 
'18. 6. 30.)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장  
임 회 무
('16. 7. 1. ∼
'18. 4. 18.)

항공정비산업점검
특별위원장

엄 재 창
('16. 9. 9. ∼
'17. 2. 21.)

윤리특별위원장 

최 광 옥
('16. 7. 1. ∼
'1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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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장  

이 상 욱
('18. 7. 6.∼
'19. 6. 30..)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연 종 석
('18. 7. 6.∼
'19. 6. 30.)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 형 용
('19. 7. 9.∼
'20. 6. 30.)

윤리특별위원장  

박 문 희
('19. 7. 9.∼
'20. 6. 30.)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장

연 철 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지원을 위한 

특별위원장  

이 상 식
('19. 4. 17.∼'20. 6. 30.)

제11대 의회

ㅣ전반기 의장단 (2018. 7. 1. ~ 2020. 6 .30.)

┃전반기 상임위원장 (2018. 7. 6. ~ 2020. 6. 30.)

교육위원장  

이 숙 애
의회운영위원장  

김 영 주
행정문화위원장  

전 원 표
산업경제위원장  

박 우 양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이 수 완
정책복지위원장

박 상 돈

의장  장 선 배 부의장  황 규 철 부의장  심 기 보

┃전반기 특별위원장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장  
이 의 영
('19. 6. 24.~
'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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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장  
이 의 영

ㅣ후반기 의장단 (2020. 7. 1. ~ 2022. 06. 30.)

┃후반기 상임위원장 (2020. 7. 1. ~ 2021. 6. 30. 기준)

의장  박 문 희 부의장  이 의 영 부의장  오 영 탁

┃후반기 특별위원장 (2020. 7. 1. ~ 2021. 6. 30. 기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육 미 선

윤리특별위원장    

박 우 양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장 
연 철 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지원을 위한 

특별위원장  
이 상 식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이 숙 애

교육위원장  

박 성 원
의회운영위원장  

이 상 욱
행정문화위원장  

임 영 은
산업경제위원장  

정 상 교
산업경제위원장  

연 종 석
건설환경소방위원장  

김 기 창
정책복지위원장  

박 형 용

대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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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충북의 역사와 문화



제1장 충북의 역사와 문화

51

제1장 충북의 역사와 문화

1. 충북의 지리환경과 역사

충청북도는 아시아 대륙의 동단에 있는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바다에 접하지 않은 유일한 내륙도로 충청북도의 역사·지리적 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백두대
간’과 ‘한남금북정맥(漢南錦北正脈)’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 병사봉에서 지리산 천왕봉에 이
르는 한반도의 뼈대를 이루는 산줄기며, 한남금북정맥은 속리산 천황봉에서 서북으로 뻗어 
청주의 상당산성, 음성을 거쳐 북부 내륙을 동서로 가르며 경기도 안성군 칠장산에 이르는 
산줄기를 말한다. 이 두 산줄기 사이로 흐르는 남한강과 금강 등 큰 강과 그 지류들이 침식
작용을 일으켜 곳곳에 분지를 형성하였고, 이 침식 분지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를 동서로 구분하며 주로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기
점인 태백산(1,567m)에서 분기하여 소백산(1,440m), 도솔봉(1,314m), 문수봉(1,162m), 속
리산(1,058m) 등 해발 1,000m 이상의 산봉우리가 연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원도 경계에서 
문경의 조령(642m)까지는 대부분 1,000m 이상의 높은 봉우리가 연이어져 지세가 험하고 
교통 발달을 더디게 했다. 조령에서 추풍령까지는 기복이 심하지 않은 저산성 산지를 이루
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자리한 소백산, 속리산과 같은 큰 산 역시 교통의 장애가 되어 왔다. 
백두대간은 추풍령에서 해발 200m로 최저 고도가 되는데, 이곳을 지나면 다시 급격히 높아
져서 영동, 무주, 김천의 경계를 이루는 민주지산(1,242m), 가야산(1,430m) 등으로 고산성 
산지가 연속되고 있다. 백두대간은 영남지방과 호서지방을 가르는 장벽이었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형성된 고개가 있어서 양 지역을 이어주는 교통로로 활용되
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죽령, 계립령(하늘재), 조령, 이화령, 추풍령 등이 있다. 죽령은 
해발 689m로, 단양과 경북 풍기를 연결하는 고개이다. 주변에는 벌령, 관적령 등 작은 고
개들이 있다. 계립령은 해발 530m로 충주와 문경을 연결하는 고개로  삼한시대부터 고려 
이전까지 주로 사용되었고, 조선시대 이후에는 조령(새재)이, 일제강점기에는 이곳에 신작로
가 뚫리면서 새재 옆 이화령으로 옮겨갔다. 특히, 계립령은 낙동강과 한강의 수운을 연결하
는 고갯길로 활용도가 높았다. 추풍령은 해발 200m로 소백산맥 고개 중에서는 가장 낮은
데, 영동군의 황간과 경북 김천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되어 왔다. 계립령과 함께 영남지방과 
중부지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로 취급되었다. 백두대간의 고갯길은 예로부터 한반도의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로의 중심축으로 기능하여 왔다. 삼국시대에는 각국의 국경 지
대를 이루고 있어서 정치․군사적 접점 및 경계가 되었다. 경제․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삼국의 
문화가 교류되고 선진문화가 수입되는 교역로로 활용되었다. 덕분에 고개의 출입구에 해당
하는 단양, 충주, 보은 지역 등은 일찍부터 정치․군사적인 중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삼국의 
문화를 다른 지역으로 전달하는 경제․문화의 거점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그 단적인 예를 
신라가 470년(자비왕 13)에 축조한 보은 삼년산성이나, 통일신라시대에 축조한 충주 중앙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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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평리 칠층석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충청북도는 비록 바다에서 떨어진 내륙이지만, 육상교통로가 본격적으로 개척

되어 활용된 삼국시대 이후에는 문화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지역이었다. 이는 신
라의 오소경(五小京) 가운데 중원경(충주)과 서원경(청주) 등 2개의 소경이 충북지역에 설치
된 것이나, 초기 불교문화의 전파 과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속리산 천황봉에서 서북으로 
뻗어 충북의 북부 내륙을 동서로 가르며 경기도 안성 칠장산에 이르는 한남금북정맥의 산줄
기는 한강과 금강의 수계를 나누는 분수령이 되기도 하는데, 북동쪽 한강 수계의 중심에 충
주가 있고, 서남쪽 금강 수계의 중심에는 청주지역이 있다. 이 한남금북정맥의 산들은 높아
도 해발 500∼600m에 불과하고 산줄기가 분명하지 않은 곳도 많다. 따라서 경기도와 충청
북도 사이에는 교통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거의 없다. 

충청북도의 북동부는 대체로 한강 수계에 속하고 남서부는 금강 수계에 속한다. 금강 수
계는 다시 금강 본류와 그 지류인 미호천 수계로 나눌 수 있다. 금강은 전북 장수에서 시작
되어 영동의 학산․심천과 옥천을 지나 문의에 이르러 대청댐에 머물렀다가 다시 세종시의 
부강을 거쳐 충남 공주․부여로 흘러 들어간다. 산간 지역을 심하게 사행(蛇行)하면서 흘러가
는데 뚜렷한 평야를 형성하지 못하고 강 주변에 협곡이 발달하여 교통의 장애가 되어 왔다. 
다만, 그 지류 중 보은군과 옥천군을 흐르는 보청천(報靑川)은 보은분지와 청산분지를 형성
해 영남으로 통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미호천은 음성 부용산(644m)에서 발원하여 음성, 진
천 등을 통과하면서 음성․진천분지를 형성하였다. 다시 청주 쪽으로 나와서 보광천, 무심천 
등과 합류하면서 충청북도 최대의 평야인 미호평야를 형성하였다. 이 지역은 일찍부터 농경
이 발달하였으며 선사시대 이후의 많은 유적이 집중되어 있다. 

남한강은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단양군 일대의 영춘․청풍을 지나면서 매포천․단양천․제천천․
광천을 합류하지만, 강변은 대개 소규모의 하곡평야(河谷平野)나 협곡으로 뚜렷한 분지를 이
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충주의 달천과 합쳐지는 충주분지에서 비교적 넓은 평야를 형성
했고, 원주시에서 발원한 제천천에 의하여 제천분지가 형성되었다. 달천은 속리산 천황봉에
서 발원하여 북서류하면서 미원분지․괴산분지를 형성하였다. 이처럼 충북지역은 전반적으로 
북부지역(충주시, 제천시, 단양군)과 남부지역(옥천군, 보은군, 영동군)의 고원지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중앙부에 해당하는 청주와 충주 사이는 비교적 낮은 산지와 평야지대가 분포
되어 있어서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다. 청주는 해발 59m, 충주는 50m로서 비
교적 고도가 낮지만 보은, 제천, 추풍령 지방은 해발 200m가 넘는 고원지대이다. 이 같은 
지형적 환경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도시나 큰 규모의 마을이 형성되었던 곳은 중부지역이고, 
남북의 고원지대는 인구가 대규모로 집중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고대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중심지는 자연스럽게 중부지역에 들어서게 되었다. 반면에 남부지역의 보은․옥천 분지
나 북부지역의 제천과 단양 분지 등은 주로 영남과 중부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정
치․군사․문화․경제적 측면에서 중요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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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사시대 

남한강과 금강의 상류지역에는 고생대의 옥천계(충주 부근에서 남서 방향으로 옥천을 지
나 전라북도 익산 북쪽 15㎞까지 분포된 변성퇴적암 지대)에 형성된 많은 석회암지대에 발
달한 동굴유적과 큰 강을 중심으로 유적이 골고루 분포된 특징이 있다. 그 때문에 이 지역
에는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적과 유물들이 넓은 지역에 산재하
고 있다.

구석기시대 남한강 유역의 한데유적(동굴이나 바위 밑 같은 곳이 아닌, 강가나 못가에서 
일시적으로 막집 따위를 짓고 살았거나 그대로 지낸 자리)은 단양 수양개유적(사적 제398
호), 제천 창내유적, 현재는 충주댐으로 수몰된 제천 명오리 큰길가유적 등이 있다. 동굴유
적은 제천 점말유적, 단양 상시바위그늘유적, 단양 금굴유적(충북기념물 제102호), 단양 구
낭굴유적(충북기념물 제103호) 등이 있다. 금강유역의 한데유적으로는 청원 소로리유적(현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재), 청주 봉명동유적 등이 있으며, 동굴유적으로는 흥수아이 발굴
로 유명해진 청원두루봉유적(현재 청주 상당구 문의면)이 조사되었다. 

특히, 단양 금굴유적은 우리나라 구석기시대의 가장 이른 시원문화(始原文化)를 이루고 있
다. 충북지역은 우리나라 구석기유적 발굴 중 1/3이 집중되고 있어 선사문화의 보고(寶庫)일 
뿐 아니라, 다른 지역 및 다른 나라 선사문화와의 비교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 청주 소로리와 단양 수양개 및 충주 조동리 등에서 검출된 벼 등 많은 농경 유물들은 우
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선사시대 농경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신석기시대 남한강 유역에는 단양 상시바위그늘유적, 도담 금굴유적, 제천 황석리유적, 충
주 조동리유적 등이 있다. 이 외에 제천 양평리․광의리 등과 충주 명서리․하천리 등 강변유
적에서 빗살무늬토기 조각이 출토되었다. 금강유역에는 청원 쌍청리유적(청주시 흥덕구 오송
읍 소재)과 청주 봉명동유적이 조사되었으며, 영동 금정리와 청주 상당산성에서 빗살무늬토
기가 채집되었다. 이것은 산상유적(山上遺蹟)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단양 상
시바위그늘유적에서 출토된 융기문토기(무늬가 겉면에서 튀어나온 토기)는 우리나라 융기문
토기의 발생과 전파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이 토기는 강원도 오산리유적과 일본 규슈
지방, 러시아 흑룡강 유역의 노보페트로브카(Novopetrovka)유적과 중국 동북지방에서도 출
토되고 있어 그 기원과 전파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토기는 강원도 지역보다 동
해안에서 낙동강을 따라 올라오면서 전래한 것으로 추정되어 한반도의 중부지방과 동남부지
방 사이에서 밀접한 문화적 접촉과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청주 쌍청리와 영
동 금정리에서 나온 이른바 ‘금강식토기’는 대전 둔산동유적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어 주목
된다.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은 고인돌이다. 고인돌유적은 1962년 제천 황석리에서 처음 
발굴․조사된 이래 충주댐 수몰 지역인 제천의 황석리․진목리․함암리, 충주 하천리유적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남한강 유역의 고인돌은 대부분 남방식(=기반식, 작은 굄돌 위에 두꺼운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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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평리 칠층석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충청북도는 비록 바다에서 떨어진 내륙이지만, 육상교통로가 본격적으로 개척

되어 활용된 삼국시대 이후에는 문화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지역이었다. 이는 신
라의 오소경(五小京) 가운데 중원경(충주)과 서원경(청주) 등 2개의 소경이 충북지역에 설치
된 것이나, 초기 불교문화의 전파 과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속리산 천황봉에서 서북으로 
뻗어 충북의 북부 내륙을 동서로 가르며 경기도 안성 칠장산에 이르는 한남금북정맥의 산줄
기는 한강과 금강의 수계를 나누는 분수령이 되기도 하는데, 북동쪽 한강 수계의 중심에 충
주가 있고, 서남쪽 금강 수계의 중심에는 청주지역이 있다. 이 한남금북정맥의 산들은 높아
도 해발 500∼600m에 불과하고 산줄기가 분명하지 않은 곳도 많다. 따라서 경기도와 충청
북도 사이에는 교통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거의 없다. 

충청북도의 북동부는 대체로 한강 수계에 속하고 남서부는 금강 수계에 속한다. 금강 수
계는 다시 금강 본류와 그 지류인 미호천 수계로 나눌 수 있다. 금강은 전북 장수에서 시작
되어 영동의 학산․심천과 옥천을 지나 문의에 이르러 대청댐에 머물렀다가 다시 세종시의 
부강을 거쳐 충남 공주․부여로 흘러 들어간다. 산간 지역을 심하게 사행(蛇行)하면서 흘러가
는데 뚜렷한 평야를 형성하지 못하고 강 주변에 협곡이 발달하여 교통의 장애가 되어 왔다. 
다만, 그 지류 중 보은군과 옥천군을 흐르는 보청천(報靑川)은 보은분지와 청산분지를 형성
해 영남으로 통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미호천은 음성 부용산(644m)에서 발원하여 음성, 진
천 등을 통과하면서 음성․진천분지를 형성하였다. 다시 청주 쪽으로 나와서 보광천, 무심천 
등과 합류하면서 충청북도 최대의 평야인 미호평야를 형성하였다. 이 지역은 일찍부터 농경
이 발달하였으며 선사시대 이후의 많은 유적이 집중되어 있다. 

남한강은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단양군 일대의 영춘․청풍을 지나면서 매포천․단양천․제천천․
광천을 합류하지만, 강변은 대개 소규모의 하곡평야(河谷平野)나 협곡으로 뚜렷한 분지를 이
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충주의 달천과 합쳐지는 충주분지에서 비교적 넓은 평야를 형성
했고, 원주시에서 발원한 제천천에 의하여 제천분지가 형성되었다. 달천은 속리산 천황봉에
서 발원하여 북서류하면서 미원분지․괴산분지를 형성하였다. 이처럼 충북지역은 전반적으로 
북부지역(충주시, 제천시, 단양군)과 남부지역(옥천군, 보은군, 영동군)의 고원지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중앙부에 해당하는 청주와 충주 사이는 비교적 낮은 산지와 평야지대가 분포
되어 있어서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다. 청주는 해발 59m, 충주는 50m로서 비
교적 고도가 낮지만 보은, 제천, 추풍령 지방은 해발 200m가 넘는 고원지대이다. 이 같은 
지형적 환경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도시나 큰 규모의 마을이 형성되었던 곳은 중부지역이고, 
남북의 고원지대는 인구가 대규모로 집중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고대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중심지는 자연스럽게 중부지역에 들어서게 되었다. 반면에 남부지역의 보은․옥천 분지
나 북부지역의 제천과 단양 분지 등은 주로 영남과 중부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정
치․군사․문화․경제적 측면에서 중요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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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북의 역사 전개와 문화

1) 선사시대 

남한강과 금강의 상류지역에는 고생대의 옥천계(충주 부근에서 남서 방향으로 옥천을 지
나 전라북도 익산 북쪽 15㎞까지 분포된 변성퇴적암 지대)에 형성된 많은 석회암지대에 발
달한 동굴유적과 큰 강을 중심으로 유적이 골고루 분포된 특징이 있다. 그 때문에 이 지역
에는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적과 유물들이 넓은 지역에 산재하
고 있다.

구석기시대 남한강 유역의 한데유적(동굴이나 바위 밑 같은 곳이 아닌, 강가나 못가에서 
일시적으로 막집 따위를 짓고 살았거나 그대로 지낸 자리)은 단양 수양개유적(사적 제398
호), 제천 창내유적, 현재는 충주댐으로 수몰된 제천 명오리 큰길가유적 등이 있다. 동굴유
적은 제천 점말유적, 단양 상시바위그늘유적, 단양 금굴유적(충북기념물 제102호), 단양 구
낭굴유적(충북기념물 제103호) 등이 있다. 금강유역의 한데유적으로는 청원 소로리유적(현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재), 청주 봉명동유적 등이 있으며, 동굴유적으로는 흥수아이 발굴
로 유명해진 청원두루봉유적(현재 청주 상당구 문의면)이 조사되었다. 

특히, 단양 금굴유적은 우리나라 구석기시대의 가장 이른 시원문화(始原文化)를 이루고 있
다. 충북지역은 우리나라 구석기유적 발굴 중 1/3이 집중되고 있어 선사문화의 보고(寶庫)일 
뿐 아니라, 다른 지역 및 다른 나라 선사문화와의 비교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 청주 소로리와 단양 수양개 및 충주 조동리 등에서 검출된 벼 등 많은 농경 유물들은 우
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선사시대 농경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신석기시대 남한강 유역에는 단양 상시바위그늘유적, 도담 금굴유적, 제천 황석리유적, 충
주 조동리유적 등이 있다. 이 외에 제천 양평리․광의리 등과 충주 명서리․하천리 등 강변유
적에서 빗살무늬토기 조각이 출토되었다. 금강유역에는 청원 쌍청리유적(청주시 흥덕구 오송
읍 소재)과 청주 봉명동유적이 조사되었으며, 영동 금정리와 청주 상당산성에서 빗살무늬토
기가 채집되었다. 이것은 산상유적(山上遺蹟)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단양 상
시바위그늘유적에서 출토된 융기문토기(무늬가 겉면에서 튀어나온 토기)는 우리나라 융기문
토기의 발생과 전파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이 토기는 강원도 오산리유적과 일본 규슈
지방, 러시아 흑룡강 유역의 노보페트로브카(Novopetrovka)유적과 중국 동북지방에서도 출
토되고 있어 그 기원과 전파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토기는 강원도 지역보다 동
해안에서 낙동강을 따라 올라오면서 전래한 것으로 추정되어 한반도의 중부지방과 동남부지
방 사이에서 밀접한 문화적 접촉과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청주 쌍청리와 영
동 금정리에서 나온 이른바 ‘금강식토기’는 대전 둔산동유적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어 주목
된다.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은 고인돌이다. 고인돌유적은 1962년 제천 황석리에서 처음 
발굴․조사된 이래 충주댐 수몰 지역인 제천의 황석리․진목리․함암리, 충주 하천리유적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남한강 유역의 고인돌은 대부분 남방식(=기반식, 작은 굄돌 위에 두꺼운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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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돌을 올려 바둑판 모양과 비슷한 형식)이나, 북방식(덮개돌이 두껍지 않고 굄돌이 높은 탁
자 형태의 겉모양)과 개석식(蓋石式, 지하에 만든 무덤방 위에 받침돌 없이 바로 뚜껑으로 
덮은 형식)도 혼재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황석리 고인돌에서는 인골이 나와 청동
기시대 사람들에 관한 형질인류학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금강 유역권에서 발견된 고인돌은 
대략 92기, 선돌(자연석이나 약간 다듬은 돌기둥을 땅 위에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세운 거석
(巨石) 기념물. 2~3미터에서 10미터에 달하는 높이로 족장의 위력을 나타내거나 돌에 대한 
원시적 신앙의 대상물 또는 묘비나 지역 경계의 표지로서 세워진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지는 
않음)이 173기 이상 분포되어 있다. 옥천 석탄리 안터에는 북방식, 묘표식(墓標式, 지하에 
매설한 무덤방에 대한 묘표로서 지상에 세워진 고인돌), 남방식 등 서로 다른 형식을 가진 
고인돌 3기가 혼재되어 있으며, 선돌 3기와 짝을 이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 지역
의 고인돌은 구릉이나 능선 줄기와 같은 주변 지세의 큰 흐름 방향을 고려하여 분포하고 있
으며, 한 곳에 여러 기가 함께 분포한 경우보다, 대개 1∼3기 정도가 떼지어 독립적으로 분
포된 특징이 있다.

집터유적으로 청원 내수리 유적(청주 청원구 내수읍)과 청주 향정동․내곡동 유적의 수혈식 
주거지(움집터)에서는 이중구연토기(아가리 부분에 점토 띠를 덧붙인 토기)가 출토되어 경기
도 흠암리 유적과의 관련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청원 내수리 주거지는 부여 송국리(부여군 
조촌면)와 유사하며, 청원 궁평리 유적(청주 흥덕구 오송읍)에서는 이른 시기의 송국리형 토
기(부여군 송국리유적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의 토기로 달걀처럼 부른 몸통과 밖으로 짧게 
벌어진 아가리를 지닌 것이 특징인 민무늬 토기)가 출토되어 문화적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삼한시대

삼한시대는 기원 전후부터 3세기의 시기로 원삼국시대로도 일컫는다. 이 시대에는 청동기
의 실용성이 약화하고 철제도구가 널리 보급되었다. 철제 농기구 보급은 농업 생산력을 크
게 증대시켜 농경문화를 발달시켰다. 살림집은 움집형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지상가옥의 형태
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는 부족연맹체를 여러 소국(小國)으로 발
달시키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소국은 수장들이 통치하였는데, 상호 병렬적으로 존재하면서 
정치적․경제적인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소국 상호 간의 전쟁으로 통합이 이루어
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고대국가 체제로 발전해 나갔다. 삼국시대 충
북지역은 초기에는 마한의 영역이었다가, 백제가 진출하면서 삼국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한
강 하류 지역을 확보한 백제는 점차 상류인 충주지역의 남한강 유역으로 세력권을 넓혀 나
가면서 국가 발전에 중요한 철산지를 확보하였다. 그러다가 2세기 중엽 신라에 의해 계립령
(충주 수안보와 경북 문경을 잇는 고개, 156년)과 죽령(충북 단양과 경북 영주 사이를 잇는 
고개, 158년)이 개척되면서, 충주지역은 남북 간 문물교류의 관문으로 교통 및 군사상으로 
매우 중요시되었다. 탄금대의 토성과 장미산성 등의 존재는 충주지역이 백제 남한강 경영의 
중심지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 지역의 초기 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유적지로서 주거유
적은 충주의 하천리와 지동리유적, 수양개 2지구 유적 등이 있다. 분묘유적으로는 제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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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리 원형적석고분, 연곡리·양평리·도화리의 적석총 등이 있다. 
단양 수양개 2지구 유적에서 출토된 이른바 ‘중도식무문토기’(초기 철기시대의 토기로, 밑

바닥은 몸통과 각이 지지 않게 넓적하고 몸통은 갸름한 계란 모양이며 아가리는 밖으로 벌
어진 형태의 토기)는 원삼국 후기의 것으로, 남한강 유역 소국(小國)의 발전과정과 그 이후 
삼국시대와의 연결고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제천지역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적석총들
은 서울 석촌동, 양평 문호리, 춘천 중도 등의 적석분묘 유적과 함께 고구려계 이주민과 관
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한강 유역에서는 원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철제 도끼류와 농기구, 무기 등이 상당수 출토
되었다. 이는 고대국가 형성에 있어서 철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진천 석
장리의 제철유적은 3∼5세기경 백제의 대규모 철 생산단지였다. 삼국시대에 충주지역이 삼
국의 각축장이 되었던 것도 국가 발전의 중요 요소였던 철 생산 거점을 확보하려는 의도에
서 비롯된 것이다.

백제가 진출하기 이전 마한시대의 무덤 양식은 기본적으로 널무덤(토광묘, 땅에 구덩이를 
파 직접 주검을 묻은 무덤)이었다. 이들 세력은 미호천 유역의 농업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하
였다. 그 명백한 증거는 청주 송절동의 토광묘유적으로, 무심천이 미호천과 합류하는 까치내
의 서남쪽 100ｍ 이하의 낮은 구릉과 야산지대에 자리한 대규모의 토광묘 무덤이 있다. 이
들 무덤은 3세기 중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충남지역과 전북 익산 등지의 무덤과 공
통점이 있으며, 서울지역과는 차이를 보여 당시 정치 세력의 분포와 문화 교류의 일면을 엿
볼 수 있다. 청원 상평리(청주 청원구 오창읍)와 진천 송두리유적에서는 영남지역에서 출토
되는 와질토기(회색 위주에 회흑색, 흑색 등의 색조를 띠며 단단하기가 기와와 비슷하다 하
여 붙여진 이름)가 출토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또한 진천 산수리요지(사적 제325호)
와 삼용리요지(사적 제344호)는 중부지역 원삼국시대나, 삼국시대 초의 대표적인 소위 타날
문토기(두드림무늬 토기)의 제작과 밀폐요(토기가 소성되는 내부 공간을 밀폐시켜 1000도 
이상의 고온을 올려 단단한 토기를 구울 수 있는 가마)의 등장 문제를 밝히는 데 중요한 유
적이다. 청주 봉명동유적에서는 원삼국시대 토광묘 166기와 옹관 2기가 조사되었다. 이 지
역에서는 이 시대의 고분유적 중 최대 규모로 일부 마구류를 비롯하여 마형대구(청동으로 
만든 허리띠 물림장식)와 같은 청동기도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3세기 중후반에서 4세기 전
반으로 추정되며, 송절동 단계에서 신봉동 사이의 공백을 메워줄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삼국시대
“성터유적의 보고, 융합을 통한 문화 창출의 요람지”

(1) 역사

삼국 중 충북지역을 처음 확보한 나라는 백제였다. 백제는 4세기 후반 근초고왕(346∼
374)대에 이르러 마한의 잔여 세력을 통합하고, 오늘날의 경기․충청․전라도와 강원․황해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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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돌을 올려 바둑판 모양과 비슷한 형식)이나, 북방식(덮개돌이 두껍지 않고 굄돌이 높은 탁
자 형태의 겉모양)과 개석식(蓋石式, 지하에 만든 무덤방 위에 받침돌 없이 바로 뚜껑으로 
덮은 형식)도 혼재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황석리 고인돌에서는 인골이 나와 청동
기시대 사람들에 관한 형질인류학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금강 유역권에서 발견된 고인돌은 
대략 92기, 선돌(자연석이나 약간 다듬은 돌기둥을 땅 위에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세운 거석
(巨石) 기념물. 2~3미터에서 10미터에 달하는 높이로 족장의 위력을 나타내거나 돌에 대한 
원시적 신앙의 대상물 또는 묘비나 지역 경계의 표지로서 세워진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지는 
않음)이 173기 이상 분포되어 있다. 옥천 석탄리 안터에는 북방식, 묘표식(墓標式, 지하에 
매설한 무덤방에 대한 묘표로서 지상에 세워진 고인돌), 남방식 등 서로 다른 형식을 가진 
고인돌 3기가 혼재되어 있으며, 선돌 3기와 짝을 이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 지역
의 고인돌은 구릉이나 능선 줄기와 같은 주변 지세의 큰 흐름 방향을 고려하여 분포하고 있
으며, 한 곳에 여러 기가 함께 분포한 경우보다, 대개 1∼3기 정도가 떼지어 독립적으로 분
포된 특징이 있다.

집터유적으로 청원 내수리 유적(청주 청원구 내수읍)과 청주 향정동․내곡동 유적의 수혈식 
주거지(움집터)에서는 이중구연토기(아가리 부분에 점토 띠를 덧붙인 토기)가 출토되어 경기
도 흠암리 유적과의 관련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청원 내수리 주거지는 부여 송국리(부여군 
조촌면)와 유사하며, 청원 궁평리 유적(청주 흥덕구 오송읍)에서는 이른 시기의 송국리형 토
기(부여군 송국리유적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의 토기로 달걀처럼 부른 몸통과 밖으로 짧게 
벌어진 아가리를 지닌 것이 특징인 민무늬 토기)가 출토되어 문화적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삼한시대

삼한시대는 기원 전후부터 3세기의 시기로 원삼국시대로도 일컫는다. 이 시대에는 청동기
의 실용성이 약화하고 철제도구가 널리 보급되었다. 철제 농기구 보급은 농업 생산력을 크
게 증대시켜 농경문화를 발달시켰다. 살림집은 움집형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지상가옥의 형태
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는 부족연맹체를 여러 소국(小國)으로 발
달시키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소국은 수장들이 통치하였는데, 상호 병렬적으로 존재하면서 
정치적․경제적인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소국 상호 간의 전쟁으로 통합이 이루어
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고대국가 체제로 발전해 나갔다. 삼국시대 충
북지역은 초기에는 마한의 영역이었다가, 백제가 진출하면서 삼국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한
강 하류 지역을 확보한 백제는 점차 상류인 충주지역의 남한강 유역으로 세력권을 넓혀 나
가면서 국가 발전에 중요한 철산지를 확보하였다. 그러다가 2세기 중엽 신라에 의해 계립령
(충주 수안보와 경북 문경을 잇는 고개, 156년)과 죽령(충북 단양과 경북 영주 사이를 잇는 
고개, 158년)이 개척되면서, 충주지역은 남북 간 문물교류의 관문으로 교통 및 군사상으로 
매우 중요시되었다. 탄금대의 토성과 장미산성 등의 존재는 충주지역이 백제 남한강 경영의 
중심지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 지역의 초기 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유적지로서 주거유
적은 충주의 하천리와 지동리유적, 수양개 2지구 유적 등이 있다. 분묘유적으로는 제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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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리 원형적석고분, 연곡리·양평리·도화리의 적석총 등이 있다. 
단양 수양개 2지구 유적에서 출토된 이른바 ‘중도식무문토기’(초기 철기시대의 토기로, 밑

바닥은 몸통과 각이 지지 않게 넓적하고 몸통은 갸름한 계란 모양이며 아가리는 밖으로 벌
어진 형태의 토기)는 원삼국 후기의 것으로, 남한강 유역 소국(小國)의 발전과정과 그 이후 
삼국시대와의 연결고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제천지역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적석총들
은 서울 석촌동, 양평 문호리, 춘천 중도 등의 적석분묘 유적과 함께 고구려계 이주민과 관
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한강 유역에서는 원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철제 도끼류와 농기구, 무기 등이 상당수 출토
되었다. 이는 고대국가 형성에 있어서 철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진천 석
장리의 제철유적은 3∼5세기경 백제의 대규모 철 생산단지였다. 삼국시대에 충주지역이 삼
국의 각축장이 되었던 것도 국가 발전의 중요 요소였던 철 생산 거점을 확보하려는 의도에
서 비롯된 것이다.

백제가 진출하기 이전 마한시대의 무덤 양식은 기본적으로 널무덤(토광묘, 땅에 구덩이를 
파 직접 주검을 묻은 무덤)이었다. 이들 세력은 미호천 유역의 농업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하
였다. 그 명백한 증거는 청주 송절동의 토광묘유적으로, 무심천이 미호천과 합류하는 까치내
의 서남쪽 100ｍ 이하의 낮은 구릉과 야산지대에 자리한 대규모의 토광묘 무덤이 있다. 이
들 무덤은 3세기 중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충남지역과 전북 익산 등지의 무덤과 공
통점이 있으며, 서울지역과는 차이를 보여 당시 정치 세력의 분포와 문화 교류의 일면을 엿
볼 수 있다. 청원 상평리(청주 청원구 오창읍)와 진천 송두리유적에서는 영남지역에서 출토
되는 와질토기(회색 위주에 회흑색, 흑색 등의 색조를 띠며 단단하기가 기와와 비슷하다 하
여 붙여진 이름)가 출토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또한 진천 산수리요지(사적 제325호)
와 삼용리요지(사적 제344호)는 중부지역 원삼국시대나, 삼국시대 초의 대표적인 소위 타날
문토기(두드림무늬 토기)의 제작과 밀폐요(토기가 소성되는 내부 공간을 밀폐시켜 1000도 
이상의 고온을 올려 단단한 토기를 구울 수 있는 가마)의 등장 문제를 밝히는 데 중요한 유
적이다. 청주 봉명동유적에서는 원삼국시대 토광묘 166기와 옹관 2기가 조사되었다. 이 지
역에서는 이 시대의 고분유적 중 최대 규모로 일부 마구류를 비롯하여 마형대구(청동으로 
만든 허리띠 물림장식)와 같은 청동기도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3세기 중후반에서 4세기 전
반으로 추정되며, 송절동 단계에서 신봉동 사이의 공백을 메워줄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삼국시대
“성터유적의 보고, 융합을 통한 문화 창출의 요람지”

(1) 역사

삼국 중 충북지역을 처음 확보한 나라는 백제였다. 백제는 4세기 후반 근초고왕(346∼
374)대에 이르러 마한의 잔여 세력을 통합하고, 오늘날의 경기․충청․전라도와 강원․황해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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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낙동강 중류의 가야의 세력권을 흡수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근초고왕은 371년
에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고구려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장수
왕(413∼491) 때 본격적인 남진을 추진하여 백제와 충돌하게 되었다. 고구려의 남진으로 백
제는 신라와 동맹관계를 맺으며 대응했으나, 고구려가 한성(서울지역)을 함락하자 475년 공
주로 천도하였다. 그에 따라 충북지역은 고구려․백제․신라가 3분하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고
구려는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충주를 남진 통일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국원성’이라 이름하
고, 백제․신라에 대한 우위를 과시하기 위해 중원고구려비(국보 제205호)를 세워 그 영토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5세기 중반 이후에 고구려의 세력권을 백두대간 이북으로 물리치게 된다. 
551년에 백제는 신라의 힘을 빌려 한강 하류를 회복하고, 신라는 죽령 이북의 10개 군을 
확보하면서 고구려의 세력을 완전히 한강 이북으로 물리쳤다. 그리고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
관계를 깨고 한강 하류의 백제를 그 이남으로 물리치고 한강 유역 전부를 차지하였다. 드디
어 신라가 고구려를 대신하여 한강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그를 위해 신라는 충주를 통일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557년에 국원소경(國原小京) 등을 설치하고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여 
갔다.

(2) 문화

삼국시대 백제유적은 미호천 유역의 청주의 신봉동백제고분군(사적 제319호), 봉명동유적, 
명암동유적, 주성리유적(오창읍), 송대리유적(오창읍) 등의 분묘유적이 있다. 성터로는 청주의 
정북동 토성(충북기념물 제82호), 우암산 토성, 부모산성, 양성산성(문의면), 저산성(흥덕구 
강내면) 등이 있다. 이 외에 생활유적으로는 청주 봉명동․명암동․가경동 주거유적과, 청원 쌍
청리(청원구 오송읍) 주거유적,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의 가마터와 석장리의 철생산유적 등이 
있다. 고구려 유적으로는 중원고구려비(국보 제205호)를 비롯하여 충주의 장미산성(薔薇山城, 
사적 제400호), 음성의 망이산성, 남성골산성(현재 세종시 부강면 소재) 등의 성터와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보물 제1401호), 노은면에서 발견된 건흥5년명금동석가삼존불광배(建興五
年銘金銅釋迦三尊佛光背)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남성골산성은 고구려 세력의 남쪽 한계를 
시사해주는 유적으로 서울 아차산유적과 함께 주목되고 있다. 신라 유적으로는 보은의 삼년
산성(사적 제235호), 옥천의 굴산성, 문의의 일모산성(현재 양성산성) 등 성터와, 영동 매곡
면 옥전리유적․추풍령면 지봉리고분군․양산면 가곡리고분군(충북기념물 제97호) 등이 있다. 
이 외에 보은 여러 곳에서 수습된 신라 토기들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 영동과 
보은지역이 신라문화의 영향권에 있었음을 말해 준다. 신라는 6세기 중엽 한강유역으로 진
출하면서 단양에 신라적성비(국보 제198호)를 세웠다.

충북지역은 삼국의 각축장이었던 관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성터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것
이 특징이다. 이 시기에 축조된 대표적인 성은 청주의 상당산성(사적 제212호)․우암산성․정북
동토성․부모산성, 보은의 매곡산성과 삼년산성(사적 제235호)․주성산성, 제천의 성산성․와룡산
성․덕주산성(충북기념물 제35호)․청풍망월산성(충북기념물 제93호)․청풍토성, 단양의 적성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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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265호)․온달산성(사적 제264호), 충주의 장미산성(사적 제400호)․충주산성(충북기념
물 제31호)․견학리토성(충북기념물 제137호), 괴산의 아성리토성․다락산성 등이 있다. 백제 
고분이 남아 있는 청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충북지역의 고분들은 대체로 신라의 것이 주류
를 이루고 있다. 특히 충주 누암리고분은 무덤 제도나 출토품들이 진흥왕 18년(557)에 충주
를 국원소경(國原小京)으로 삼고, 그 이듬해에 경주의 귀족 자제와 6부의 호민(豪民)들을 이
곳에 이사시켰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6세기 후반 경주에서 이사 온 중앙 지배세력에 
의해 경주의 문화가 직접 이식되는 계기가 된 것임을 입증하는 유적이다. 그리고 이들 신라 
고분에서 6세기 이후의 전형적인 신라 토기가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점은 신라 진흥왕
대 이후 북진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이상에서 보아 삼국시대의 중원지역은 삼국 간 세력의 각축장이었기 때문에 문화의 양상
이 토착 기층문화 이외에 백제․고구려․신라․가야적 요소 등이 지역별, 시기별로 혼재되어 있
을 정도로 혼합 문화적 성격을 띠고 있다. 6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청주 내
수읍 비중리일광삼존불상(충북유형 제114호)은 삼국의 영향이 고루 반영된 신라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충주의 중원탑평리 7층석탑 주변에서 출토된 6엽 연화문 수막새, 이 와당은 
백제와 고구려 계통의 혼합양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은 주목할 만한 자료이
다. 이처럼 삼국문화가 융·복합 되었다는 것은 중원지에서 발굴된 산성이나 건물지, 무덤 등 
여러 유적들에서 백제, 고구려, 신라의 흔적이 함께 느껴진다는 점이다. 백제가 축조한 장미
산성에서 고구려의 축성기법이 확인되고, 신라가 조성하였을 봉황리 마애불상군에서는 고구
려 장인의 솜씨가 느껴지고 있다. 또한 충북지역은 고구려계 북방문화와 신라계의 남방문화
와의 융합 및 한강과 금강을 통한 중국․왜와의 국제적 관계와 문화적 교류를 수행하며 새로
운 문화 창출의 요람지로서 기능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청주의 신봉동 백제고분군 발굴조
사 과정에서 출토된 철제 단갑(短甲, 갑옷) 등이 가야와 왜의 그것과 형태상 유사하며, 같은 
제작 기법을 보이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하여 준다고 하겠다. 

4) 통일신라시대 
“삼국민의 화합과 통일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신라의 삼국통일은 중원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한강 유역을 확보하려는 의지와 노력에 의
한 결과였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넓어진 영토와 늘어난 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하고자 통치제도를 개선했다. 그중 지방을 9주 5소경으로 개편하였는데, 새로 편입된 백제
와 고구려인들을 의식한 것이다. 즉, 고구려․백제․신라지역을 고루 3개 주씩으로 하고, 소경
제도는 방위적 의미로 고구려 지역에 북원(北原)과 중원소경(中原小京), 백제지역에 서원(西
原)과 남원소경(南原小京)을, 가야지역에 금관소경(金官小京)을 두어 새로 편입된 지역을 안배
한 것이다.

9주 5소경이 행정상의 구분이라고는 하나, 주와 군현은 군정적(軍政的) 성격이 강한 데 비
해 소경은 주로 정치적·문화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다. 그런 중에도 중원지역에서는 중원의
식의 대두로 다른 지역(소경)과 구별되는 문화적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어, 왕도인 경주에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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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낙동강 중류의 가야의 세력권을 흡수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근초고왕은 371년
에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고구려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장수
왕(413∼491) 때 본격적인 남진을 추진하여 백제와 충돌하게 되었다. 고구려의 남진으로 백
제는 신라와 동맹관계를 맺으며 대응했으나, 고구려가 한성(서울지역)을 함락하자 475년 공
주로 천도하였다. 그에 따라 충북지역은 고구려․백제․신라가 3분하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고
구려는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충주를 남진 통일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국원성’이라 이름하
고, 백제․신라에 대한 우위를 과시하기 위해 중원고구려비(국보 제205호)를 세워 그 영토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5세기 중반 이후에 고구려의 세력권을 백두대간 이북으로 물리치게 된다. 
551년에 백제는 신라의 힘을 빌려 한강 하류를 회복하고, 신라는 죽령 이북의 10개 군을 
확보하면서 고구려의 세력을 완전히 한강 이북으로 물리쳤다. 그리고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
관계를 깨고 한강 하류의 백제를 그 이남으로 물리치고 한강 유역 전부를 차지하였다. 드디
어 신라가 고구려를 대신하여 한강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그를 위해 신라는 충주를 통일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557년에 국원소경(國原小京) 등을 설치하고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여 
갔다.

(2) 문화

삼국시대 백제유적은 미호천 유역의 청주의 신봉동백제고분군(사적 제319호), 봉명동유적, 
명암동유적, 주성리유적(오창읍), 송대리유적(오창읍) 등의 분묘유적이 있다. 성터로는 청주의 
정북동 토성(충북기념물 제82호), 우암산 토성, 부모산성, 양성산성(문의면), 저산성(흥덕구 
강내면) 등이 있다. 이 외에 생활유적으로는 청주 봉명동․명암동․가경동 주거유적과, 청원 쌍
청리(청원구 오송읍) 주거유적,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의 가마터와 석장리의 철생산유적 등이 
있다. 고구려 유적으로는 중원고구려비(국보 제205호)를 비롯하여 충주의 장미산성(薔薇山城, 
사적 제400호), 음성의 망이산성, 남성골산성(현재 세종시 부강면 소재) 등의 성터와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보물 제1401호), 노은면에서 발견된 건흥5년명금동석가삼존불광배(建興五
年銘金銅釋迦三尊佛光背)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남성골산성은 고구려 세력의 남쪽 한계를 
시사해주는 유적으로 서울 아차산유적과 함께 주목되고 있다. 신라 유적으로는 보은의 삼년
산성(사적 제235호), 옥천의 굴산성, 문의의 일모산성(현재 양성산성) 등 성터와, 영동 매곡
면 옥전리유적․추풍령면 지봉리고분군․양산면 가곡리고분군(충북기념물 제97호) 등이 있다. 
이 외에 보은 여러 곳에서 수습된 신라 토기들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 영동과 
보은지역이 신라문화의 영향권에 있었음을 말해 준다. 신라는 6세기 중엽 한강유역으로 진
출하면서 단양에 신라적성비(국보 제198호)를 세웠다.

충북지역은 삼국의 각축장이었던 관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성터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것
이 특징이다. 이 시기에 축조된 대표적인 성은 청주의 상당산성(사적 제212호)․우암산성․정북
동토성․부모산성, 보은의 매곡산성과 삼년산성(사적 제235호)․주성산성, 제천의 성산성․와룡산
성․덕주산성(충북기념물 제35호)․청풍망월산성(충북기념물 제93호)․청풍토성, 단양의 적성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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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265호)․온달산성(사적 제264호), 충주의 장미산성(사적 제400호)․충주산성(충북기념
물 제31호)․견학리토성(충북기념물 제137호), 괴산의 아성리토성․다락산성 등이 있다. 백제 
고분이 남아 있는 청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충북지역의 고분들은 대체로 신라의 것이 주류
를 이루고 있다. 특히 충주 누암리고분은 무덤 제도나 출토품들이 진흥왕 18년(557)에 충주
를 국원소경(國原小京)으로 삼고, 그 이듬해에 경주의 귀족 자제와 6부의 호민(豪民)들을 이
곳에 이사시켰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6세기 후반 경주에서 이사 온 중앙 지배세력에 
의해 경주의 문화가 직접 이식되는 계기가 된 것임을 입증하는 유적이다. 그리고 이들 신라 
고분에서 6세기 이후의 전형적인 신라 토기가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점은 신라 진흥왕
대 이후 북진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이상에서 보아 삼국시대의 중원지역은 삼국 간 세력의 각축장이었기 때문에 문화의 양상
이 토착 기층문화 이외에 백제․고구려․신라․가야적 요소 등이 지역별, 시기별로 혼재되어 있
을 정도로 혼합 문화적 성격을 띠고 있다. 6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청주 내
수읍 비중리일광삼존불상(충북유형 제114호)은 삼국의 영향이 고루 반영된 신라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충주의 중원탑평리 7층석탑 주변에서 출토된 6엽 연화문 수막새, 이 와당은 
백제와 고구려 계통의 혼합양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은 주목할 만한 자료이
다. 이처럼 삼국문화가 융·복합 되었다는 것은 중원지에서 발굴된 산성이나 건물지, 무덤 등 
여러 유적들에서 백제, 고구려, 신라의 흔적이 함께 느껴진다는 점이다. 백제가 축조한 장미
산성에서 고구려의 축성기법이 확인되고, 신라가 조성하였을 봉황리 마애불상군에서는 고구
려 장인의 솜씨가 느껴지고 있다. 또한 충북지역은 고구려계 북방문화와 신라계의 남방문화
와의 융합 및 한강과 금강을 통한 중국․왜와의 국제적 관계와 문화적 교류를 수행하며 새로
운 문화 창출의 요람지로서 기능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청주의 신봉동 백제고분군 발굴조
사 과정에서 출토된 철제 단갑(短甲, 갑옷) 등이 가야와 왜의 그것과 형태상 유사하며, 같은 
제작 기법을 보이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하여 준다고 하겠다. 

4) 통일신라시대 
“삼국민의 화합과 통일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신라의 삼국통일은 중원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한강 유역을 확보하려는 의지와 노력에 의
한 결과였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넓어진 영토와 늘어난 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하고자 통치제도를 개선했다. 그중 지방을 9주 5소경으로 개편하였는데, 새로 편입된 백제
와 고구려인들을 의식한 것이다. 즉, 고구려․백제․신라지역을 고루 3개 주씩으로 하고, 소경
제도는 방위적 의미로 고구려 지역에 북원(北原)과 중원소경(中原小京), 백제지역에 서원(西
原)과 남원소경(南原小京)을, 가야지역에 금관소경(金官小京)을 두어 새로 편입된 지역을 안배
한 것이다.

9주 5소경이 행정상의 구분이라고는 하나, 주와 군현은 군정적(軍政的) 성격이 강한 데 비
해 소경은 주로 정치적·문화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다. 그런 중에도 중원지역에서는 중원의
식의 대두로 다른 지역(소경)과 구별되는 문화적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어, 왕도인 경주에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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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가는 문화적 번영을 이루었다. 이는 중원지역이 경주보다 대륙문화를 받아들이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의 선진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중원경 지금의 충주지역의 인물 중에 
우륵(于勒)은 가야금과 가야의 춤을 전승시키고 하림조(河臨調, 거문고 악곡에서 사용된 악
조)를 개발하고 신라악을 형성하였으며, 강수(强首)는 스스로 학문을 익히고 지역의 스승에게
서 효경․곡례(曲禮)․이아(爾雅)․문선(文選)을 배워 대문장가로 성장하여 삼국통일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김생도 스스로 익혀서 ‘해동제일(海東第一)의 서예가’로 대성하였다. 이렇게 통일
신라시대 중원지역은 학문과 문예의 선진지였던 것이다.  특히, 중앙탑으로 불리는 충주의 
중원탑평리 7층석탑(국보 제6호)은 삼국민의 화합과 사상적인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건립한 것으로 중원 의식을 일깨우는 발원지이기도 하다.   

이는 중원지역이 갖는 특징이기도 하다. 통일신라의 고급문화는 불교문화였다. 이 시기 중
원지역도 불교가 융성하였다. 충주의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보물 제17호), 괴산의 각연사 
통일대사탑비(보물 제1295호), 청주의 운천동신라사적비 등에서 당시의 불교 활동과 높은 
학문수준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단양 영춘의 비마라사지(毗摩羅寺址)는 의상(義湘)이 세운 화
엄십찰 중의 하나로 화엄사상의 중심 도량이었으며, 진표(眞表)에 의해 창건된 보은의 법주
사는 법상종 계열의 사찰로 그 교세가 후에 청주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이 외에 통일기에 창
건된 사찰로 충주의 미륵리사지, 탑평리사지, 정토사지, 김생사지, 청주의 보살사, 목우사지
(牧牛寺址), 흥덕사지, 제천의 월광사지, 괴산의 각연사 등은 중원지역 사람들의 종교적 구심
체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사상과 문화, 정보를 전파하는 곳으로도 기능하였다. 

5) 고려시대     
“이민족의 침입에 맞선 호국정신, 인쇄문화의 요람”

(1) 고려 건국과 충북의 호족 세력

후삼국시대에 들어와서 중원지역은 또다시 세력의 각축장으로 변하게 되었다. 통일신라 
말기의 양길(梁吉)과 궁예, 그리고 왕건의 세력은 중원지역을 발판으로 일어났다. 충주의 강
력한 호족 세력에 기반을 둔 유긍달(劉兢達)과 임희(林曦) 등은 일찍이 왕건에게 협력하였다. 
한편 후백제에 연계된 보은 회인의 호족 공직(龔直)과 청주의 반 왕건 세력 등이 분포하여 
이 지역은 고려와 후백제 간의 주요 쟁패지역이기도 했다. 궁예는 904년에 청주의 인호(人
戶) 1천 호(1천 명 또는 1천 호 두 가지 설이 있으나 대략 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를 
철원으로 이주시켜 그의 세력 기반으로 삼았으며, 또한 후백제와의 접경지대로 이 지역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향후 전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알았고, 지역 호족들의 세력이 
정치안정과 국력 신장에 변수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궁예와 고려 태조는 특히 이 지역
을 중요시하였다. 회인의 호족 공직은 매곡성(아미산성)의 장군으로 처음에는 후백제의 견훤
에게 귀순하여 두 아들을 인질로 보냈으나, 견훤의 무도함을 보고 932년 고려의 왕건에게 
귀순하여 후백제를 제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여 후삼국통일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후삼국 시기 충북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는 충주의 견학리토성(충북기념물 제137호),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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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당산성․정북토성, 문의의 양성산성, 보은의 삼년산성, 매곡산성(회인), 호점산성(회인) 등
이었다. 후삼국은 이들 지역을 차지하려고 쟁투를 벌였다. 진천의 호족 임희는 고려 태조와 
제휴하여 병부령(병부의 으뜸 벼슬)이 되었으며, 딸을 제2대 혜종에게 출가시켜 의화왕후(義
和王后)를 만들었다. 충주의 호족 유긍달은 그의 딸을 고려 태조 왕건의 셋째 부인으로 들였
는데, 신명순성태후(神明順成太后)이다. 그의 소생이 제3대 정종, 제4대 광종이 될 정도로 강
력한 세력 기반을 갖고 있었다. 충주의 정토사법경대사자등탑비(보물 제17호)와 신니면의 숭
선사는 충주 유씨와의 관계를 말해 주는 대표적인 유물과 유적이다. 비석의 뒷면에 새긴 글
에 의하면, 충주에는 지방정부 형태인 독자적인 관부가 있었으며, 이는 충주 유씨의 재정적 
후원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숭선사는 광종이 자기의 어머니(신명순성황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어머니의 고향인 충주에다 세운 절이다. 이와 같이 고려 초기의 충주는 호족을 
중심으로 발달한 독특한 문화가 있었다.

(2) 이민족의 침입과 극복

삼국시대와 후삼국시대에는 세력 다툼의 변경지역으로 끊임없는 분쟁지역이었던 중원지역
이 고려의 통일로 인하여 분쟁지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북방의 이민족에 의한 침
입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중원지역은 남북을 잇는 중앙통로라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
기 때문에 수차례 직접적 침입을 받아왔다. 그래서 불교의 힘으로 외침을 막아내고자 제천 
월악산 송계계곡에 1022년(현종 13)에 사자빈신사지 4사자9층석탑(보물 제94호)을 세우기
도 하였다. 

① 거란군의 침입
1217년(고종 4) 요나라의 거란군이 개경을 위협하여, 그 일부가 철원․춘천․원주를 함락시

키고 충주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제천의 박달현을 공격하였다. 이때 김취려 장군 등이 
이끄는 고려군이 박달재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적을 크게 격파, 남하를 저지했다. 현재 
박달재에는 김취려 장군의 전적비가 있다.

② 대몽항쟁    
13세기 초 아시아와 유럽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한 몽고는 이 과정에서 고려에도 침

입했다. 1231년부터 1258년까지 28년에 걸쳐 온 나라를 유린하여 큰 시련기를 맞게 되었
다. 이때 몽고군은 중원지역에도 수없이 쳐들어왔으나, 중원인들은 끊임없는 항쟁으로 모두 
물리쳤다. 1231년 1차 침입 때, 살례탑(撒禮塔)이 이끄는 몽고군은 개경을 위협하며 일부 
별동부대가 충주성을 공격하여 왔다. 이때 부사와 판관 등은 양반별초와 함께 도망갔으나, 
지광수․우본 등이 이끄는 하층민들의 노군(奴軍)과 잡류별초군(雜類別抄軍)들은 결사 항전으로 
적을 물리쳤다. 1253년 야굴(也窟)에 의한 몽고의 5차 침입 때는 몽고군에 의해 충주산성이 
70여 일이나 포위공격을 받게 되었다. 성안에 식량이 떨어지는 위기에 처하자, 충주산성 방
호별감(防護別監) 김윤후는 노군들에게 신분적 해방을 약속하며 독전을 벌여 몽고군을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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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가는 문화적 번영을 이루었다. 이는 중원지역이 경주보다 대륙문화를 받아들이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의 선진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중원경 지금의 충주지역의 인물 중에 
우륵(于勒)은 가야금과 가야의 춤을 전승시키고 하림조(河臨調, 거문고 악곡에서 사용된 악
조)를 개발하고 신라악을 형성하였으며, 강수(强首)는 스스로 학문을 익히고 지역의 스승에게
서 효경․곡례(曲禮)․이아(爾雅)․문선(文選)을 배워 대문장가로 성장하여 삼국통일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김생도 스스로 익혀서 ‘해동제일(海東第一)의 서예가’로 대성하였다. 이렇게 통일
신라시대 중원지역은 학문과 문예의 선진지였던 것이다.  특히, 중앙탑으로 불리는 충주의 
중원탑평리 7층석탑(국보 제6호)은 삼국민의 화합과 사상적인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건립한 것으로 중원 의식을 일깨우는 발원지이기도 하다.   

이는 중원지역이 갖는 특징이기도 하다. 통일신라의 고급문화는 불교문화였다. 이 시기 중
원지역도 불교가 융성하였다. 충주의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보물 제17호), 괴산의 각연사 
통일대사탑비(보물 제1295호), 청주의 운천동신라사적비 등에서 당시의 불교 활동과 높은 
학문수준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단양 영춘의 비마라사지(毗摩羅寺址)는 의상(義湘)이 세운 화
엄십찰 중의 하나로 화엄사상의 중심 도량이었으며, 진표(眞表)에 의해 창건된 보은의 법주
사는 법상종 계열의 사찰로 그 교세가 후에 청주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이 외에 통일기에 창
건된 사찰로 충주의 미륵리사지, 탑평리사지, 정토사지, 김생사지, 청주의 보살사, 목우사지
(牧牛寺址), 흥덕사지, 제천의 월광사지, 괴산의 각연사 등은 중원지역 사람들의 종교적 구심
체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사상과 문화, 정보를 전파하는 곳으로도 기능하였다. 

5) 고려시대     
“이민족의 침입에 맞선 호국정신, 인쇄문화의 요람”

(1) 고려 건국과 충북의 호족 세력

후삼국시대에 들어와서 중원지역은 또다시 세력의 각축장으로 변하게 되었다. 통일신라 
말기의 양길(梁吉)과 궁예, 그리고 왕건의 세력은 중원지역을 발판으로 일어났다. 충주의 강
력한 호족 세력에 기반을 둔 유긍달(劉兢達)과 임희(林曦) 등은 일찍이 왕건에게 협력하였다. 
한편 후백제에 연계된 보은 회인의 호족 공직(龔直)과 청주의 반 왕건 세력 등이 분포하여 
이 지역은 고려와 후백제 간의 주요 쟁패지역이기도 했다. 궁예는 904년에 청주의 인호(人
戶) 1천 호(1천 명 또는 1천 호 두 가지 설이 있으나 대략 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를 
철원으로 이주시켜 그의 세력 기반으로 삼았으며, 또한 후백제와의 접경지대로 이 지역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향후 전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알았고, 지역 호족들의 세력이 
정치안정과 국력 신장에 변수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궁예와 고려 태조는 특히 이 지역
을 중요시하였다. 회인의 호족 공직은 매곡성(아미산성)의 장군으로 처음에는 후백제의 견훤
에게 귀순하여 두 아들을 인질로 보냈으나, 견훤의 무도함을 보고 932년 고려의 왕건에게 
귀순하여 후백제를 제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여 후삼국통일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후삼국 시기 충북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는 충주의 견학리토성(충북기념물 제137호),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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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당산성․정북토성, 문의의 양성산성, 보은의 삼년산성, 매곡산성(회인), 호점산성(회인) 등
이었다. 후삼국은 이들 지역을 차지하려고 쟁투를 벌였다. 진천의 호족 임희는 고려 태조와 
제휴하여 병부령(병부의 으뜸 벼슬)이 되었으며, 딸을 제2대 혜종에게 출가시켜 의화왕후(義
和王后)를 만들었다. 충주의 호족 유긍달은 그의 딸을 고려 태조 왕건의 셋째 부인으로 들였
는데, 신명순성태후(神明順成太后)이다. 그의 소생이 제3대 정종, 제4대 광종이 될 정도로 강
력한 세력 기반을 갖고 있었다. 충주의 정토사법경대사자등탑비(보물 제17호)와 신니면의 숭
선사는 충주 유씨와의 관계를 말해 주는 대표적인 유물과 유적이다. 비석의 뒷면에 새긴 글
에 의하면, 충주에는 지방정부 형태인 독자적인 관부가 있었으며, 이는 충주 유씨의 재정적 
후원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숭선사는 광종이 자기의 어머니(신명순성황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어머니의 고향인 충주에다 세운 절이다. 이와 같이 고려 초기의 충주는 호족을 
중심으로 발달한 독특한 문화가 있었다.

(2) 이민족의 침입과 극복

삼국시대와 후삼국시대에는 세력 다툼의 변경지역으로 끊임없는 분쟁지역이었던 중원지역
이 고려의 통일로 인하여 분쟁지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북방의 이민족에 의한 침
입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중원지역은 남북을 잇는 중앙통로라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
기 때문에 수차례 직접적 침입을 받아왔다. 그래서 불교의 힘으로 외침을 막아내고자 제천 
월악산 송계계곡에 1022년(현종 13)에 사자빈신사지 4사자9층석탑(보물 제94호)을 세우기
도 하였다. 

① 거란군의 침입
1217년(고종 4) 요나라의 거란군이 개경을 위협하여, 그 일부가 철원․춘천․원주를 함락시

키고 충주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제천의 박달현을 공격하였다. 이때 김취려 장군 등이 
이끄는 고려군이 박달재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적을 크게 격파, 남하를 저지했다. 현재 
박달재에는 김취려 장군의 전적비가 있다.

② 대몽항쟁    
13세기 초 아시아와 유럽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한 몽고는 이 과정에서 고려에도 침

입했다. 1231년부터 1258년까지 28년에 걸쳐 온 나라를 유린하여 큰 시련기를 맞게 되었
다. 이때 몽고군은 중원지역에도 수없이 쳐들어왔으나, 중원인들은 끊임없는 항쟁으로 모두 
물리쳤다. 1231년 1차 침입 때, 살례탑(撒禮塔)이 이끄는 몽고군은 개경을 위협하며 일부 
별동부대가 충주성을 공격하여 왔다. 이때 부사와 판관 등은 양반별초와 함께 도망갔으나, 
지광수․우본 등이 이끄는 하층민들의 노군(奴軍)과 잡류별초군(雜類別抄軍)들은 결사 항전으로 
적을 물리쳤다. 1253년 야굴(也窟)에 의한 몽고의 5차 침입 때는 몽고군에 의해 충주산성이 
70여 일이나 포위공격을 받게 되었다. 성안에 식량이 떨어지는 위기에 처하자, 충주산성 방
호별감(防護別監) 김윤후는 노군들에게 신분적 해방을 약속하며 독전을 벌여 몽고군을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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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이에 노군의 신분은 해방되고 충주도 ‘국원경’으로 승격되었다. 1254년 몽고의 6차 침
입 때, 진천에서는 향리 출신 임연이, 괴산에서는 산원(散員) 장자방이 이끈 별초군이, 충주
산성에서는 정예군이 출격하여 몽고군을 모두 물리쳤다. 1255년에는 충주 이류면에 있었던 
다인철소(多仁鐵所)의 하층민들이 몽고군을 물리치는 전과를 올렸다. 덕분에 무기 등 철제품
을 생산하던 천민들이 사는 특수지역 소(所)가 익안현(翼安縣)으로 승격되었고, 신분도 격상
되었다. 

이후에도 몽고군은 대원령(지금의 수안보 하늘재)․충주산성․월악산성 공격을 비롯해 1258
년(고종 45) 10월 박달현 전투에 이르기까지 28년 동안 9차례나 침입을 해왔다. 그러나 충
주에서는 한 번도 적에 굴복함이 없이 그들을 물리치는 전과를 올렸다. 몽고군은 당시 고려
의 수도인 강화도를 고립시키고 배후에 있는 무기의 공급원인 중원지역을 장악하려고 하였
으나, 지역민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끝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몽고의 빈번한 침입은 이 지역이 철산지로서 무기류의 공급원이었다는 점과 지정
학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많은 침입에도 끝까지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중원인
들의 이민족에 대한 저항의식이 투철하였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이래 접경지대로서 주인이 
바뀌는 빈번한 싸움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체질화된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중원의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충주에서는 고려시대 충주민의 대몽항쟁
의 전승을 기념하고 그 호국정신을 이어받기 위하여 2003년 안림동 마즈막재에 대몽항쟁전
승기념탑이 세워졌다.

③ 합단 침입
1290년(충렬왕 16) 원나라를 괴롭히던 내안(乃顔)의 잔여 세력인 합단(哈丹)이 고려를 침

입하였다. 왕은 강화도로 피신하였고, 이듬해 합단의 무리가 철령을 넘어 원주를 거쳐 충주
산성을 공격하였다. 충주산성별감(忠州山城別監)은 이를 격파했다. 그들은 남쪽 연기현(세종
시 연기면)으로 밀려갔으나, 고려군의 반격으로 남하를 저지당하고 북으로 달아났다. 

④ 홍건적 침입
1361년(공민왕 10)에 2차 홍건적의 침입이 있자, 왕은 충주를 거쳐 안동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이듬해 1월 홍건적을 물리치고 개경을 수복하자 공민왕은 돌아오는 길에 1362년 8
월 청주에 들러, 난의 평정을 기뻐하며 취경루(현 망선루, 충북유형문화재 제110호)에서 과
거 시험을 치르고 이곳에 합격자의 방을 붙였다. 이때 과거에 합격한 인물 중에는 조선의 
건국을 설계한 단양 출신의 삼봉 정도전도 있었다. 

⑤ 왜구 침입
우왕(1374∼1388) 때 왜구는 해안뿐만 아니라 내륙 깊숙이 중원지역까지 침입했다. 충주

의 덕흥창(德興倉)은 세곡을 수장하던 곳으로 왜구의 공격 대상이었다. 제천·단양의 경계에 
위치한 가은암산성은 제천․청풍․단양의 지역민이 왜구를 피하여 들어온 산성으로 유명하다. 
공민왕(1351∼1374) 때 왜구의 침입으로 천도론이 일자, 충주는 그 후보지로 자주 거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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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369년 공민왕은 평양․금강산․충주에 머물 뜻을 비쳤으며, 1377년 우왕 때 이인임(李
仁任)이 충주로 천도할 것을 건의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최영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왜구가 
창궐하자, 우왕은 1381년(우왕 7) 보주(예천) 보문사의 사적(史籍)을 충주 개천사로 옮겨 보
관하였다. 1383년(우왕 9)에는 죽주(안성) 칠장사로 사적을 옮겼다가 1390년(공양왕 2)에 
다시 충주로 옮겨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이같이 고려시대의 중원지역은 이민족의 침입 시 적군이 통과하는 길목으로 숱한 시련을 
겪었으나, 그때마다 이를 잘 극복하여 우국 충절의 모범을 보여왔다. 또한, 왜구의 침입 시
에는 내륙의 안정성을 갖춘 천도(遷都)의 대상지로, 또, 국가의 중요한 사적을 보존할 지역
으로 주목받았다.

(3) 인쇄문화의 중심지

고려시대 충북지역은 충주와 청주를 중심으로 인쇄 기술이 발달하였다. 1058년(문종 12)
에는 충주목에서《황제팔십일난경(黃帝八十一難經)》등 7종의 의서(醫書)를 새로 조판하여 조정
에 올렸으며, 이를 비각(秘閣)에 보존하도록 하여 고려 의학 발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378년(우왕 4) 2월에는 충주 청룡사의 연회암에서《선림실훈(禪林實訓)》2권 2책을 인쇄하였
다. 이후 청룡사에서는《호법론(護法論)》(1379년 복간),《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1381년) 등을 
간행하여 오늘에 전하고 있으니, 충주는 고려시대 인쇄 기술이 발달하였던 곳임을 알 수 있
다. 

청주의 흥덕사에서는 1377년(우왕 3) 백운화상(白雲和尙)이 초록한《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
直指心體要節)》상하 2권을 금속활자로 인쇄하여 간행하였다. 이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
속활자본으로, 당시 청주가 인쇄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알려준다. 이 책은 현재 하권만이 프랑
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01년에 세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었
다. 흥덕사는 1985년 운천동 택지개발지구 조사 과정에서 청주대 박물관 팀이 흥덕사명(興
德寺銘)의 불발(佛鉢, 부처 앞에 올리는 밥을 담는 그릇) 뚜껑을 발견함으로써 확인된 것이
다. 이후 흥덕사는 이를 일부 복원하여 사적 제315호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이웃에 청주
고인쇄박물관을 세워서 직지를 중심으로 한 인쇄 문화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6) 조선시대
 “의병 창의와 독립운동, 동학농민운동으로 구국 정신을 실천”

(1) 충청도의 경계와 명칭

고려시대의 중원지역은 충주와 청주가 중심이 된 행정구역이었다. 처음에는 중원도(中原
道)라 하였다가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로, 다시 양광도와 충청도로 나누었다가 양광도로 
정해졌다. 그후 1356년(공민왕 5)에는 양광도에서 ‘충청도’로 개칭하고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조선의 건국 초인 태조 4년(1395)에 수도를 개경에서 지금의 서울로 옮기면서 충청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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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이에 노군의 신분은 해방되고 충주도 ‘국원경’으로 승격되었다. 1254년 몽고의 6차 침
입 때, 진천에서는 향리 출신 임연이, 괴산에서는 산원(散員) 장자방이 이끈 별초군이, 충주
산성에서는 정예군이 출격하여 몽고군을 모두 물리쳤다. 1255년에는 충주 이류면에 있었던 
다인철소(多仁鐵所)의 하층민들이 몽고군을 물리치는 전과를 올렸다. 덕분에 무기 등 철제품
을 생산하던 천민들이 사는 특수지역 소(所)가 익안현(翼安縣)으로 승격되었고, 신분도 격상
되었다. 

이후에도 몽고군은 대원령(지금의 수안보 하늘재)․충주산성․월악산성 공격을 비롯해 1258
년(고종 45) 10월 박달현 전투에 이르기까지 28년 동안 9차례나 침입을 해왔다. 그러나 충
주에서는 한 번도 적에 굴복함이 없이 그들을 물리치는 전과를 올렸다. 몽고군은 당시 고려
의 수도인 강화도를 고립시키고 배후에 있는 무기의 공급원인 중원지역을 장악하려고 하였
으나, 지역민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끝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몽고의 빈번한 침입은 이 지역이 철산지로서 무기류의 공급원이었다는 점과 지정
학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많은 침입에도 끝까지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중원인
들의 이민족에 대한 저항의식이 투철하였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이래 접경지대로서 주인이 
바뀌는 빈번한 싸움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체질화된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중원의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충주에서는 고려시대 충주민의 대몽항쟁
의 전승을 기념하고 그 호국정신을 이어받기 위하여 2003년 안림동 마즈막재에 대몽항쟁전
승기념탑이 세워졌다.

③ 합단 침입
1290년(충렬왕 16) 원나라를 괴롭히던 내안(乃顔)의 잔여 세력인 합단(哈丹)이 고려를 침

입하였다. 왕은 강화도로 피신하였고, 이듬해 합단의 무리가 철령을 넘어 원주를 거쳐 충주
산성을 공격하였다. 충주산성별감(忠州山城別監)은 이를 격파했다. 그들은 남쪽 연기현(세종
시 연기면)으로 밀려갔으나, 고려군의 반격으로 남하를 저지당하고 북으로 달아났다. 

④ 홍건적 침입
1361년(공민왕 10)에 2차 홍건적의 침입이 있자, 왕은 충주를 거쳐 안동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이듬해 1월 홍건적을 물리치고 개경을 수복하자 공민왕은 돌아오는 길에 1362년 8
월 청주에 들러, 난의 평정을 기뻐하며 취경루(현 망선루, 충북유형문화재 제110호)에서 과
거 시험을 치르고 이곳에 합격자의 방을 붙였다. 이때 과거에 합격한 인물 중에는 조선의 
건국을 설계한 단양 출신의 삼봉 정도전도 있었다. 

⑤ 왜구 침입
우왕(1374∼1388) 때 왜구는 해안뿐만 아니라 내륙 깊숙이 중원지역까지 침입했다. 충주

의 덕흥창(德興倉)은 세곡을 수장하던 곳으로 왜구의 공격 대상이었다. 제천·단양의 경계에 
위치한 가은암산성은 제천․청풍․단양의 지역민이 왜구를 피하여 들어온 산성으로 유명하다. 
공민왕(1351∼1374) 때 왜구의 침입으로 천도론이 일자, 충주는 그 후보지로 자주 거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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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369년 공민왕은 평양․금강산․충주에 머물 뜻을 비쳤으며, 1377년 우왕 때 이인임(李
仁任)이 충주로 천도할 것을 건의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최영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왜구가 
창궐하자, 우왕은 1381년(우왕 7) 보주(예천) 보문사의 사적(史籍)을 충주 개천사로 옮겨 보
관하였다. 1383년(우왕 9)에는 죽주(안성) 칠장사로 사적을 옮겼다가 1390년(공양왕 2)에 
다시 충주로 옮겨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이같이 고려시대의 중원지역은 이민족의 침입 시 적군이 통과하는 길목으로 숱한 시련을 
겪었으나, 그때마다 이를 잘 극복하여 우국 충절의 모범을 보여왔다. 또한, 왜구의 침입 시
에는 내륙의 안정성을 갖춘 천도(遷都)의 대상지로, 또, 국가의 중요한 사적을 보존할 지역
으로 주목받았다.

(3) 인쇄문화의 중심지

고려시대 충북지역은 충주와 청주를 중심으로 인쇄 기술이 발달하였다. 1058년(문종 12)
에는 충주목에서《황제팔십일난경(黃帝八十一難經)》등 7종의 의서(醫書)를 새로 조판하여 조정
에 올렸으며, 이를 비각(秘閣)에 보존하도록 하여 고려 의학 발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378년(우왕 4) 2월에는 충주 청룡사의 연회암에서《선림실훈(禪林實訓)》2권 2책을 인쇄하였
다. 이후 청룡사에서는《호법론(護法論)》(1379년 복간),《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1381년) 등을 
간행하여 오늘에 전하고 있으니, 충주는 고려시대 인쇄 기술이 발달하였던 곳임을 알 수 있
다. 

청주의 흥덕사에서는 1377년(우왕 3) 백운화상(白雲和尙)이 초록한《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
直指心體要節)》상하 2권을 금속활자로 인쇄하여 간행하였다. 이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
속활자본으로, 당시 청주가 인쇄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알려준다. 이 책은 현재 하권만이 프랑
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01년에 세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었
다. 흥덕사는 1985년 운천동 택지개발지구 조사 과정에서 청주대 박물관 팀이 흥덕사명(興
德寺銘)의 불발(佛鉢, 부처 앞에 올리는 밥을 담는 그릇) 뚜껑을 발견함으로써 확인된 것이
다. 이후 흥덕사는 이를 일부 복원하여 사적 제315호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이웃에 청주
고인쇄박물관을 세워서 직지를 중심으로 한 인쇄 문화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6) 조선시대
 “의병 창의와 독립운동, 동학농민운동으로 구국 정신을 실천”

(1) 충청도의 경계와 명칭

고려시대의 중원지역은 충주와 청주가 중심이 된 행정구역이었다. 처음에는 중원도(中原
道)라 하였다가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로, 다시 양광도와 충청도로 나누었다가 양광도로 
정해졌다. 그후 1356년(공민왕 5)에는 양광도에서 ‘충청도’로 개칭하고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조선의 건국 초인 태조 4년(1395)에 수도를 개경에서 지금의 서울로 옮기면서 충청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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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양주와 광주 및 그에 예속된 군현을 떼어 경기라 하고, 충주와 청주에다 공주․홍주의 
소속 군현을 합해 충청도라 하였으며 충주에 관찰사를 두었다. 

1399년(정종 원년)에는 영월군을 떼어 강원도에 주고, 강원도의 영춘을 편입시켰다. 태종 
13년(1413)에 여흥․안성․음죽(이천)․안성․양지(용인)를 경기로 떼어주고, 경상도의 옥천․황간․영
동․청산․보은을 충청도에 편입시킴으로써, 대체로 오늘의 충청북도의 관내와 같게 되었다. 그
리고 1598년(선조 31) 충주의 감영(관찰사)을 공주로 옮겼다. 이후 도명(道名)은 역모나 강
상을 범한 사건 즉 패륜 사건 등으로 해당 지역명을 잃고 공청도(公淸道)․공홍도(公洪道)․충홍
도(忠洪道)로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곧 충청도로 복칭되었다. 그리고 행정상의 편의에 따라 
충청좌도와 우도로 나뉘었는데, 오늘의 충청북도 지역은 좌도에 속했고, 그 북부지역은 충주
목, 남부지역은 청주목에서 관할하였다. 1896년(고종 33)년에는 8도를 13도로 나누었을 때 
종래의 충청좌도를 북도, 우도를 남도라 칭하면서 처음으로 ‘충청북도’란 명칭이 탄생하게 
되었다. 당시 충청북도의 도청은 충주였으나 1908년 청주로 이주했다. 일제강점기인 1914
년 군․면의 폐합에 따라 천안․목천․직산을 충청남도로 이관하였다. 이후 충북의 경계는 해방 
이후까지 오랫동안 큰 변화를 겪지 않다가 1995년 3월 정부의 도간 경계 조정 방침에 따라 
청원군 강외면 심중리를 충남 연기군 전동면에 내어 주었으며, 충남 연기군 동면 갈산리를 
청원군 부용면으로 편입했다. 2012년 7월 대한민국의 유일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앞두
고 2010년 12월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청원군 부용면(현 세종시 
부강면) 중 외천리를 제외한 8개 마을은 세종시로 편입되게 되었다.

1949년 8월 청주부의 청주시로의 변경, 1956년 7월 충주읍의 시 승격, 1980년 4월 제
천읍의 시 승격으로 현재 충북의 3개 시, 1995년 1월 충주시와 중원군의 통합, 제천시와 
제천군의 통합, 2003년 8월 증평출장소의 증평군 승격, 2014년 7월 청주시와 청원군이 오
랜 진통 끝 통합 청주시의 출범으로 현재 충북은 3개 시(청주, 충주, 제천), 8개군(단양, 진
천, 괴산, 음성, 증평, 보은, 옥천, 영동) 등 현재의 11개 시군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도 충북지역은 전통적으로 충주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역과, 청주를 중심으
로 하는 서남부지역이라는 2개의 특색 있는 소지역권을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2) 우국충정의 실천

충북지역은 고려시대에 북쪽의 몽골, 거란, 홍건적 등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왔던 것에 반
하여, 조선시대에는 남쪽의 왜적에게 일대 시련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충북인은 자발적
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임진왜란 때의 의병운동, 그리고 구
한말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 의병활동 등은 모두 왜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구국 독립운
동이었다. 

① 임진왜란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은 우리 역사상 최대의 시련이었다. 이때 충북지역에서도 나라

를 구하겠다는 의지로 의병을 일으킨 이들이 많았으니, 청주의 박춘무(朴春茂), 충주의 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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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熊), 옥천의 조헌(趙憲), 영동의 장지현(張智賢) 등이 대표적 인물들이다. 
제일 먼저 청주의 전 찰방(역참 일을 맡아보던 종육품 문관 벼슬) 박춘무는 이시발(李時

發) 등과 함께 1,000여 명을 모아 기병했다. 다음으로, 뛰어난 학자였던 조헌은 옥천에서 
1,600여 명의 의병을 일으켜, 승장 영규(靈圭)의 500여 명과 합세하여 청주성을 탈환했고 
다시 금산으로 옮겨가서 왜적과 싸우다가 700명의 의병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였다. 충주 출
신 조웅은 충주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한양으로 향하는 왜적의 북상을 저지하다가 사지가 
찢기는 고통을 겪으며 순절했다. 추풍령 방면에서는 영동 출신의 장지현이 영동․황간에서 의
병을 일으켜 왜장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의 부대와 접전하여 왜군 2만을 분전 끝에 물리
치기도 했으나 끝내 중과부적으로 전사하였다.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의병을 일으켰으니 
호국정신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②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은 1890년대의 봉건 집권 세력 및 일본과 서양 등 외세의 침략에 맞서 반봉

건 반외세의 기치를 들고 일어난 보국안민의 구국운동이었다.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충북지역은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다. 우선, 충북지역은 꺼져가던 동

학의 불씨를 되살려 전국으로 확산하는 핵심부 역할을 하였다. 둘째, 1893년 3월 충북 보
은 장내리에서 있었던 보은집회는 동학농민혁명의 실질적인 전사(前史)를 이루었다. 이를 계
기로 동학도와 일반 농민들은 단순한 종교운동에서 사회변혁 운동으로 운동노선을 바꾸었
고, 이를 계기로 1894년에 활동한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었다. 셋째, 
1894년 1차 동학농민혁명기에 충북지역 출신 동학농민들도 전라도로 내려가 전봉준부대에 
합류했다는 사실이다. 1차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 출신 농민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
님을 알 수 있다. 넷째, 1894년 7, 8월 전주 화약기(和約期) 내지 집강소(執綱所) 시기에 충
북 충주․청풍․옥천․영동 등지에서도 동학농민들이 봉기하여 활발한 폐정 개혁활동을 벌였다. 
다섯째, 1894년 9월 이후 일본군을 상대로 거족적인 항일의병운동이 전개될 때 충북지역에
서는 크고 작은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으며, 12월 17일 있었던 보은 북실전투는 마지막으로 
벌어진 큰 규모의 전투였다. 이 시기 충북의 거의 전 지역이 전쟁터로 변했을 정도이다. 이
는 우리 지역에 서장옥, 손병희, 손천민 등과 같은 동학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시대 500여 년 동안 형성된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붕괴시킴으로써 새
로운 사회로의 통합력을 제고하고 민중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사회질서가 재편되어 나아
가는 방향성과 추동력을 제공하였다. 충북은 한국이 민주적 근대사회로 나가는 첫 출발점이
자 이정표가 된 동학운동에서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다.

③ 의병
구한말 의병이 처음으로 일어난 곳도 충북지역이다. 주된 활동 무대는 제천을 중심으로 

충청도․경상도․강원도의 접경지대인 충주․단양․원주․영월․안동․문경을 연결하는 충북의 지역들로 
중원인의 외세에 대처하는 강인한 저항 의식을 엿볼 수 있다. 

1895년 10월 명성황후 시해사건(을미사변)과 단발령 공포 등으로 전국 각처에서 의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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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양주와 광주 및 그에 예속된 군현을 떼어 경기라 하고, 충주와 청주에다 공주․홍주의 
소속 군현을 합해 충청도라 하였으며 충주에 관찰사를 두었다. 

1399년(정종 원년)에는 영월군을 떼어 강원도에 주고, 강원도의 영춘을 편입시켰다. 태종 
13년(1413)에 여흥․안성․음죽(이천)․안성․양지(용인)를 경기로 떼어주고, 경상도의 옥천․황간․영
동․청산․보은을 충청도에 편입시킴으로써, 대체로 오늘의 충청북도의 관내와 같게 되었다. 그
리고 1598년(선조 31) 충주의 감영(관찰사)을 공주로 옮겼다. 이후 도명(道名)은 역모나 강
상을 범한 사건 즉 패륜 사건 등으로 해당 지역명을 잃고 공청도(公淸道)․공홍도(公洪道)․충홍
도(忠洪道)로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곧 충청도로 복칭되었다. 그리고 행정상의 편의에 따라 
충청좌도와 우도로 나뉘었는데, 오늘의 충청북도 지역은 좌도에 속했고, 그 북부지역은 충주
목, 남부지역은 청주목에서 관할하였다. 1896년(고종 33)년에는 8도를 13도로 나누었을 때 
종래의 충청좌도를 북도, 우도를 남도라 칭하면서 처음으로 ‘충청북도’란 명칭이 탄생하게 
되었다. 당시 충청북도의 도청은 충주였으나 1908년 청주로 이주했다. 일제강점기인 1914
년 군․면의 폐합에 따라 천안․목천․직산을 충청남도로 이관하였다. 이후 충북의 경계는 해방 
이후까지 오랫동안 큰 변화를 겪지 않다가 1995년 3월 정부의 도간 경계 조정 방침에 따라 
청원군 강외면 심중리를 충남 연기군 전동면에 내어 주었으며, 충남 연기군 동면 갈산리를 
청원군 부용면으로 편입했다. 2012년 7월 대한민국의 유일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앞두
고 2010년 12월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청원군 부용면(현 세종시 
부강면) 중 외천리를 제외한 8개 마을은 세종시로 편입되게 되었다.

1949년 8월 청주부의 청주시로의 변경, 1956년 7월 충주읍의 시 승격, 1980년 4월 제
천읍의 시 승격으로 현재 충북의 3개 시, 1995년 1월 충주시와 중원군의 통합, 제천시와 
제천군의 통합, 2003년 8월 증평출장소의 증평군 승격, 2014년 7월 청주시와 청원군이 오
랜 진통 끝 통합 청주시의 출범으로 현재 충북은 3개 시(청주, 충주, 제천), 8개군(단양, 진
천, 괴산, 음성, 증평, 보은, 옥천, 영동) 등 현재의 11개 시군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도 충북지역은 전통적으로 충주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역과, 청주를 중심으
로 하는 서남부지역이라는 2개의 특색 있는 소지역권을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2) 우국충정의 실천

충북지역은 고려시대에 북쪽의 몽골, 거란, 홍건적 등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왔던 것에 반
하여, 조선시대에는 남쪽의 왜적에게 일대 시련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충북인은 자발적
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임진왜란 때의 의병운동, 그리고 구
한말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 의병활동 등은 모두 왜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구국 독립운
동이었다. 

① 임진왜란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은 우리 역사상 최대의 시련이었다. 이때 충북지역에서도 나라

를 구하겠다는 의지로 의병을 일으킨 이들이 많았으니, 청주의 박춘무(朴春茂), 충주의 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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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熊), 옥천의 조헌(趙憲), 영동의 장지현(張智賢) 등이 대표적 인물들이다. 
제일 먼저 청주의 전 찰방(역참 일을 맡아보던 종육품 문관 벼슬) 박춘무는 이시발(李時

發) 등과 함께 1,000여 명을 모아 기병했다. 다음으로, 뛰어난 학자였던 조헌은 옥천에서 
1,600여 명의 의병을 일으켜, 승장 영규(靈圭)의 500여 명과 합세하여 청주성을 탈환했고 
다시 금산으로 옮겨가서 왜적과 싸우다가 700명의 의병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였다. 충주 출
신 조웅은 충주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한양으로 향하는 왜적의 북상을 저지하다가 사지가 
찢기는 고통을 겪으며 순절했다. 추풍령 방면에서는 영동 출신의 장지현이 영동․황간에서 의
병을 일으켜 왜장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의 부대와 접전하여 왜군 2만을 분전 끝에 물리
치기도 했으나 끝내 중과부적으로 전사하였다.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의병을 일으켰으니 
호국정신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②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은 1890년대의 봉건 집권 세력 및 일본과 서양 등 외세의 침략에 맞서 반봉

건 반외세의 기치를 들고 일어난 보국안민의 구국운동이었다.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충북지역은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다. 우선, 충북지역은 꺼져가던 동

학의 불씨를 되살려 전국으로 확산하는 핵심부 역할을 하였다. 둘째, 1893년 3월 충북 보
은 장내리에서 있었던 보은집회는 동학농민혁명의 실질적인 전사(前史)를 이루었다. 이를 계
기로 동학도와 일반 농민들은 단순한 종교운동에서 사회변혁 운동으로 운동노선을 바꾸었
고, 이를 계기로 1894년에 활동한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었다. 셋째, 
1894년 1차 동학농민혁명기에 충북지역 출신 동학농민들도 전라도로 내려가 전봉준부대에 
합류했다는 사실이다. 1차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 출신 농민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
님을 알 수 있다. 넷째, 1894년 7, 8월 전주 화약기(和約期) 내지 집강소(執綱所) 시기에 충
북 충주․청풍․옥천․영동 등지에서도 동학농민들이 봉기하여 활발한 폐정 개혁활동을 벌였다. 
다섯째, 1894년 9월 이후 일본군을 상대로 거족적인 항일의병운동이 전개될 때 충북지역에
서는 크고 작은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으며, 12월 17일 있었던 보은 북실전투는 마지막으로 
벌어진 큰 규모의 전투였다. 이 시기 충북의 거의 전 지역이 전쟁터로 변했을 정도이다. 이
는 우리 지역에 서장옥, 손병희, 손천민 등과 같은 동학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시대 500여 년 동안 형성된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붕괴시킴으로써 새
로운 사회로의 통합력을 제고하고 민중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사회질서가 재편되어 나아
가는 방향성과 추동력을 제공하였다. 충북은 한국이 민주적 근대사회로 나가는 첫 출발점이
자 이정표가 된 동학운동에서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다.

③ 의병
구한말 의병이 처음으로 일어난 곳도 충북지역이다. 주된 활동 무대는 제천을 중심으로 

충청도․경상도․강원도의 접경지대인 충주․단양․원주․영월․안동․문경을 연결하는 충북의 지역들로 
중원인의 외세에 대처하는 강인한 저항 의식을 엿볼 수 있다. 

1895년 10월 명성황후 시해사건(을미사변)과 단발령 공포 등으로 전국 각처에서 의병들



16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Record History 1991 ~ 2021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Record History 1991~2021

64

이 봉기하였다. 서울에서는 을미사변 직후부터 의병의 궐기를 호소하는 ‘창의고시문’이 나붙
고, 충북 제천에서는 유인석을 중심으로 그의 문하생 수백 명이 유생대회인 향음례(鄕飮禮)
를 열어 대책을 모색하였다. 드디어 의병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했으니 그때가 1895년 말이
었다. 의병투쟁은 1896년 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확산, 삼남 일대에서 격렬하게 진행되었
다. 그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의병투쟁이 일어난 곳은 바로 충북 충주부 관내인 제천지역이
었다. 특히 제천 자양영당(紫陽影堂)은 유인석이 선비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킨 제천 의병투
쟁의 발원지이자, 화서학파의 정신적 유산을 담은 척사위정의 상징적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유인석의 자양영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호좌창의진(湖左倡義陣)은 그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의병부대였다. 먼저 친일 관리의 처단에 착수하여 단양 군수 권숙과 청풍 군수 서상기를 
붙잡아 처형했다. 충주성을 점령한 의병부대는 충주부관찰사 김규식을 잡아, 왜적의 앞잡이
가 되어 반역한 죄, 단발령 시행의 행패를 부린 죄상을 밝히고 북문 밖에 효수하여 본보기
로 삼았다. 

호좌의병진의 소모장(召募將) 이범직의 별동대는 공주부 관내인 천안까지 진격하여 군수 
김병숙을 처단하였고, 서상열과 원용정의 별동대는 안동부 예천까지 진격하여 안동에서 봉
기한 김도화 의병부대와 연합하여 상주 함창의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하여 기세를 올렸다. 
충주성을 빼앗긴 일본군이 다음날부터 반격을 가해 오자, 2월 23일에는 수백 명의 의병이 
충주 달천에 이르렀다. 이들은 조령과 수안보에서 일본군과 접전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이춘
영이 전사하였다. 일본군의 병력은 날로 늘고 공격이 거세졌다. 결국 의병부대는 철군을 결
의하고 5일 달천을 거쳐 6일 청풍으로 들어갔다가 8일 제천에 이르렀다. 제천에 머물던 유
인석은 3월 14일 경상도 문경에서 의병 투쟁을 벌이다 합류한 이강년을 유격장으로 임명하
고 전군장(前郡將) 홍대석과 함께 수안보의 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제천 의병부대에 탐색전
을 벌이던 관군과 일본군이 총공세를 펼친 것은 5월 23일이었다. 관군에게 크게 패한 유인
석은 부대를 수습하여 국경을 넘어 중국 요동으로 들어갔다. 

1895년 의병투쟁이 실패로 돌아간 뒤 1904년부터 다시 시작된 항일의병투쟁은 1905년 
11월 소위 ‘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전국적으로 재점화되었고, 충북은 다시 그 중심이 되었다. 
충북은 을사늑약 체결 이전인 1905년 5월 29일에도 의병 300명과 정부군이 충주와 청주에
서 접전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충북의 경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북부 지역에서 활발하게 의병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 일대가 충북, 강원, 경북 등 삼도의 
접경지역으로 소백산맥의 험준한 산악을 끼고 있어 화력에서 불리한 의병들이 유격전을 벌
이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병전쟁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 역사
적 의의는 절대 적지 않다. 이 의병전쟁은 을사조약 이후 일거에 한반도를 병탄하고자 했던 
일제의 야욕을 5년이나 저지했고,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정신적 밑거름
이 되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후손에 민족 자주정신의 귀감, 그 중심지역으로 충북을 기록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④ 3.1운동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한민족 전체가 거족적으로 저항한 최대의 독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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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만세 시위 운동이 일어났다. 이는 대한제국기 이래 전개해 온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
동 등 다양한 민족운동과 일제의 폭압적 무단통치에 대항해 온 1910년대의 독립운동의 역
량과 의지가 응집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충북의 만세 시위는 3월 19일 홍명희가 주도한 괴산 시위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월 19일 괴산 장날을 이용하여 수천 명이 전개한 괴산을 시작으로 이후 4월 중․후반에 이
르기까지 도내 전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주로 20∼30대의 젊은 청년 농민층이 주도
한 이 시위과정에서 충북인 139명이 피체(被逮)되었다. 충북지역 만세운동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는데, 이는 교통 불편으로 인한 연락체계의 미비, 종교 조직의 미
약 등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충북의 만세 시위는 우선, 어느 지역보다 격렬
하게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충북지역에서는 횃불 시위인 봉화 만세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3월 15일 진천읍, 20일 음성군 삼성, 맹동, 단양군 대강에서 소규모
의 산발적인 시위에 이어. 3월 23일 밤 9시경에는 청주 강서와 강내 지역에서부터 옥산, 강
외, 남이면 일대까지 파급되어 밤하늘을 밝히며 독립 만세를 외치는 장관이 연출되었다. 셋
째, 3․1운동의 초기 단계를 주도한 이른바 민족대표 33인 중 손병희, 신석구, 신홍식, 권병
덕, 권동진, 정춘수 등을 배출한 민족대표의 산실이었다는 점이다. 이후 훼절한 정춘수를 제
외한 이들 민족대표 5인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독립을 위해 싸우겠다고 당당히 밝혔다. 충북
에서는 1980년 청주에 삼일공원을 조성하고, 이분들의 동상을 세워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
고 있다. 

일제강점기 충북은 민족대표를 제외하고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 돌올한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했다. 독립운동을 위한 실천가로서뿐만 아니라, 명문장을 쓴 언론인으로, 무엇보다 고대
사 연구를 통해 주체적인 조선 독립의 기틀을 마련코자 했던 청주 낭성 귀래리의 신채호를 
필두로, 청주의 신규식, 보은의 신석우, 진천의 보재 이상설, 충주의 유자명 등은 모두 한국 
독립 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7) 침체와 시련, 새로운 도약의 근현대 

(1) 침체의 20세기 

일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몰아낸 한반도에서 조선의 전 지역
을 ‘근대’라는 그물망에 가두고 침략의 손길을 뻗쳤다. 1905년 을사늑약과 통감부 설치, 
1910년 한일병탄을 통해 설치된 조선총독부는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근대적 개혁이
라는 구실로 법과 제도를 고치고 지방 행정 구역을 개편했으며, 철도를 부설하여 자본을 수
탈해갔다.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2년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일제의 대륙 침략
으로, 한반도는 일제의 군사기지로 전락해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병참기지가 되
었다. 다행히 1945년에 연합국의 승리로 해방은 되었지만, 그 대가로 민족이 분단되는 비극
을 맞게 되었다. 분단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공고화되었고,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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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봉기하였다. 서울에서는 을미사변 직후부터 의병의 궐기를 호소하는 ‘창의고시문’이 나붙
고, 충북 제천에서는 유인석을 중심으로 그의 문하생 수백 명이 유생대회인 향음례(鄕飮禮)
를 열어 대책을 모색하였다. 드디어 의병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했으니 그때가 1895년 말이
었다. 의병투쟁은 1896년 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확산, 삼남 일대에서 격렬하게 진행되었
다. 그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의병투쟁이 일어난 곳은 바로 충북 충주부 관내인 제천지역이
었다. 특히 제천 자양영당(紫陽影堂)은 유인석이 선비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킨 제천 의병투
쟁의 발원지이자, 화서학파의 정신적 유산을 담은 척사위정의 상징적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유인석의 자양영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호좌창의진(湖左倡義陣)은 그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의병부대였다. 먼저 친일 관리의 처단에 착수하여 단양 군수 권숙과 청풍 군수 서상기를 
붙잡아 처형했다. 충주성을 점령한 의병부대는 충주부관찰사 김규식을 잡아, 왜적의 앞잡이
가 되어 반역한 죄, 단발령 시행의 행패를 부린 죄상을 밝히고 북문 밖에 효수하여 본보기
로 삼았다. 

호좌의병진의 소모장(召募將) 이범직의 별동대는 공주부 관내인 천안까지 진격하여 군수 
김병숙을 처단하였고, 서상열과 원용정의 별동대는 안동부 예천까지 진격하여 안동에서 봉
기한 김도화 의병부대와 연합하여 상주 함창의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하여 기세를 올렸다. 
충주성을 빼앗긴 일본군이 다음날부터 반격을 가해 오자, 2월 23일에는 수백 명의 의병이 
충주 달천에 이르렀다. 이들은 조령과 수안보에서 일본군과 접전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이춘
영이 전사하였다. 일본군의 병력은 날로 늘고 공격이 거세졌다. 결국 의병부대는 철군을 결
의하고 5일 달천을 거쳐 6일 청풍으로 들어갔다가 8일 제천에 이르렀다. 제천에 머물던 유
인석은 3월 14일 경상도 문경에서 의병 투쟁을 벌이다 합류한 이강년을 유격장으로 임명하
고 전군장(前郡將) 홍대석과 함께 수안보의 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제천 의병부대에 탐색전
을 벌이던 관군과 일본군이 총공세를 펼친 것은 5월 23일이었다. 관군에게 크게 패한 유인
석은 부대를 수습하여 국경을 넘어 중국 요동으로 들어갔다. 

1895년 의병투쟁이 실패로 돌아간 뒤 1904년부터 다시 시작된 항일의병투쟁은 1905년 
11월 소위 ‘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전국적으로 재점화되었고, 충북은 다시 그 중심이 되었다. 
충북은 을사늑약 체결 이전인 1905년 5월 29일에도 의병 300명과 정부군이 충주와 청주에
서 접전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충북의 경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북부 지역에서 활발하게 의병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 일대가 충북, 강원, 경북 등 삼도의 
접경지역으로 소백산맥의 험준한 산악을 끼고 있어 화력에서 불리한 의병들이 유격전을 벌
이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병전쟁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 역사
적 의의는 절대 적지 않다. 이 의병전쟁은 을사조약 이후 일거에 한반도를 병탄하고자 했던 
일제의 야욕을 5년이나 저지했고,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정신적 밑거름
이 되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후손에 민족 자주정신의 귀감, 그 중심지역으로 충북을 기록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④ 3.1운동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한민족 전체가 거족적으로 저항한 최대의 독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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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만세 시위 운동이 일어났다. 이는 대한제국기 이래 전개해 온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
동 등 다양한 민족운동과 일제의 폭압적 무단통치에 대항해 온 1910년대의 독립운동의 역
량과 의지가 응집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충북의 만세 시위는 3월 19일 홍명희가 주도한 괴산 시위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월 19일 괴산 장날을 이용하여 수천 명이 전개한 괴산을 시작으로 이후 4월 중․후반에 이
르기까지 도내 전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주로 20∼30대의 젊은 청년 농민층이 주도
한 이 시위과정에서 충북인 139명이 피체(被逮)되었다. 충북지역 만세운동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는데, 이는 교통 불편으로 인한 연락체계의 미비, 종교 조직의 미
약 등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충북의 만세 시위는 우선, 어느 지역보다 격렬
하게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충북지역에서는 횃불 시위인 봉화 만세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3월 15일 진천읍, 20일 음성군 삼성, 맹동, 단양군 대강에서 소규모
의 산발적인 시위에 이어. 3월 23일 밤 9시경에는 청주 강서와 강내 지역에서부터 옥산, 강
외, 남이면 일대까지 파급되어 밤하늘을 밝히며 독립 만세를 외치는 장관이 연출되었다. 셋
째, 3․1운동의 초기 단계를 주도한 이른바 민족대표 33인 중 손병희, 신석구, 신홍식, 권병
덕, 권동진, 정춘수 등을 배출한 민족대표의 산실이었다는 점이다. 이후 훼절한 정춘수를 제
외한 이들 민족대표 5인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독립을 위해 싸우겠다고 당당히 밝혔다. 충북
에서는 1980년 청주에 삼일공원을 조성하고, 이분들의 동상을 세워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
고 있다. 

일제강점기 충북은 민족대표를 제외하고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 돌올한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했다. 독립운동을 위한 실천가로서뿐만 아니라, 명문장을 쓴 언론인으로, 무엇보다 고대
사 연구를 통해 주체적인 조선 독립의 기틀을 마련코자 했던 청주 낭성 귀래리의 신채호를 
필두로, 청주의 신규식, 보은의 신석우, 진천의 보재 이상설, 충주의 유자명 등은 모두 한국 
독립 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7) 침체와 시련, 새로운 도약의 근현대 

(1) 침체의 20세기 

일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몰아낸 한반도에서 조선의 전 지역
을 ‘근대’라는 그물망에 가두고 침략의 손길을 뻗쳤다. 1905년 을사늑약과 통감부 설치, 
1910년 한일병탄을 통해 설치된 조선총독부는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근대적 개혁이
라는 구실로 법과 제도를 고치고 지방 행정 구역을 개편했으며, 철도를 부설하여 자본을 수
탈해갔다.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2년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일제의 대륙 침략
으로, 한반도는 일제의 군사기지로 전락해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병참기지가 되
었다. 다행히 1945년에 연합국의 승리로 해방은 되었지만, 그 대가로 민족이 분단되는 비극
을 맞게 되었다. 분단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공고화되었고,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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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과 체제로 경쟁하게 되었다. 분단 체제의 남한은 미국의 지원하에 국가 주도의 자본주
의 성장정책을 추진하면서, 그에 필요한 강력한 국가권력과 국민 통제가 뒤따랐다. 또한, 빈
곤한 대한민국의 조속한 근대화를 위해 재벌 위주의 성장을 필요악으로 여기도록 했고, 우
리 사회의 맹목적인 서구화, 출세 지향의 교육열과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하도록 하였다. 이
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점점 비대화시켰고, 반면에 지방은 점
점 소외되도록 하였다. 

1896년에 탄생한 충청북도 역시 이러한 지난 100년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해왔다. 특히 
백두대간을 등지고 있는 충청북도는 지정학적 위치상 한반도 중부 내륙에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500년 국가 동맥이었던 영남대로를 대신하여 부설된 경부선 철도가 이 지역을 비
켜 감으로써 소외된 지역이 되었다. 또한 해방 이후 서울과 부산 중심의 경제 성장, 영·호남 
중심의 정치 역학 구도, 인구와 경제력 등에서 열악한 도세의 충북지역은 소외가 가속화되
었고, 이는 지역성의 왜곡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2) 충북선 철도와 지역 변화

충북선 철도는 1921년 일제 주도로 조치원에서 청주까지, 1923년에 청주에서 증평까지, 
1928년에 증평에서 충주까지 연장 개통되었다. 충북선 철도 부설은 일본 자본의 식민지 투
자와 경영을 위한 것으로써, 충북지역에 이주한 일본인들에 의해 그들의 기반 확보와 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부설 연장 운동이 주도되었다. 일본인의 이주 정착은 곧 일제가 식민지 조
선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부설된 충북선은 여객과 화
물을 수송하면서 일제강점기 충북지역을 움직인 가장 큰 동맥 역할을 하였다. 즉, 충북선은 
충청북도 중북부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기능하면서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지역 간․지역 
내 사회적인 유동성을 촉진하는 한편, 일본인의 충북지역 침략을 가속화 했다. 

더욱이 충북선은 일제강점기의 주요 물류 유통 수단으로서 가장 큰 경제변동 요인이 되었
다. 주로 외부의 공산품이 들어오고 내부의 농산물(쌀․콩․면화․연초)과 광산자원이 유출되는 
부등가교환 형태의 물류 유통구조였다. 충북선은 제국주의 국가-식민지, 자본주의 중심부-주
변부를 잇는 파이프라인으로서 충북지역을 식민지형 농업지대로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그 같은 관계는 충북지역을 오랫동안 농업지대로 묶어둠으로써 근대화를 지체하고 장
기지속적인 저발전 구조를 이루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구조는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해방 이후 충북선은 일본 대신, 미국 자본에 
의해 1959년 제천 봉양까지 연장 개통되었다. 이는 충북지역 자체의 개발보다는, 제천․단양․
영월 등지의 광산물을 다른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산업 목적이었다. 그 때문에 일제강점
기에 형성된 충북선의 기능․역할과 그에 따른 지역 변화의 틀은 큰 변동 없이 1970년대 이
전까지 지속되었다.

충북선 운행에 따른 가장 큰 지역변동은 지역공간 구조의 재편이다. 조치원∼충주를 오가
는 충북선은 도청 소재지인 청주를 중핵지대로 한 청주∼충주 중심의 지역공간구조를 형성
하였다. 작은 시골에 불과하던 괴산 군내의 증평이 출장소를 거쳐 오늘날의 군으로 승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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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제천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청주∼충주 중심의 지역 공간
구조에 후발 주자로 편입되었다. 반면에 충북선이 닿지 않는 단양․보은․진천․옥천․영동 등지는 
충북의 중심부에서 장기간 소외되거나 고립 분산화되는 경향을 띠도록 하였다. 

이는 전통 시대의 공간구조를 새롭게 재편한 것이기도 했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 나
타난 충북지역의 공간구조는 충주와 청주를 중심으로 한 북남형(北南形)의 종적인 지역 공간
구조였는데 반해, 충북선 개통 이후에는 청주를 중핵지대로 한 청주∼충주 중심의 서동형(西
東形)의 횡적인 지역공간구조로 바꾸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부선 철도 부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만, 그 지선으로 놓인 충북선이 연결 동맥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충북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단절되어 있는 지역은 동일한 충청북도 경계 안에 있어도 
소외되거나 고립 분산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원형은 해체되지 않은 채 충청북도의 통합력
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현재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시련의 광복∼1950년대

광복 이후 충북지역의 사회경제구조는 다른 지역과 비슷한 양상으로 재편되었지만, 그 조
건은 매우 열악한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과 엘리트 집단의 부족, 방직공업을 
중심으로 한 영세한 공업구조, 열악한 노동조건, 사회의 보수화와 하향식의 지배력 작동 등
과 같은 여러 특성은 충북지역의 지속적인 저발전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식민지 유산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광복 이후 형성된 지배체제하에서 새
로운 형태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그것은 해방 이후 1950년대 경제 상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충북지역 역
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업화가 촉진되었지만, 미군정에서부터 정부수립 이후까지 불
하된 귀속사업체가 아닌 중소규모의 민간제조업체에 의해 주도된 형국이었다. 이에 반해 전
국적인 상황은 귀속사업체를 계승한 대기업체가 1950년대 이후 공업화를 주도하였다. 이 
때문에 충북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민간에서 설립된 중소규모의 공장들에 의해 새로운 경제
구조가 형성되었지만, 1950년대 이후 대규모의 기업체와 재벌이 주도하는 한국경제구조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곧 지역경제의 낙후로 이어졌다. 비록 1957년 4월 대한민국 
수력발전소 제1호로 괴산 칠성댐이 준공되고, 1959년 1월 충북선 열차가 조치원∼제천 봉
양까지 운행되면서 경부선과 중앙선이 연결되었고, 1961년 4월 한국 최대의 기간산업공장
으로 충주 비료공장이 건설되는 등 1960년을 전후하여 충북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전기는 
마련되었지만, 그 이후 충북지역의 산업발전은 앞서 언급한 여러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1969년에 중부권 최대의 산업단지로 청주산업단지가 조성되었지
만, 역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더욱이 농지개혁에 따라 토지자본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고 상공인과 토착 세력의 성장이 미약했던 1950년대의 충북지역은 일제강점기에 구
조화된 저발전이 확대·지속되는 양상이었다. 이는 충북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장기지속적
인 과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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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과 체제로 경쟁하게 되었다. 분단 체제의 남한은 미국의 지원하에 국가 주도의 자본주
의 성장정책을 추진하면서, 그에 필요한 강력한 국가권력과 국민 통제가 뒤따랐다. 또한, 빈
곤한 대한민국의 조속한 근대화를 위해 재벌 위주의 성장을 필요악으로 여기도록 했고, 우
리 사회의 맹목적인 서구화, 출세 지향의 교육열과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하도록 하였다. 이
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점점 비대화시켰고, 반면에 지방은 점
점 소외되도록 하였다. 

1896년에 탄생한 충청북도 역시 이러한 지난 100년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해왔다. 특히 
백두대간을 등지고 있는 충청북도는 지정학적 위치상 한반도 중부 내륙에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500년 국가 동맥이었던 영남대로를 대신하여 부설된 경부선 철도가 이 지역을 비
켜 감으로써 소외된 지역이 되었다. 또한 해방 이후 서울과 부산 중심의 경제 성장, 영·호남 
중심의 정치 역학 구도, 인구와 경제력 등에서 열악한 도세의 충북지역은 소외가 가속화되
었고, 이는 지역성의 왜곡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2) 충북선 철도와 지역 변화

충북선 철도는 1921년 일제 주도로 조치원에서 청주까지, 1923년에 청주에서 증평까지, 
1928년에 증평에서 충주까지 연장 개통되었다. 충북선 철도 부설은 일본 자본의 식민지 투
자와 경영을 위한 것으로써, 충북지역에 이주한 일본인들에 의해 그들의 기반 확보와 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부설 연장 운동이 주도되었다. 일본인의 이주 정착은 곧 일제가 식민지 조
선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부설된 충북선은 여객과 화
물을 수송하면서 일제강점기 충북지역을 움직인 가장 큰 동맥 역할을 하였다. 즉, 충북선은 
충청북도 중북부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기능하면서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지역 간․지역 
내 사회적인 유동성을 촉진하는 한편, 일본인의 충북지역 침략을 가속화 했다. 

더욱이 충북선은 일제강점기의 주요 물류 유통 수단으로서 가장 큰 경제변동 요인이 되었
다. 주로 외부의 공산품이 들어오고 내부의 농산물(쌀․콩․면화․연초)과 광산자원이 유출되는 
부등가교환 형태의 물류 유통구조였다. 충북선은 제국주의 국가-식민지, 자본주의 중심부-주
변부를 잇는 파이프라인으로서 충북지역을 식민지형 농업지대로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그 같은 관계는 충북지역을 오랫동안 농업지대로 묶어둠으로써 근대화를 지체하고 장
기지속적인 저발전 구조를 이루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구조는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해방 이후 충북선은 일본 대신, 미국 자본에 
의해 1959년 제천 봉양까지 연장 개통되었다. 이는 충북지역 자체의 개발보다는, 제천․단양․
영월 등지의 광산물을 다른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산업 목적이었다. 그 때문에 일제강점
기에 형성된 충북선의 기능․역할과 그에 따른 지역 변화의 틀은 큰 변동 없이 1970년대 이
전까지 지속되었다.

충북선 운행에 따른 가장 큰 지역변동은 지역공간 구조의 재편이다. 조치원∼충주를 오가
는 충북선은 도청 소재지인 청주를 중핵지대로 한 청주∼충주 중심의 지역공간구조를 형성
하였다. 작은 시골에 불과하던 괴산 군내의 증평이 출장소를 거쳐 오늘날의 군으로 승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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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제천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청주∼충주 중심의 지역 공간
구조에 후발 주자로 편입되었다. 반면에 충북선이 닿지 않는 단양․보은․진천․옥천․영동 등지는 
충북의 중심부에서 장기간 소외되거나 고립 분산화되는 경향을 띠도록 하였다. 

이는 전통 시대의 공간구조를 새롭게 재편한 것이기도 했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 나
타난 충북지역의 공간구조는 충주와 청주를 중심으로 한 북남형(北南形)의 종적인 지역 공간
구조였는데 반해, 충북선 개통 이후에는 청주를 중핵지대로 한 청주∼충주 중심의 서동형(西
東形)의 횡적인 지역공간구조로 바꾸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부선 철도 부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만, 그 지선으로 놓인 충북선이 연결 동맥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충북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단절되어 있는 지역은 동일한 충청북도 경계 안에 있어도 
소외되거나 고립 분산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원형은 해체되지 않은 채 충청북도의 통합력
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현재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시련의 광복∼1950년대

광복 이후 충북지역의 사회경제구조는 다른 지역과 비슷한 양상으로 재편되었지만, 그 조
건은 매우 열악한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과 엘리트 집단의 부족, 방직공업을 
중심으로 한 영세한 공업구조, 열악한 노동조건, 사회의 보수화와 하향식의 지배력 작동 등
과 같은 여러 특성은 충북지역의 지속적인 저발전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식민지 유산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광복 이후 형성된 지배체제하에서 새
로운 형태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그것은 해방 이후 1950년대 경제 상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충북지역 역
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업화가 촉진되었지만, 미군정에서부터 정부수립 이후까지 불
하된 귀속사업체가 아닌 중소규모의 민간제조업체에 의해 주도된 형국이었다. 이에 반해 전
국적인 상황은 귀속사업체를 계승한 대기업체가 1950년대 이후 공업화를 주도하였다. 이 
때문에 충북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민간에서 설립된 중소규모의 공장들에 의해 새로운 경제
구조가 형성되었지만, 1950년대 이후 대규모의 기업체와 재벌이 주도하는 한국경제구조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곧 지역경제의 낙후로 이어졌다. 비록 1957년 4월 대한민국 
수력발전소 제1호로 괴산 칠성댐이 준공되고, 1959년 1월 충북선 열차가 조치원∼제천 봉
양까지 운행되면서 경부선과 중앙선이 연결되었고, 1961년 4월 한국 최대의 기간산업공장
으로 충주 비료공장이 건설되는 등 1960년을 전후하여 충북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전기는 
마련되었지만, 그 이후 충북지역의 산업발전은 앞서 언급한 여러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1969년에 중부권 최대의 산업단지로 청주산업단지가 조성되었지
만, 역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더욱이 농지개혁에 따라 토지자본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고 상공인과 토착 세력의 성장이 미약했던 1950년대의 충북지역은 일제강점기에 구
조화된 저발전이 확대·지속되는 양상이었다. 이는 충북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장기지속적
인 과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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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세기의 새로운 도약

지난 20세기에 장기․지속적인 침체에 빠져 있던 충청북도는 1990년대를 전후하여 새롭게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간 중부 내륙에 위치하여 국가 발전에서 소외되었으나, 1987
년 12월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이래 음성∼진천∼증평∼진천∼오창∼청주를 관통하고, 
2002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충주∼괴산을 지나면서 고립성을 탈피하게 되었다. 또한 1997
년 4월에 청주국제공항 개항, 2010년 경부고속선과 호남고속선의 분기 역인 KTX 오송역의 
개통으로 충북은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중심, 세계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게 되었다. 이제 충북은 내륙의 오지가 아니라 수도권과 가장 인접하면서도, 한반도의 중
앙부의 위치한 이점을 제대로 살린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으로, 고속도로와 KTX, 국제
공항 등 제반 교통환경을 갖춘 사통팔달의 지역으로 거듭나, 산업․경제․물류․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또한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1995년의 제1회 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민
선 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충북인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
해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외부 자본을 유치하고 고급인력을 끌어들
이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특히, 2000년 들어 오창·오송의 과학산업
단지를 비롯하여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진천·음성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충북은 정보
통신(IT), 생명산업(BT) 산업의 중심지로 새로운 경제 동력을 확보, 한반도의 중심부로 새롭
게 도약하고 있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에 따른 효과 등으로 충청권 인구는 2013년을 
경계로 호남을 추월하게 되어, ‘영충호’ 시대도 새롭게 열게 되었다. 청주는 수도권 및 세종
시에 가장 인접한 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커졌다. 

충북은 최근 10년간의 4% 충북경제 실현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 바이오산업의 핵심 기업을 유치, 
미래신성장산업의 기반을 다져왔다. 덕분에 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충북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1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산업특구사업단지로 전국 최초
로 충북이 지정되었다. 태양광 분야 1위 기업인 (주)한화솔루션의 진천·음성 공장 가동은 ‘탄
소중립 2050’을 앞두고 미래성장산업을 선점할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친환경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 세계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의 오창공장은 2020년 현재 충
북이 전국 1위의 이차전지 생산액을 달성토록 하고 있다. 또한 ㈜셀트리온제약, (주)프레스
티지바이오로직스, (주)에스디바이오센서 등 글로벌선도기업을 집중,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 ICT 융합 분야 대표기업인 SK하이닉스의 2018년 10월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연면적 48만4265㎡(14만 6000평), M15공장 준공에 어어 2019년 2월에는 청주에 낸드플
래시 분야에 10년간 35조 투자를 발표했다. 2020년에는 낸드플래시 핵심 공장인 M17공장 
유치로 충북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짐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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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에는 전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청주 오창에 1조원 규모의 대형 국가연구시
설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했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방사광가속기는 생명과
학과 신소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며, 특히 신약 개발을 비롯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소
재·부품 산업에서도 필요한 도구로 반도체,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충북이 경쟁력을 가져온 ICT, 바이오 분야와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게 되었다. 한
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따르면 방사광가속기 사업으로 고용 13만7천 명, 생산 6조7천억 
원, 부가가치 2조 4천억 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제 충북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첨단산업, 특히 미래의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 구축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5) 과제 해결과 새로운 미래

이 같은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현재 대한
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 충북 역시 예외는 아니
어서 2010년 1.4명에서 2020년 현재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상태(0.98명)이다. 
고령화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1992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로 고령
화 사회(기준, 7%)로, 2014년에는 14.2%를 차지 고령사회(기준 14%)로 진입했으며, 2021
년 5월 현재 18.4%로 초고령 사회(기준 20%)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도내 11개 시군 중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5개 지역은 고령화율 30%를 넘어선 상태이다. 

여기에다 비수도권 지역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향하는 청년인구의 유출 문제까지 안고 
있다. 특히 충북은 수도권과의 인접성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청년들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장래는 결코 밝다고 할 수 없다. 

정부는 2021년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자치단체를 지정하고, 행·재정적 지원
을 통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발표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시가 6개 시·군이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었다. 충북의 중핵 도시 청주와 충주, 청주와 인접한 증평, 최근 혁신도시 건설로 인
구 유입이 늘고 있는 진천· 음성을 제외한 모든 시·군 지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인구와 일자리의 감소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
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메가시티’ 사업 논의가 한창이다. 지방소멸의 원인을 전 국민의 
절반이 집중,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수도권에 있다고 보고, 그 해법으로 각각의 광역 지방
단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 있는 행정 체제를 만들
자는 것이다. 충북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남을 하나의 생활경제공동체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
티 사업은 2020년 11월 메가시티 추진 합의에 이어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2021
년 11월 현재 중요 인프라로 광역철도망을 비롯하여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등의 구
체적인 전략을 마련 중이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 
2025년에는 행정통합을 실현해 인구 600만 명의 자족도시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여
건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예정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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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세기의 새로운 도약

지난 20세기에 장기․지속적인 침체에 빠져 있던 충청북도는 1990년대를 전후하여 새롭게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간 중부 내륙에 위치하여 국가 발전에서 소외되었으나, 1987
년 12월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이래 음성∼진천∼증평∼진천∼오창∼청주를 관통하고, 
2002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충주∼괴산을 지나면서 고립성을 탈피하게 되었다. 또한 1997
년 4월에 청주국제공항 개항, 2010년 경부고속선과 호남고속선의 분기 역인 KTX 오송역의 
개통으로 충북은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중심, 세계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게 되었다. 이제 충북은 내륙의 오지가 아니라 수도권과 가장 인접하면서도, 한반도의 중
앙부의 위치한 이점을 제대로 살린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으로, 고속도로와 KTX, 국제
공항 등 제반 교통환경을 갖춘 사통팔달의 지역으로 거듭나, 산업․경제․물류․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또한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1995년의 제1회 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민
선 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충북인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
해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외부 자본을 유치하고 고급인력을 끌어들
이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특히, 2000년 들어 오창·오송의 과학산업
단지를 비롯하여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진천·음성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충북은 정보
통신(IT), 생명산업(BT) 산업의 중심지로 새로운 경제 동력을 확보, 한반도의 중심부로 새롭
게 도약하고 있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에 따른 효과 등으로 충청권 인구는 2013년을 
경계로 호남을 추월하게 되어, ‘영충호’ 시대도 새롭게 열게 되었다. 청주는 수도권 및 세종
시에 가장 인접한 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커졌다. 

충북은 최근 10년간의 4% 충북경제 실현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 바이오산업의 핵심 기업을 유치, 
미래신성장산업의 기반을 다져왔다. 덕분에 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충북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1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산업특구사업단지로 전국 최초
로 충북이 지정되었다. 태양광 분야 1위 기업인 (주)한화솔루션의 진천·음성 공장 가동은 ‘탄
소중립 2050’을 앞두고 미래성장산업을 선점할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친환경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 세계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의 오창공장은 2020년 현재 충
북이 전국 1위의 이차전지 생산액을 달성토록 하고 있다. 또한 ㈜셀트리온제약, (주)프레스
티지바이오로직스, (주)에스디바이오센서 등 글로벌선도기업을 집중,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 ICT 융합 분야 대표기업인 SK하이닉스의 2018년 10월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연면적 48만4265㎡(14만 6000평), M15공장 준공에 어어 2019년 2월에는 청주에 낸드플
래시 분야에 10년간 35조 투자를 발표했다. 2020년에는 낸드플래시 핵심 공장인 M17공장 
유치로 충북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짐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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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에는 전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청주 오창에 1조원 규모의 대형 국가연구시
설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했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방사광가속기는 생명과
학과 신소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며, 특히 신약 개발을 비롯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소
재·부품 산업에서도 필요한 도구로 반도체,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충북이 경쟁력을 가져온 ICT, 바이오 분야와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게 되었다. 한
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따르면 방사광가속기 사업으로 고용 13만7천 명, 생산 6조7천억 
원, 부가가치 2조 4천억 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제 충북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첨단산업, 특히 미래의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 구축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5) 과제 해결과 새로운 미래

이 같은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현재 대한
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 충북 역시 예외는 아니
어서 2010년 1.4명에서 2020년 현재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상태(0.98명)이다. 
고령화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1992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로 고령
화 사회(기준, 7%)로, 2014년에는 14.2%를 차지 고령사회(기준 14%)로 진입했으며, 2021
년 5월 현재 18.4%로 초고령 사회(기준 20%)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도내 11개 시군 중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5개 지역은 고령화율 30%를 넘어선 상태이다. 

여기에다 비수도권 지역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향하는 청년인구의 유출 문제까지 안고 
있다. 특히 충북은 수도권과의 인접성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청년들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장래는 결코 밝다고 할 수 없다. 

정부는 2021년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자치단체를 지정하고, 행·재정적 지원
을 통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발표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시가 6개 시·군이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었다. 충북의 중핵 도시 청주와 충주, 청주와 인접한 증평, 최근 혁신도시 건설로 인
구 유입이 늘고 있는 진천· 음성을 제외한 모든 시·군 지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인구와 일자리의 감소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
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메가시티’ 사업 논의가 한창이다. 지방소멸의 원인을 전 국민의 
절반이 집중,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수도권에 있다고 보고, 그 해법으로 각각의 광역 지방
단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 있는 행정 체제를 만들
자는 것이다. 충북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남을 하나의 생활경제공동체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
티 사업은 2020년 11월 메가시티 추진 합의에 이어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2021
년 11월 현재 중요 인프라로 광역철도망을 비롯하여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등의 구
체적인 전략을 마련 중이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 
2025년에는 행정통합을 실현해 인구 600만 명의 자족도시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여
건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예정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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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조금씩 이해관계가 다른 4개 광역 시도가 일관되게 소통과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면
서 종국에는 행정통합까지 이루어야 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다. 

또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와 국토연구원은 확대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의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청회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충북 북부권의 시·
군은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되면 충북에서는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청주
권이 그 사업의 중심에 놓일 수 없다. 

청주와 비청주지역의 격차 문제는 수도권 지역과 충북지역이 안고 있는 격차 문제를 그대
로 반복 재생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 남한 면적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
의 인구는 20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고(50.2%), 지역 내 총생산(GRDP)의 지역
별 비중은 2018년 기준 수도권은 52.2%를 넘어섰다. 이런 쏠림 현상은 충북 내 청주와 비
청주권을 둘러싸고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충북 면적의 13%를 차지하는 청주에 충북 전체 
인구 약 160만의 51%가 되는 85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지역내총생산 역시 2018년 기준 
충청북도(69.6조)의 절반이 넘는 51.8%(36조)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이 그렇듯이 비단 인
구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교통, 의료, 문화예술에서의 격차로도 드러나고 있다. 

1908년 이전까지만 해도 충청북도 관찰부(도청소재지)는 충주에 있었다. 도청 소재지가 
청주로 옮겨오고, 경부축이 영남대로에서 경부선으로 옮겨오면서 청주와 충주의 격차가 커
지게 되었고, 청주 집중 현상은 2014년 7월 청주·청원의 통합 청주시로 출범함에 따라 더
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내에 1위(청주 85만), 2위(충주 21만)의 
도시 간 격차가 이렇게 큰 경우는 광역단체 중 충북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청주권이 확
장되고, 상대적으로 충주권이 위축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충주권이었던 음성, 괴산이 이제는 
청주권에 더 가까워졌으며, 제천과 단양은 원주, 영월, 평창 등의 강원 남부지역의 생활권에 
가까워지고 있다. 한편 충북의 남부지역인 옥천, 영동은 대전권의 확장과 함께 대전 생활권
에 가까워짐으로써 충북 통합력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청주·청원의 통합, 청주권역의 확장을 계기로 청주권과 비청주권 모두
가 잘사는 균형발전에 관한 관심도 촉발하게 되었다. 충청북도와 도 의회 차원의 다양한 모
색이 진행되고 있으며,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2014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수립과 실천에서도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가 핵심 내
용이 되고 있으며, 민선 7기 들어 충북도의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과 농업 기술원 영동 분원 
등의 추진 등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힘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2020년 발표된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과 공조한 도 차원의 소외 지역 지원 정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교통 인프라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청주∼증평∼음성∼충주∼제
천을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 충청내륙화고속화도로(57.8km), 충주를 중심으로 경기 이천과 
경북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선 철도가 모두 2023∼4년 개통을 내다보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에 따르면 중부선과 중부내륙
선 사이 이격 거리를 보완, 진천∼증평∼청주∼보은∼옥천∼영동 등 도내 6개 시·군을 잇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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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고속도로 신설도 예정되어 있다. 이런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했던 충북 북부 및 동남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도내의 상생발전
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21년 1월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이 2022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고, 지방의회에 정책지
원 전문인력 자리도 신설된다. 2022년 7월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 및 의원선
거가 시행되어 새로운 지방정부와 의회가 들어선다. 청주와 비청주권의 상생을 위한 치열한 
논의와 이를 통한 정책 입안, 이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 충북지역 모두가 소외됨 
없이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충북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1) 조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창조의 본향

모든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체성은 경험과 주관으로부터 형성되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인식된다. 
충북의 정체성이라 함은 ‘충북인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자기정체성과 달리 지역의 정체성은 그 지역의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것
으로 타(他)와 구별되는 고유성과 개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정체성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고, 늘 변하고 만들어지는 가변성이 있다. 따라서 정체성은 자기 자
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장점과 특성 등을 찾아내 오늘날에 되살리고 의미를 부여해 새롭
게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 위에서 형성된 충북의 역사 정신은 ‘융합과 
조화를 통한 새로운 문화 창조력’에서 찾을 수 있다. 충북은 지정학적 위치상 외부세력과 문
화가 만나고 합일되면서 조화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저력을 지니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중원지방에서 출토된 와당의 문양은 백제 와당의 화려함과 신라 와당의 
소박함 그리고 고구려 와당의 투박하지만 씩씩한 기상 등 3국의 특징이 모두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2) 한반도의 화합과 통일의 구심점

3국의 문화가 골고루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 창조를 일구어낸 지역 문화적 특징과 더불어 
중원지역은 탑평리 7층석탑(중앙탑)에서 잘 드러나듯, 3국의 화합과 통일을 상징하는 지역이
기도 하다. 조만간 중원문화권을 대변할 국립충주박물관도 탄금대 수변 입지에 위용을 드러
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원문화로 대변되는 충북지역은 남북한 통일을 대비해서도 중
요한 지역으로 주목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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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조금씩 이해관계가 다른 4개 광역 시도가 일관되게 소통과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면
서 종국에는 행정통합까지 이루어야 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다. 

또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와 국토연구원은 확대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의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청회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충북 북부권의 시·
군은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되면 충북에서는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청주
권이 그 사업의 중심에 놓일 수 없다. 

청주와 비청주지역의 격차 문제는 수도권 지역과 충북지역이 안고 있는 격차 문제를 그대
로 반복 재생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 남한 면적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
의 인구는 20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고(50.2%), 지역 내 총생산(GRDP)의 지역
별 비중은 2018년 기준 수도권은 52.2%를 넘어섰다. 이런 쏠림 현상은 충북 내 청주와 비
청주권을 둘러싸고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충북 면적의 13%를 차지하는 청주에 충북 전체 
인구 약 160만의 51%가 되는 85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지역내총생산 역시 2018년 기준 
충청북도(69.6조)의 절반이 넘는 51.8%(36조)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이 그렇듯이 비단 인
구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교통, 의료, 문화예술에서의 격차로도 드러나고 있다. 

1908년 이전까지만 해도 충청북도 관찰부(도청소재지)는 충주에 있었다. 도청 소재지가 
청주로 옮겨오고, 경부축이 영남대로에서 경부선으로 옮겨오면서 청주와 충주의 격차가 커
지게 되었고, 청주 집중 현상은 2014년 7월 청주·청원의 통합 청주시로 출범함에 따라 더
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내에 1위(청주 85만), 2위(충주 21만)의 
도시 간 격차가 이렇게 큰 경우는 광역단체 중 충북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청주권이 확
장되고, 상대적으로 충주권이 위축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충주권이었던 음성, 괴산이 이제는 
청주권에 더 가까워졌으며, 제천과 단양은 원주, 영월, 평창 등의 강원 남부지역의 생활권에 
가까워지고 있다. 한편 충북의 남부지역인 옥천, 영동은 대전권의 확장과 함께 대전 생활권
에 가까워짐으로써 충북 통합력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청주·청원의 통합, 청주권역의 확장을 계기로 청주권과 비청주권 모두
가 잘사는 균형발전에 관한 관심도 촉발하게 되었다. 충청북도와 도 의회 차원의 다양한 모
색이 진행되고 있으며,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2014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수립과 실천에서도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가 핵심 내
용이 되고 있으며, 민선 7기 들어 충북도의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과 농업 기술원 영동 분원 
등의 추진 등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힘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2020년 발표된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과 공조한 도 차원의 소외 지역 지원 정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교통 인프라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청주∼증평∼음성∼충주∼제
천을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 충청내륙화고속화도로(57.8km), 충주를 중심으로 경기 이천과 
경북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선 철도가 모두 2023∼4년 개통을 내다보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에 따르면 중부선과 중부내륙
선 사이 이격 거리를 보완, 진천∼증평∼청주∼보은∼옥천∼영동 등 도내 6개 시·군을 잇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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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고속도로 신설도 예정되어 있다. 이런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했던 충북 북부 및 동남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도내의 상생발전
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21년 1월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이 2022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고, 지방의회에 정책지
원 전문인력 자리도 신설된다. 2022년 7월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 및 의원선
거가 시행되어 새로운 지방정부와 의회가 들어선다. 청주와 비청주권의 상생을 위한 치열한 
논의와 이를 통한 정책 입안, 이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 충북지역 모두가 소외됨 
없이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충북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1) 조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창조의 본향

모든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체성은 경험과 주관으로부터 형성되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인식된다. 
충북의 정체성이라 함은 ‘충북인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자기정체성과 달리 지역의 정체성은 그 지역의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것
으로 타(他)와 구별되는 고유성과 개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정체성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고, 늘 변하고 만들어지는 가변성이 있다. 따라서 정체성은 자기 자
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장점과 특성 등을 찾아내 오늘날에 되살리고 의미를 부여해 새롭
게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 위에서 형성된 충북의 역사 정신은 ‘융합과 
조화를 통한 새로운 문화 창조력’에서 찾을 수 있다. 충북은 지정학적 위치상 외부세력과 문
화가 만나고 합일되면서 조화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저력을 지니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중원지방에서 출토된 와당의 문양은 백제 와당의 화려함과 신라 와당의 
소박함 그리고 고구려 와당의 투박하지만 씩씩한 기상 등 3국의 특징이 모두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2) 한반도의 화합과 통일의 구심점

3국의 문화가 골고루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 창조를 일구어낸 지역 문화적 특징과 더불어 
중원지역은 탑평리 7층석탑(중앙탑)에서 잘 드러나듯, 3국의 화합과 통일을 상징하는 지역이
기도 하다. 조만간 중원문화권을 대변할 국립충주박물관도 탄금대 수변 입지에 위용을 드러
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원문화로 대변되는 충북지역은 남북한 통일을 대비해서도 중
요한 지역으로 주목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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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비의 고장

또한 충북은 선비와 양반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물
산은 비록 영남이나 호남만 못하지만, 지대가 높지 않고 아름다우며 서울 남쪽과 가까워서 
사대부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리고 대대로 서울에 살면서 이 도에 논밭과 집을 마련해놓
고 생활의 근거지로 삼지 않는 이가 별로 없다. 또 서울과 가까워서 풍속도 서울과 별 차이
가 없기 때문에, 터만 잘 고르면 가장 살 만한 곳”이라고 했다. 즉 충청도는 한양(서울)의 
배후지로서 사람이 살 만한 청풍명월의 고장으로서 사대부, 즉 양반이 많은 지역이라는 곳
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양반의 고장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양반, 사대부의 고장이라 함은 우리 지역이 유교(유학)와도 불가분의 관련성을 갖는 지역
임을 말해 준다. 자신이 꿈꾸던 성리학적 이상세계의 실현을 위해 조선을 설계하고 그 기틀
을 다진 단양 출신의 정도전을 비롯하여 성리학 연구에 정진, 고려 말의 학풍을 일신하고 
조선왕조 유학의 토대를 다져놓은 주역 역시 음성 출신의 권근이었다. 또한 정통 성리학(주
자학)의 입장에서 조선 중기의 지배적인 철학·정치·사회사상을 정립, 조선 후기의 최고의 성
리학자로 평가받는 우암 송시열은 옥천사람이다. 송시열의 제자 수암재 권상하는 제천 청풍
의 산중에 은거하며 이이·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학통을 계승한, 근세 유학의 중창자
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토대에 기반을 두고, 지역 고유문화로서 유교문화를 재인식하고 
이를 통한 지역문화진흥 및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도 한
창 진행 중이다. 

4) 의열의 고장

이러한 선비정신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저항정신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고려시대부
터 수차례의 몽골, 거란, 홍건적, 왜구의 침입에도 결사적으로 중원 땅을 지켜낸 이래, 조선
조 임진왜란 때는 박춘무, 조헌, 조웅, 영동의 장지현 등이 의병을 일으켜 지역사회와 국가
를 위한 살신성인의 의를 다하였다. 일제의 침탈이 가시화되던 구한말에는 제천의 유인석을 
필두로 우리 충북은 의병 창의의 중심지가 되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의연한 선비정신
은 새롭게 창시된 동학·천도교, 나아가 신사상의 주체적 수용을 통해 공고한 독립투쟁 사상
으로 확장 발전시켜 나갔으니 의암 손병희, 권병덕, 권병진을 비롯하여 예관 신규식, 단재 
신채호, 보재 이상설, 우근 유자명 등이 배출되어 한국의 독립사를 빛내고 있다. 이러한 구
국 기치는 굳이 지식인만의 몫은 아니었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시기에 보은 
지방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일어나 충북 전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동학농민운동은 단순히 보
국안민(輔國安民)과 척양척왜(斥洋斥倭)를 넘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근대적인 새로운 방향과 
지향점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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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예술의 고장

문화 창조력은 예술 분야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우리 지역 선조들은 
철을 다루는 뛰어난 솜씨로 고려시대에 이미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책자인 <직지심
체요절>을 발행했다. 금속으로 무기를 생각하지 않고 활자를 주조, 책 ‘직지’를 만들어 인류
의 공통문화유산이 되도록 한 것이다. <직지> 간행은 우리 지역이 문화의 고장임을 상징적
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악기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가야국의 정신이 담긴 독특하고 유일한 가야금
을 만들고 탄금대에서 제자를 육성한 우륵, 기존의 초서와 행서를 모두 뛰어넘는 필법으로 
신품제일(神品第一)의 서예가로 평가받은 신라의 김생, 조선 세종 당시 편경 등의 악기를 개
량하고, 궁중음악을 개혁하여 한국 고유 음악의 기틀을 다진 난계 박연, 조선 후기 가야금산
조의 당대 명인으로 독자적인 충청제(忠淸制)의 산조 가락을 만들어냈던 박팔괘 등 뛰어난 
예술인을 많이 배출하여 이 나라의 문화예술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유전자는 
근대 이후에도 이어져 한국 문화예술 발전사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 최초의 신극 단체 극예술협회(1920)에서 희곡을 쓰고 배우로도 활동한 괴산의 조명
희, 한국에 프로문학을 도입하고, 최초의 과학비평을 정립시킨 청주의 김기진, 그의 형 김복
진은 근대조각의 개척자로 한국 조형예술의 새 장을 열었다. 이 두 형제는 한국 사실주의 
극 시대를 연 토월회(1923)를 주도한 것으로 한국 연극사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 옥천의 
정지용은 본격적인 한국 현대 시의 출발점을 알린 시인으로,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라는 칭
호를 얻었으며,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향수’는 전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로, 옥천을 
알리는 중요한 상징이 되고 있다. 1920년대 소파 방정환 선생과 함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어린이 운동을 주도하고, 한국 동요보급과 정착의 역사에 가장 선구적 역할을 한 <짝짜꿍>, 
<졸업식의 노래> 등 전 국민의 동요 작곡가였던 정순철 역시 옥천 출신이다.

1930년대 “조선 시단의 황제”라는 찬사를 받으며 당대의 대표 시인으로 활약했던 보은의 
오장환, 춘원 이광수로부터 “조선어와 생명을 같이할 천하의 대기서(大奇書)”란 평가를 받으
며, 우리말의 보고(寶庫) <임꺽정>을 남긴 괴산의 홍명희, 한국 동시사에서 소박한 시골의 
서정과 그곳 아이들의 정서를 가감 없이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 한국 현실주의 동시의 새 
지평을 연 충주의 권태응 역시 한국 문화예술사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해방 이후에는 대중문화에도 영역을 넓혀, 영화와 드라마 모두에서 공존의 히트를 기록한 
<꽃피는 팔도강산>의 윤혁민(청주), 우리나라 최초의 일일 TV 드라마 <눈이 내리는데>를 비
롯하여 <빨간 마후라> 등 200여 편의 시나리오 및 드라마 작품을 남긴 괴산의 한운사, 히
트작 제조기라 불린 한국 드라마계의 전설로 불리는 청주의 김수현 등은 영화 시나리오, 방
송 드라마 극본으로 전 국민을 울고 웃게 만든 한국 대중문화예술사의 큰 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550∼60년대부터 속속 설립되기 시작하여 전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 11개 시
군 모두에 문화원이 설립된 지역으로 각 지역의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서 향토 문
화진흥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62년 창립된 충북예총, 1994년 창립된 충북민예총 
그리고 산하의 지역 및 장르 협회 소속 예술인들은 현재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일구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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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비의 고장

또한 충북은 선비와 양반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물
산은 비록 영남이나 호남만 못하지만, 지대가 높지 않고 아름다우며 서울 남쪽과 가까워서 
사대부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리고 대대로 서울에 살면서 이 도에 논밭과 집을 마련해놓
고 생활의 근거지로 삼지 않는 이가 별로 없다. 또 서울과 가까워서 풍속도 서울과 별 차이
가 없기 때문에, 터만 잘 고르면 가장 살 만한 곳”이라고 했다. 즉 충청도는 한양(서울)의 
배후지로서 사람이 살 만한 청풍명월의 고장으로서 사대부, 즉 양반이 많은 지역이라는 곳
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양반의 고장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양반, 사대부의 고장이라 함은 우리 지역이 유교(유학)와도 불가분의 관련성을 갖는 지역
임을 말해 준다. 자신이 꿈꾸던 성리학적 이상세계의 실현을 위해 조선을 설계하고 그 기틀
을 다진 단양 출신의 정도전을 비롯하여 성리학 연구에 정진, 고려 말의 학풍을 일신하고 
조선왕조 유학의 토대를 다져놓은 주역 역시 음성 출신의 권근이었다. 또한 정통 성리학(주
자학)의 입장에서 조선 중기의 지배적인 철학·정치·사회사상을 정립, 조선 후기의 최고의 성
리학자로 평가받는 우암 송시열은 옥천사람이다. 송시열의 제자 수암재 권상하는 제천 청풍
의 산중에 은거하며 이이·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학통을 계승한, 근세 유학의 중창자
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토대에 기반을 두고, 지역 고유문화로서 유교문화를 재인식하고 
이를 통한 지역문화진흥 및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도 한
창 진행 중이다. 

4) 의열의 고장

이러한 선비정신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저항정신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고려시대부
터 수차례의 몽골, 거란, 홍건적, 왜구의 침입에도 결사적으로 중원 땅을 지켜낸 이래, 조선
조 임진왜란 때는 박춘무, 조헌, 조웅, 영동의 장지현 등이 의병을 일으켜 지역사회와 국가
를 위한 살신성인의 의를 다하였다. 일제의 침탈이 가시화되던 구한말에는 제천의 유인석을 
필두로 우리 충북은 의병 창의의 중심지가 되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의연한 선비정신
은 새롭게 창시된 동학·천도교, 나아가 신사상의 주체적 수용을 통해 공고한 독립투쟁 사상
으로 확장 발전시켜 나갔으니 의암 손병희, 권병덕, 권병진을 비롯하여 예관 신규식, 단재 
신채호, 보재 이상설, 우근 유자명 등이 배출되어 한국의 독립사를 빛내고 있다. 이러한 구
국 기치는 굳이 지식인만의 몫은 아니었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시기에 보은 
지방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일어나 충북 전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동학농민운동은 단순히 보
국안민(輔國安民)과 척양척왜(斥洋斥倭)를 넘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근대적인 새로운 방향과 
지향점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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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예술의 고장

문화 창조력은 예술 분야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우리 지역 선조들은 
철을 다루는 뛰어난 솜씨로 고려시대에 이미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책자인 <직지심
체요절>을 발행했다. 금속으로 무기를 생각하지 않고 활자를 주조, 책 ‘직지’를 만들어 인류
의 공통문화유산이 되도록 한 것이다. <직지> 간행은 우리 지역이 문화의 고장임을 상징적
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악기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가야국의 정신이 담긴 독특하고 유일한 가야금
을 만들고 탄금대에서 제자를 육성한 우륵, 기존의 초서와 행서를 모두 뛰어넘는 필법으로 
신품제일(神品第一)의 서예가로 평가받은 신라의 김생, 조선 세종 당시 편경 등의 악기를 개
량하고, 궁중음악을 개혁하여 한국 고유 음악의 기틀을 다진 난계 박연, 조선 후기 가야금산
조의 당대 명인으로 독자적인 충청제(忠淸制)의 산조 가락을 만들어냈던 박팔괘 등 뛰어난 
예술인을 많이 배출하여 이 나라의 문화예술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유전자는 
근대 이후에도 이어져 한국 문화예술 발전사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 최초의 신극 단체 극예술협회(1920)에서 희곡을 쓰고 배우로도 활동한 괴산의 조명
희, 한국에 프로문학을 도입하고, 최초의 과학비평을 정립시킨 청주의 김기진, 그의 형 김복
진은 근대조각의 개척자로 한국 조형예술의 새 장을 열었다. 이 두 형제는 한국 사실주의 
극 시대를 연 토월회(1923)를 주도한 것으로 한국 연극사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 옥천의 
정지용은 본격적인 한국 현대 시의 출발점을 알린 시인으로,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라는 칭
호를 얻었으며,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향수’는 전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로, 옥천을 
알리는 중요한 상징이 되고 있다. 1920년대 소파 방정환 선생과 함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어린이 운동을 주도하고, 한국 동요보급과 정착의 역사에 가장 선구적 역할을 한 <짝짜꿍>, 
<졸업식의 노래> 등 전 국민의 동요 작곡가였던 정순철 역시 옥천 출신이다.

1930년대 “조선 시단의 황제”라는 찬사를 받으며 당대의 대표 시인으로 활약했던 보은의 
오장환, 춘원 이광수로부터 “조선어와 생명을 같이할 천하의 대기서(大奇書)”란 평가를 받으
며, 우리말의 보고(寶庫) <임꺽정>을 남긴 괴산의 홍명희, 한국 동시사에서 소박한 시골의 
서정과 그곳 아이들의 정서를 가감 없이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 한국 현실주의 동시의 새 
지평을 연 충주의 권태응 역시 한국 문화예술사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해방 이후에는 대중문화에도 영역을 넓혀, 영화와 드라마 모두에서 공존의 히트를 기록한 
<꽃피는 팔도강산>의 윤혁민(청주), 우리나라 최초의 일일 TV 드라마 <눈이 내리는데>를 비
롯하여 <빨간 마후라> 등 200여 편의 시나리오 및 드라마 작품을 남긴 괴산의 한운사, 히
트작 제조기라 불린 한국 드라마계의 전설로 불리는 청주의 김수현 등은 영화 시나리오, 방
송 드라마 극본으로 전 국민을 울고 웃게 만든 한국 대중문화예술사의 큰 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550∼60년대부터 속속 설립되기 시작하여 전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 11개 시
군 모두에 문화원이 설립된 지역으로 각 지역의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서 향토 문
화진흥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62년 창립된 충북예총, 1994년 창립된 충북민예총 
그리고 산하의 지역 및 장르 협회 소속 예술인들은 현재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일구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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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다. 
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공립예술단체인 청주시립교향악단(1973), 청주시립합창단(1980), 

청주시립국악단(1985), 충주시립우륵국악단(1988), 영동군립난계국악단(1991), 청주시립무용
단(1995), 충북도립교양악단(2009) 등이 속속 설립되어 도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큰 기
여를 하고 있으며, 민선 이후 이들 예술단체는 ‘찾아가는 다양한 공연 활동’을 펼치면서 지
역의 문화 소외 지역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중 전국 최초의 군립 예술단인 
영동의 난계 국악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6년 연속 선정된 토요상설공
연으로 전국에 영동이 국악의 고장임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10년 들어 지역 문화예술인의 염원이었던 광역 문화재단인 충북문화재단(2011.11.)이 
출범하여 “예술로 행복한 도민, 문화로 꽃피는 충청북도”를 기치로 내걸고 충북의 예술인 지
원과 도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충북의 수부(首府) 청주는 
‘직지’ 고장의 전통을 살린, ‘기록문화창의도시’로 2019년 12월 30일 국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5년간의 시민 주도적 문화도시 사업은 충북 전역에 문화예술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문화예술’이 주목받고 
있다.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인 창의력과 감성, 공감 능력 등은 
문화예술이 갖는 본연의 정체성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충북의 창의적이고 선구적인 
문화 예술적 자산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 충북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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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적 자산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 충북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제2편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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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의 역사적 변화1)              

 
1) 대한민국정부 수립 : 이승만 정권시기

 
제헌 「헌법」은 지방자치를 제8장 제96조와 제97조에 규정함으로써 국가생활의 기본적인 

제도로 삼았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토대가 되는 지방자치는 「헌법」 취지와는 다르게 이승만 
행정부에 의하여 치안 불안을 이유로 회피하다가 6·25전쟁 중에 실시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승만 정부의 지방자치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후 제헌 의회를 구성하여 「헌법」을 
제정하며 「헌법」 제8장 제96조에 지방자치에 관해 명시하였다. 동법에 의하여  1949년 7
월 4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32호로 공포됨으로써 지방자치 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적 근
거를 마련하였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와 도, 시․읍․면으로 한다. 둘째, 의결기관과 집
행기관을 따로 두는 기관대립형으로 한다. 셋째,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
고 시․읍․면장은 의회가 선출한다. 넷째, 지방의원은 임기 4년의 명예직으로 한다. 다섯째, 의
회에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을 부여하고, 장에게 의회의 해산권을 부여한다. 여섯째, 
도의 하부조직으로 군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구를 두며, 군수와 구청장은 국가공무원으
로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중인 1951년 12월 31일 「헌법」개정과 함께 갑작스럽게 
지방선거 실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전쟁 중인 1952년 4월 25일 치안 불안 지역과 미
수복 지역을 제외한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실시, 동년 4월 10일 서울, 경기, 강원을 제외
한 7도에서 도 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이승만 정부가 야당이 우세한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재선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과시켜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용된 지방자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승만 정부의 지방자치 성격은 지방자치의 본래의 의미보다는 정권 유지의 차
원에서 이용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헌법에 지방자치 조항을 삽입하고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정권 유지 차원에서 직선제이지만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하였고, 지방의회를 구성하였던 점은 지방자치의 효시로써 평가할 수 있다.

2) 제2공화국 시기

이승만 독재정권이 4․19 민중혁명으로 종말을 고하자 민주당은 신파가 도지사의 임명제를 
주장하고 구파는 직선제를 주장하는 등 논란을 겪었으나, 1960년 11월 1일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공포(제5차 개정2))하였다. 제5차 개정을 보면 장면 정권의 지방자치는 충분한 주

1) 임승빈(2009:127-139). 「지방자치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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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정을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제2공화국의 장면 정권은 가장 충실한 지방자치제도를 마련
하고 1960년 12월 12일에도 의원선거, 19일에 시․읍․면의원 선거, 26일에 시․읍․면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 때의 지방선거는 무소속이 시․읍․면의원의 81.2%, 시․도의원의 
44.4%, 시․읍․면장의 75.5%를 차지하는 이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당이 신․구파
로 분열된 데다 중앙정치만 넘겨받았을 뿐, 지방은 자유당 조직이 온존하고 있었고, 또 민주
당의 선거 체제마저 미비하여 주민들이 인물 본위로 투표한 결과로 본다. 장면 정권의 지방
자치는 제도는 마련하였으나 충분히 시행해 보기도 전에 5․16쿠데타로 폐기되고 말았다.

3)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잡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는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에 의해 1949년 7월 4일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성립
된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또한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8호에 의해 지방의회 기능을 읍․면
에서는 군수, 시에서는 도지사, 특별시․도에서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 기관의 장
이 시행하게 됨으로써 군을 지방자치단체로 신설하고 읍․면을 단순한 군의 하부기관으로 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임명제로 하면서 국가 공무원으로 충당하였다. 그러므로 지방
자치에 의한 주민자치는 중단되고 단체자치만 실시하였다. 또한 1962년 2월 9일 서울특별
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의 의
회 의결 사항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1963년에는 직할시를 신설하였다. 그
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만 국무총리의, 직할시․도에서는 내무부 장관의, 
시․군에서는 도지사의, 교육․학예에 관하여는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시행하도록 하므로 국가 중심의 관치적 지방행정 체제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지
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지방자치법 부칙 제10조)고 명시
하여 박정희 행정부의 지방자치는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다.

4)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

지방자치의 부활은 1987년 6․29 선언에 의하여 1987년 헌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유예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1988년 4월에는 지방자치법의 7차 개정을 보게 되어 지방자치 부활
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제6공화국에서 전면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1991년 9월 국회에 상정한 후 방치해 두었
다가, 1993년도 문민정부에 들어와서야 개정안(법률 제4741호)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

2) 지방자치법 제5차 개정 주요내용 : ① 자치단체장은 직선제로 한다. ② 선거연령을 20세로 낮춘다. ③ 부재
자 선거제도를 채택한다. ④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제도를 채택한다. ⑤ 가예산제도는 폐지한다. ⑥ 특별시장 ․ 
도지사 ․ 시장이 법령을 위반하면 내무장관이, 읍 ․ 면장이 법령을 위반하면 도지사가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한다. ⑦ 12월 정기회를 제외한 회기 일수를 서울시는 80일, 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70일, 기타 시는 
60일, 읍 ․ 면은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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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이른바 정치개혁에 관련된 법률의 일환으로 개정․공
포되었다(1994. 3. 16). 또한 주민 투표제 도입 조항을 넣어 주민의 직접 참정의 기회를 부
여하도록 하였다(지방자치법 제13조의 2). 도․농 복합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
도록 하였다(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지방의회의 규칙 제정권을 명문화하였다(지방자치법 
제37조의 2).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와 신분을 강화하였다(지방자치법 제32조). 법률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기초의원 선거를 실시, 마침내 1991년 4월 14일 초대 시의회가 구성되
었고, 또한 자치단체장선거가 중단된 지 34년만에 1995년 지방화 시대라는 구호 아래 민선
자치 시대가 탄생하였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지방자치문제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5공화국 말기인 
1980년대 중반이었다. 그 요인으로는 정치적으로 1985년 2월 12대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
통일당이 대약진에 성공한 것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고도경제성장으로 시민사
회의 신장, 재벌로 대표되는 자본계급의 국가의 개입에 대한 반발, 노동자계급의 양적․질적 
성장, 경제성장과정에서 축적된 국력신장으로 안보 부담의 축소, 동서냉전체제의 약화, 
1980년대 말 시작된 사회주의권의 붕괴, 부와 권력의 중앙 집중이 자원낭비와 관리의 비효
율성을 초래하는 등 국내외적, 정치․경제․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1980
년대 중반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제는 정치권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하였다. 1987년 당시 민정당대표인 노태우의 ‘6․29선언’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전면구성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7일 정부와 여당은 13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를 발표하였으며 나머지 정당들도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지
지하였다. 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고부터 그가 취임하기 이전까지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와 관련 여야간에 정치적 협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민정당은 1988년 3월 8일 임시국회 본 회의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등을 단독으로 변칙처리 했다. 같은 해 4월 6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에 의하면 
시․군․구의회는 1989년 4월 30일까지, 시․도의회는 1991년 4월 30일까지지 구성하기로 하
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시기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13대 국
회의원 선거결과, 이른바‘여소야대’로 인하여 야권 3당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게 되
었다. 야권 3당은 지방자치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공조체제를 마련했고, 1989년 3월 4일
에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3월 15일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통과시킨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의(再議)를 요구하면서도, 당시까지 유효하게 남아
있던 지방자치제 관련 현행 법률 곧 1989년 4월 30일까지 시․군․구의회를 구성한다는 법률
적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비판으로 여야4당은 지방자치문제를 원점으로 돌
려 재협상하기로 하고 마침내 1989년 12월 19일 새로운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여야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제 시행만이 남은 듯 보였던 지방자치문제는 1990년 1월 민정당과 통
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이른바 3당통합을 결행함으로써 다시 표류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거대 집권여당으로 등장한 민주자유당은 1989년 12월 합의한 지방자치제 관련법안의 전면
적 재검토를 선언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시까지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고 있던 1990년 
6월 30일 이전에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지방의회를 구성한다는 정치적 약속과 법률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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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정을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제2공화국의 장면 정권은 가장 충실한 지방자치제도를 마련
하고 1960년 12월 12일에도 의원선거, 19일에 시․읍․면의원 선거, 26일에 시․읍․면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 때의 지방선거는 무소속이 시․읍․면의원의 81.2%, 시․도의원의 
44.4%, 시․읍․면장의 75.5%를 차지하는 이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당이 신․구파
로 분열된 데다 중앙정치만 넘겨받았을 뿐, 지방은 자유당 조직이 온존하고 있었고, 또 민주
당의 선거 체제마저 미비하여 주민들이 인물 본위로 투표한 결과로 본다. 장면 정권의 지방
자치는 제도는 마련하였으나 충분히 시행해 보기도 전에 5․16쿠데타로 폐기되고 말았다.

3)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잡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는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에 의해 1949년 7월 4일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성립
된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또한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8호에 의해 지방의회 기능을 읍․면
에서는 군수, 시에서는 도지사, 특별시․도에서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 기관의 장
이 시행하게 됨으로써 군을 지방자치단체로 신설하고 읍․면을 단순한 군의 하부기관으로 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임명제로 하면서 국가 공무원으로 충당하였다. 그러므로 지방
자치에 의한 주민자치는 중단되고 단체자치만 실시하였다. 또한 1962년 2월 9일 서울특별
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의 의
회 의결 사항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1963년에는 직할시를 신설하였다. 그
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만 국무총리의, 직할시․도에서는 내무부 장관의, 
시․군에서는 도지사의, 교육․학예에 관하여는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시행하도록 하므로 국가 중심의 관치적 지방행정 체제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지
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지방자치법 부칙 제10조)고 명시
하여 박정희 행정부의 지방자치는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다.

4)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

지방자치의 부활은 1987년 6․29 선언에 의하여 1987년 헌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유예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1988년 4월에는 지방자치법의 7차 개정을 보게 되어 지방자치 부활
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제6공화국에서 전면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1991년 9월 국회에 상정한 후 방치해 두었
다가, 1993년도 문민정부에 들어와서야 개정안(법률 제4741호)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

2) 지방자치법 제5차 개정 주요내용 : ① 자치단체장은 직선제로 한다. ② 선거연령을 20세로 낮춘다. ③ 부재
자 선거제도를 채택한다. ④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제도를 채택한다. ⑤ 가예산제도는 폐지한다. ⑥ 특별시장 ․ 
도지사 ․ 시장이 법령을 위반하면 내무장관이, 읍 ․ 면장이 법령을 위반하면 도지사가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한다. ⑦ 12월 정기회를 제외한 회기 일수를 서울시는 80일, 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70일, 기타 시는 
60일, 읍 ․ 면은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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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이른바 정치개혁에 관련된 법률의 일환으로 개정․공
포되었다(1994. 3. 16). 또한 주민 투표제 도입 조항을 넣어 주민의 직접 참정의 기회를 부
여하도록 하였다(지방자치법 제13조의 2). 도․농 복합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
도록 하였다(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지방의회의 규칙 제정권을 명문화하였다(지방자치법 
제37조의 2).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와 신분을 강화하였다(지방자치법 제32조). 법률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기초의원 선거를 실시, 마침내 1991년 4월 14일 초대 시의회가 구성되
었고, 또한 자치단체장선거가 중단된 지 34년만에 1995년 지방화 시대라는 구호 아래 민선
자치 시대가 탄생하였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지방자치문제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5공화국 말기인 
1980년대 중반이었다. 그 요인으로는 정치적으로 1985년 2월 12대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
통일당이 대약진에 성공한 것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고도경제성장으로 시민사
회의 신장, 재벌로 대표되는 자본계급의 국가의 개입에 대한 반발, 노동자계급의 양적․질적 
성장, 경제성장과정에서 축적된 국력신장으로 안보 부담의 축소, 동서냉전체제의 약화, 
1980년대 말 시작된 사회주의권의 붕괴, 부와 권력의 중앙 집중이 자원낭비와 관리의 비효
율성을 초래하는 등 국내외적, 정치․경제․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1980
년대 중반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제는 정치권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하였다. 1987년 당시 민정당대표인 노태우의 ‘6․29선언’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전면구성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7일 정부와 여당은 13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를 발표하였으며 나머지 정당들도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지
지하였다. 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고부터 그가 취임하기 이전까지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와 관련 여야간에 정치적 협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민정당은 1988년 3월 8일 임시국회 본 회의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등을 단독으로 변칙처리 했다. 같은 해 4월 6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에 의하면 
시․군․구의회는 1989년 4월 30일까지, 시․도의회는 1991년 4월 30일까지지 구성하기로 하
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시기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13대 국
회의원 선거결과, 이른바‘여소야대’로 인하여 야권 3당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게 되
었다. 야권 3당은 지방자치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공조체제를 마련했고, 1989년 3월 4일
에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3월 15일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통과시킨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의(再議)를 요구하면서도, 당시까지 유효하게 남아
있던 지방자치제 관련 현행 법률 곧 1989년 4월 30일까지 시․군․구의회를 구성한다는 법률
적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비판으로 여야4당은 지방자치문제를 원점으로 돌
려 재협상하기로 하고 마침내 1989년 12월 19일 새로운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여야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제 시행만이 남은 듯 보였던 지방자치문제는 1990년 1월 민정당과 통
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이른바 3당통합을 결행함으로써 다시 표류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거대 집권여당으로 등장한 민주자유당은 1989년 12월 합의한 지방자치제 관련법안의 전면
적 재검토를 선언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시까지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고 있던 1990년 
6월 30일 이전에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지방의회를 구성한다는 정치적 약속과 법률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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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또 다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여야간 첨예한 대립 끝에 1990년 12월 31일 151회 정기국회에서 여야만장일

치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개정법률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안 
등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준비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
제의 전면적 실시에 미온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단체장 선거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5) 문민정부 : 김영삼 정부 시대

집권여당인 민자당이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한 채 1992년 12월에 14대 대통령으로 김영
삼이 당선되었다. 김영삼은 선거캠페인에서 ‘95년 지방단체장선거실시를 공약했었다. 그 후 
1994년 3월 16일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1995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지
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같은 날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모든 지방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6월 27일에 역사적인 4대 지방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로써 지방의회는 제2기의 출범을 기록했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60년대 이후 30여 년 만에 부활했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
으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없는 반쪽 지방자치제였다. 반면에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는 지방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을 선출함으로써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

6) 국민의 정부 : 김대중 정부 시대

국민의 정부는 「지방자치법」개정(1999.8.14)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
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와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였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을 위해 1999년 1월 29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1999년 7월 29일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국가사무 지
방이양의 추진조직은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지방
이양추진위원회는 2001년 3월부터 2002년 1월에 걸쳐 법령상 단위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위사무는 총41,603개이며, 국가사무 30,240개(73%), 지방사무 
11,363개(27%)로 구성하고 있었다. 제1기·제2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방이양 대상사무 
612개를 이양 확정하고, 그 가운데 240개 사무에 대해 법령개정 등을 통해 이양 완료하였
다3).

3) 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8:347). 「지방이양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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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여정부 : 노무현 정부 시대

2003년에 2월 25일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2003년 7월 4일에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참여정부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이양, 지방정
부의 자치역량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등 7대 목표와 20개 의제 및 40개 세부과제를 제시
한 지방분권 로드맵을 작성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1월16일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
하여 사무배분의 원칙 등을 정하고, 권한 및 사무의 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자치행정역량 강화 등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노무현정부는 902개의 지
방이양 대상사무를 이양확정하고, 이전정부에서 이양 확정되었으나, 미이양된 사무를 포함하
여 총 1,048개의 사무를 이양 완료하였다.4) 그리고 주민참여제도를 위해 2004년 1월 「주
민투표법」제정, 200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2006년 1월 주민소송제도 도입,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였다.

8) 이명박 정부 시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0월 국정과제 중 ‘섬기는 정부’분야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광역
경제권 구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8년 2월 29일 「지
방분권특별법」을 전면 개정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008년 12월에 
참여정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 이원화되었던 지방분권정
책 추진기구를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12월 기준 지
방이양대상 사무 1,587개 사무를 이양확정하고, 법령개정을 통해 763개의 사무를 이양 완
료하였다5). 2010년 7월 행정구역 자율통합으로 기존의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창원
시로 출범하고,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다. 그리고 2010년 국세인 부가가치
세의 5%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와 국세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 그 결정세액
의 10%를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였다.

9) 박근혜 정부 시대

2013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국정운영의 최고 목표로 삼고, 140개 국정과제 중에서 지
방자치 관련 국정과제로 2개의 과제(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채택.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
원회’를 2013년 9월에 설치, 이 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박정부에서 설치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합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에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명

4) 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8.8). 「지방이양백서」.102.347. 육동일(2017). 한국지방자치행정론.충남대학교출판문
화원. 43.

5)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3). 「지방분권 백서」.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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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또 다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여야간 첨예한 대립 끝에 1990년 12월 31일 151회 정기국회에서 여야만장일

치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개정법률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안 
등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준비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
제의 전면적 실시에 미온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단체장 선거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5) 문민정부 : 김영삼 정부 시대

집권여당인 민자당이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한 채 1992년 12월에 14대 대통령으로 김영
삼이 당선되었다. 김영삼은 선거캠페인에서 ‘95년 지방단체장선거실시를 공약했었다. 그 후 
1994년 3월 16일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1995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지
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같은 날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모든 지방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6월 27일에 역사적인 4대 지방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로써 지방의회는 제2기의 출범을 기록했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60년대 이후 30여 년 만에 부활했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
으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없는 반쪽 지방자치제였다. 반면에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는 지방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을 선출함으로써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

6) 국민의 정부 : 김대중 정부 시대

국민의 정부는 「지방자치법」개정(1999.8.14)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
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와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였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을 위해 1999년 1월 29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1999년 7월 29일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국가사무 지
방이양의 추진조직은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지방
이양추진위원회는 2001년 3월부터 2002년 1월에 걸쳐 법령상 단위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위사무는 총41,603개이며, 국가사무 30,240개(73%), 지방사무 
11,363개(27%)로 구성하고 있었다. 제1기·제2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방이양 대상사무 
612개를 이양 확정하고, 그 가운데 240개 사무에 대해 법령개정 등을 통해 이양 완료하였
다3).

3) 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8:347). 「지방이양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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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여정부 : 노무현 정부 시대

2003년에 2월 25일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2003년 7월 4일에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참여정부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이양, 지방정
부의 자치역량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등 7대 목표와 20개 의제 및 40개 세부과제를 제시
한 지방분권 로드맵을 작성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1월16일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
하여 사무배분의 원칙 등을 정하고, 권한 및 사무의 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자치행정역량 강화 등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노무현정부는 902개의 지
방이양 대상사무를 이양확정하고, 이전정부에서 이양 확정되었으나, 미이양된 사무를 포함하
여 총 1,048개의 사무를 이양 완료하였다.4) 그리고 주민참여제도를 위해 2004년 1월 「주
민투표법」제정, 200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2006년 1월 주민소송제도 도입,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였다.

8) 이명박 정부 시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0월 국정과제 중 ‘섬기는 정부’분야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광역
경제권 구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8년 2월 29일 「지
방분권특별법」을 전면 개정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008년 12월에 
참여정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 이원화되었던 지방분권정
책 추진기구를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12월 기준 지
방이양대상 사무 1,587개 사무를 이양확정하고, 법령개정을 통해 763개의 사무를 이양 완
료하였다5). 2010년 7월 행정구역 자율통합으로 기존의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창원
시로 출범하고,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다. 그리고 2010년 국세인 부가가치
세의 5%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와 국세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 그 결정세액
의 10%를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였다.

9) 박근혜 정부 시대

2013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국정운영의 최고 목표로 삼고, 140개 국정과제 중에서 지
방자치 관련 국정과제로 2개의 과제(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채택.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
원회’를 2013년 9월에 설치, 이 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박정부에서 설치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합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에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명

4) 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8.8). 「지방이양백서」.102.347. 육동일(2017). 한국지방자치행정론.충남대학교출판문
화원. 43.

5)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3). 「지방분권 백서」.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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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지방자치발전 과제와 국정과제를 고려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2014년 12월에 발
표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사무 총 조사를 재실시하여 총 2,122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하였으며,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을 위한 ‘(가칭)지방일괄이양법(안)’ 
입법화, 2단계(노동･환경･산림･보훈･중소기업)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기초단위 자치
경찰제 도입, 교육감직선제 폐지,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 상향 조정, 조례입법범위 확대,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등을 추진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0) 문재인 정부 시대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2017년 10월 26일에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마
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연방제에 버금
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자치분권 관련 법제화(지방일
괄이양법 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중앙지방협력회
의법 제정) 등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된 지
방분권 개헌이 무산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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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리나라 지방자치 부활 전후 비교6)

1. 지방자치 중단기(1961년~1991년)

제2공화국의 지방자치제도는 1961년 5․16군사 쿠데타가 발발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동년 5월 『군사혁명위원회포고령 제4호』 제2항에 의해,7) 국회와 함께 지
방의회도 해산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역시, 비록 폐지된 것은 아니었으나, 
1961년 6월 6일 공포된『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및 인구 15만 
이상 시의 시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을 임명하고, 그 외 다른 지방자치
단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전환되고(동법 제20조), 이어 1961년 9월 1일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707조)에 의해 『지방자치법』의 내용이 상당부분 대체
되게 된다.8) 아울러 이러한 지방자치의 후퇴 현상은 1962년 헌법(제3공화국 헌법)이 시행
되면서 헌법적인 근거까지 얻게 되는데, 동헌법 역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였으나, 부칙 제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의 실시에 대한 유보조항을 두고 있었음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상황하에서『지방자치법』은 유명무실한 상태로 제5공화국까지 존
속하게 되었다.

이처럼 지방자치를 사실상 중단시킨 결과를 초래한『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은 “혁명과
업을 조속히 성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행정을 더욱 능률화하고 정상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
정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 이라는 목적에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이(동법 제1조), 
행정상의 능률을 강조하는 가운데 제2공화국 당시의 지방행정의 혼란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다수 규정하고 있기는 했지만, 궁극적
으로는 지방자치행정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표방하고 있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1960년대에는 지방자치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노력하는 듯 한 모습을 일부 보이기도 했
다.9) 그렇지만 1970년대의 유신체제하에서는 지방자치를 능률적 국정운용의 저해요인으로 
지목하고, 지방자치라는 용어의 언급조차 금기사항으로 하는 철저한 집권적 개발연대로 변
모하고 말았다.10)

그렇지만 이러한 강력한 중앙집권주의는 능률성과 효율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결함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주민의 참여가 봉쇄된 지방개발사업은 위화감을 조성
하기도 하였고 상부기관의 지시처리에 급급한 지방행정단위는 지역개발을 위한 창의성을 발

6) 김주영(2011:106-109).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입법사적 고찰.” 「공법학연구」
7) 김현우(2000:373-374). 『한국 정당통합 운동사』. 을유문화사
8) 동법 제11조는 [지방자치법과의 관계]라는 표제하에 “지방자치법중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9) 예를 들어 제3공화국 정부는 1960년대 초 내무부산하에 지방행정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제도, 지방선거

제도 및 재정제도 등 지방자치의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바 있는데, 동 위원회는 1964년부터 
1966까지 연차계획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손봉숙,(서울: 
삼영사, 1985), 20면

10) 최창호(2009:118). 『지방자치학(제6판)』.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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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지방자치발전 과제와 국정과제를 고려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2014년 12월에 발
표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사무 총 조사를 재실시하여 총 2,122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하였으며,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을 위한 ‘(가칭)지방일괄이양법(안)’ 
입법화, 2단계(노동･환경･산림･보훈･중소기업)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기초단위 자치
경찰제 도입, 교육감직선제 폐지,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 상향 조정, 조례입법범위 확대,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등을 추진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0) 문재인 정부 시대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2017년 10월 26일에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마
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연방제에 버금
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자치분권 관련 법제화(지방일
괄이양법 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중앙지방협력회
의법 제정) 등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된 지
방분권 개헌이 무산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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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리나라 지방자치 부활 전후 비교6)

1. 지방자치 중단기(1961년~1991년)

제2공화국의 지방자치제도는 1961년 5․16군사 쿠데타가 발발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동년 5월 『군사혁명위원회포고령 제4호』 제2항에 의해,7) 국회와 함께 지
방의회도 해산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역시, 비록 폐지된 것은 아니었으나, 
1961년 6월 6일 공포된『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및 인구 15만 
이상 시의 시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을 임명하고, 그 외 다른 지방자치
단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전환되고(동법 제20조), 이어 1961년 9월 1일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707조)에 의해 『지방자치법』의 내용이 상당부분 대체
되게 된다.8) 아울러 이러한 지방자치의 후퇴 현상은 1962년 헌법(제3공화국 헌법)이 시행
되면서 헌법적인 근거까지 얻게 되는데, 동헌법 역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였으나, 부칙 제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의 실시에 대한 유보조항을 두고 있었음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상황하에서『지방자치법』은 유명무실한 상태로 제5공화국까지 존
속하게 되었다.

이처럼 지방자치를 사실상 중단시킨 결과를 초래한『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은 “혁명과
업을 조속히 성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행정을 더욱 능률화하고 정상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
정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 이라는 목적에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이(동법 제1조), 
행정상의 능률을 강조하는 가운데 제2공화국 당시의 지방행정의 혼란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다수 규정하고 있기는 했지만, 궁극적
으로는 지방자치행정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표방하고 있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1960년대에는 지방자치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노력하는 듯 한 모습을 일부 보이기도 했
다.9) 그렇지만 1970년대의 유신체제하에서는 지방자치를 능률적 국정운용의 저해요인으로 
지목하고, 지방자치라는 용어의 언급조차 금기사항으로 하는 철저한 집권적 개발연대로 변
모하고 말았다.10)

그렇지만 이러한 강력한 중앙집권주의는 능률성과 효율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결함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주민의 참여가 봉쇄된 지방개발사업은 위화감을 조성
하기도 하였고 상부기관의 지시처리에 급급한 지방행정단위는 지역개발을 위한 창의성을 발

6) 김주영(2011:106-109).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입법사적 고찰.” 「공법학연구」
7) 김현우(2000:373-374). 『한국 정당통합 운동사』. 을유문화사
8) 동법 제11조는 [지방자치법과의 관계]라는 표제하에 “지방자치법중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9) 예를 들어 제3공화국 정부는 1960년대 초 내무부산하에 지방행정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제도, 지방선거

제도 및 재정제도 등 지방자치의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바 있는데, 동 위원회는 1964년부터 
1966까지 연차계획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손봉숙,(서울: 
삼영사, 1985), 20면

10) 최창호(2009:118). 『지방자치학(제6판)』.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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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하지 못했다. 아울러 임명제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무리한 계획이나 백화점식 사업의 나열
로 주민본위의 행정보다는 상부에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에 치중하기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게 되었다.11)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가경제와 국민의식이 점차 향상됨
과 맞물려 1980년대에는 지방자치의 실시 여부가 정치권에서도 논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
게 되어, 제5공화국하의 제11대 국회에서는 1984년 말, 1987년 상반기에 지방의회가 구성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6년까지 입법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여야간의 정
치적 합의를 보기도 하였고, 1985년에는 지방자치제도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연구와 준비 
작업을 하기 시작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제5공화국 말기인 1987년, 6월항쟁의 산물
이라 할 수 있는 ‘6․29선언’ 에 지방자치의 실시가 포함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어, 1987년 헌법개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기존 헌법의 지방자치
의 실시의 유예에 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는 결과를 얻어 내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지방자치 부활기(1991년 ~ 현재)

한국이 1960~80년의 이른바 개발연대에 ‘한국의 기적’ 을 낳으면서 크게 발전을 이룩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이는 국가의 총량적 발전, 물량적 성장의 면에선 그러한 
것이었고, 산업간․지역간․도시농촌간․사회계층간의 배분적 발전이 소홀히 되고, 물질적으로 풍
요하면서도 심리적으로는 불만이 팽배하고 물․심간의 부조화로 사회적 도덕이 타락하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되어, 1980년대 전반의 학생․지식인의 항거, 후반의 노동자․일반 시민층의 항쟁, 
그로 인한 사회의 혼란 등이 모두 그러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발전의 
단계상 이제는 과거 개발연대에서처럼 집권적이고 획일적이며 총량적인 발전전략으로는 국
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됨에 따라, 과거에는 정치안정과 경제성
장을 위하여 그 기본 욕구를 억제하고 살아왔던 국민들이 이제는 각자 개성(다양성)을 가지
고 자율(분권성)을 요구하며 적극 참여(참여성)를 외치게 되었으므로, 이에 다양성과 분권성 
및 참여성이 발전전략의 기본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 지방자치제의 실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에, 1980년대 후반에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협의하여, 드디어 1988년 4월 6일에『지방
자치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게 되는데(법률 제4004호, 1988. 5. 1. 시행),12) “지방자치단
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
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
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제1조)” 을 그 목적으로 세시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능률
성’ 이외에 ‘민주성’ 을 강조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한 바 
있으며,13)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그 구

11) 박종귀 편저(1987:17). 『지방자치의 실제』. 도서출판 경남
12) 최창호(2009). 『지방자치학(제6판)』.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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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실시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그 이듬해인 1989년 12월, 지방자치제도를 조속히 실시하여 지방

정치의 민주화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를 1990년 
6월 30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실시일정을 정하고, 기타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시금 개정되게 되는데(법률 제1462호, 1990.1.1 시행), 이러한 내용의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의 국회의석분포 및 이의극복을 위한 3당 합당 등
의 복잡한 정치상황의 전개에 따른 집권당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지방자치의 재개는 좀 더 
지연되게 되는데, 야당의 국회등원거부와 수서비리사건 등으로 인한 정국불안 심화에 따른 
국면전환의 일환으로, 1990년 12월 31일『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법률 제4310호),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선거는 1991년 6월 30일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선거는 1992년 6월 30일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었
고, 이에 따라 1991년 3월 26일과 6월 20일에는 각각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의 의
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게 되어, 1961년 군부정권에 의해 중단된지 30년만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이후 『지방자치법』은 다수의 개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주요한 개정으
로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한 1994년 3월의 개정,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과 감사청구권을 규정한 1999년 8월 개정,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한 2005년 1
월의 개정, 주민소환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한 2006년 5월의 개정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된 이래 2006년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이때부터 지방의원 유급화가 시행되어 전업 지방정치인의 증가와 함께 지역
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14). 2010년 6월 2일 제5차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2014년 제6차 지방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의회에
는 지방선거와는 별도의 교육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의원이 각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를 구성·운영하였다. 교육의원은 교육공무원 또는 교수, 등 교직 출신자들만 출마할 수 있었
으나, 임기종료와 함께 교육의원을 폐지하게 되었다. 2018년 6월 13일에 제7차 전국동시지
방선거를 실시하였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2021년 
1월 12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의회사무기구 직원인사권을 지방
의회의장에게 부여되었고,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정비 및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13) 1988년의 『지방자치법』 개정 경위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국회사무처 편(2005:1081-1085). 『국
회사 12대국회』.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4) 이동영(2021:42-43). “지방의회 30년의 변화와 과제. 「열린정책」대통령소속정책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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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하지 못했다. 아울러 임명제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무리한 계획이나 백화점식 사업의 나열
로 주민본위의 행정보다는 상부에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에 치중하기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게 되었다.11)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가경제와 국민의식이 점차 향상됨
과 맞물려 1980년대에는 지방자치의 실시 여부가 정치권에서도 논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
게 되어, 제5공화국하의 제11대 국회에서는 1984년 말, 1987년 상반기에 지방의회가 구성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6년까지 입법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여야간의 정
치적 합의를 보기도 하였고, 1985년에는 지방자치제도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연구와 준비 
작업을 하기 시작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제5공화국 말기인 1987년, 6월항쟁의 산물
이라 할 수 있는 ‘6․29선언’ 에 지방자치의 실시가 포함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어, 1987년 헌법개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기존 헌법의 지방자치
의 실시의 유예에 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는 결과를 얻어 내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지방자치 부활기(1991년 ~ 현재)

한국이 1960~80년의 이른바 개발연대에 ‘한국의 기적’ 을 낳으면서 크게 발전을 이룩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이는 국가의 총량적 발전, 물량적 성장의 면에선 그러한 
것이었고, 산업간․지역간․도시농촌간․사회계층간의 배분적 발전이 소홀히 되고, 물질적으로 풍
요하면서도 심리적으로는 불만이 팽배하고 물․심간의 부조화로 사회적 도덕이 타락하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되어, 1980년대 전반의 학생․지식인의 항거, 후반의 노동자․일반 시민층의 항쟁, 
그로 인한 사회의 혼란 등이 모두 그러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발전의 
단계상 이제는 과거 개발연대에서처럼 집권적이고 획일적이며 총량적인 발전전략으로는 국
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됨에 따라, 과거에는 정치안정과 경제성
장을 위하여 그 기본 욕구를 억제하고 살아왔던 국민들이 이제는 각자 개성(다양성)을 가지
고 자율(분권성)을 요구하며 적극 참여(참여성)를 외치게 되었으므로, 이에 다양성과 분권성 
및 참여성이 발전전략의 기본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 지방자치제의 실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에, 1980년대 후반에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협의하여, 드디어 1988년 4월 6일에『지방
자치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게 되는데(법률 제4004호, 1988. 5. 1. 시행),12) “지방자치단
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
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
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제1조)” 을 그 목적으로 세시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능률
성’ 이외에 ‘민주성’ 을 강조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한 바 
있으며,13)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그 구

11) 박종귀 편저(1987:17). 『지방자치의 실제』. 도서출판 경남
12) 최창호(2009). 『지방자치학(제6판)』.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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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실시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그 이듬해인 1989년 12월, 지방자치제도를 조속히 실시하여 지방

정치의 민주화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를 1990년 
6월 30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실시일정을 정하고, 기타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시금 개정되게 되는데(법률 제1462호, 1990.1.1 시행), 이러한 내용의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의 국회의석분포 및 이의극복을 위한 3당 합당 등
의 복잡한 정치상황의 전개에 따른 집권당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지방자치의 재개는 좀 더 
지연되게 되는데, 야당의 국회등원거부와 수서비리사건 등으로 인한 정국불안 심화에 따른 
국면전환의 일환으로, 1990년 12월 31일『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법률 제4310호),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선거는 1991년 6월 30일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선거는 1992년 6월 30일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었
고, 이에 따라 1991년 3월 26일과 6월 20일에는 각각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의 의
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게 되어, 1961년 군부정권에 의해 중단된지 30년만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이후 『지방자치법』은 다수의 개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주요한 개정으
로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한 1994년 3월의 개정,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과 감사청구권을 규정한 1999년 8월 개정,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한 2005년 1
월의 개정, 주민소환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한 2006년 5월의 개정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된 이래 2006년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이때부터 지방의원 유급화가 시행되어 전업 지방정치인의 증가와 함께 지역
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14). 2010년 6월 2일 제5차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2014년 제6차 지방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의회에
는 지방선거와는 별도의 교육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의원이 각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를 구성·운영하였다. 교육의원은 교육공무원 또는 교수, 등 교직 출신자들만 출마할 수 있었
으나, 임기종료와 함께 교육의원을 폐지하게 되었다. 2018년 6월 13일에 제7차 전국동시지
방선거를 실시하였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2021년 
1월 12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의회사무기구 직원인사권을 지방
의회의장에게 부여되었고,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정비 및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13) 1988년의 『지방자치법』 개정 경위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국회사무처 편(2005:1081-1085). 『국
회사 12대국회』.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4) 이동영(2021:42-43). “지방의회 30년의 변화와 과제. 「열린정책」대통령소속정책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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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의회 의의

현대사회는 국민이나 주민 개개인의 의사에 의한 정치를 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를 선출함
으로써 그 본래의 목적을 구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의회정치로 나타난다. 원래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평등한 주민들의 총의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의사가 결정되고 
자치단체가 운영되는 이른바 직접민주제가 이상적이다. 오늘날의 지방자치에 있어서 행정구
역과 주민 수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총의를 대신할 수 있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를 통하여 주민의사를 자치행정에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이른바 대의제가 보편화 되고 있는 것이다15). 의회는 “국민 또는 주민의 공식적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이며,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회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대표라는 것
은 전 국민 또는 전 주민을 대표를 의미하며, 이들의 신탁에 기초하여 피대표자 전체의 이
익을 위해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소수를 말한다. 둘째, 의회의 구성원은 무엇보다 국민 
또는 주민의 일반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셋째, 대표의 권한을 가진 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관이나 심의기관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이어야 한다.16) 

따라서 지방의회(council of local government)는 그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주민(시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 지방의
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한다. 국가의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듯이 지역의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더불어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주민대표의 개념은 국회와 마찬가지로 대의제의 원
리를 근거로 둔다. 지방의회는 “주민은 그의 대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
하는 대의민주주의 원리” 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게 되며, 지방의회가 결
정한 의사는 주민의 의사이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명
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원 각자는 주민의 대표자를 의미하고, 주
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17). 
따라서 지방의회는 주민대표로 구성된 지방자치의 중심기관이고 민주주의 상징이다. 우리나
라의 지방의회는 법률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① 헌법기관 ② 주민대표기관 ③ 입법기관 ④ 
집행부의 감시, 견제기관 ⑤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단지 지방의회가 
국회와 크게 다른 점은 전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반해 후
자인 경우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15) 최창호(1988:488), 「자치제도론」 .삼영사
16) 문병기(2008:2-3). 「지방의회의 이해」. 박영사
17) 임승빈(2009:256-264). 「지방자치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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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의회 지위

1) 지위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기관 대립형의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지위
도 이러한 기관 대립주의적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지방의회의 지위로서 주민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 등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중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성격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모두에 속하는 것이며, 기타의 지위는 기관 대립적 
입장에서 지방의회가 갖는 지위이다.

<표 2-1> 지방의회 지위

지위 한국

주민대표기관 - 지방자치법 제31조의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규정에서 주민직선에 의한 선출

의사결정기관

(의사결정사항의 제약)

-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규정에 근거하여 의결기능 행사

- 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재소’ 규정, 제108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규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재의요구를 받는 사안에 대하여 제한된 의결권을 행사함

지역 규칙 제정 기관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규정에 근거

통제기관

- 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행사하는 감시기관

-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제42조는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

사 보고에 대한 처리’규정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기관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
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지위를 갖는다. 따
라서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지역을 구성하는 주민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익적 목표를 지닌 의원
에 입후보하여 적극적으로 마을 만들기에 관계한다. 전국적으로는 지역의 이익을 지켜 나가
는 역할도 수행한다. 

(2) 의결기관으로서 지위

우리나라의 지방조직은 기관 대립주의에 입각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분된다. 의
결 기능은 지방의회에 집행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한다. 의회는 복수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다. 의회는 단체장으로부터 제안되는 예산, 결산, 조례제정이나 개폐, 
지자체가 체결한 계약 등을 심의하지만, 논의의 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심의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최종적으로 그 가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사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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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의회 의의

현대사회는 국민이나 주민 개개인의 의사에 의한 정치를 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를 선출함
으로써 그 본래의 목적을 구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의회정치로 나타난다. 원래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평등한 주민들의 총의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의사가 결정되고 
자치단체가 운영되는 이른바 직접민주제가 이상적이다. 오늘날의 지방자치에 있어서 행정구
역과 주민 수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총의를 대신할 수 있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를 통하여 주민의사를 자치행정에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이른바 대의제가 보편화 되고 있는 것이다15). 의회는 “국민 또는 주민의 공식적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이며,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회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대표라는 것
은 전 국민 또는 전 주민을 대표를 의미하며, 이들의 신탁에 기초하여 피대표자 전체의 이
익을 위해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소수를 말한다. 둘째, 의회의 구성원은 무엇보다 국민 
또는 주민의 일반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셋째, 대표의 권한을 가진 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관이나 심의기관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이어야 한다.16) 

따라서 지방의회(council of local government)는 그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주민(시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 지방의
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한다. 국가의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듯이 지역의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더불어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주민대표의 개념은 국회와 마찬가지로 대의제의 원
리를 근거로 둔다. 지방의회는 “주민은 그의 대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
하는 대의민주주의 원리” 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게 되며, 지방의회가 결
정한 의사는 주민의 의사이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명
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원 각자는 주민의 대표자를 의미하고, 주
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17). 
따라서 지방의회는 주민대표로 구성된 지방자치의 중심기관이고 민주주의 상징이다. 우리나
라의 지방의회는 법률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① 헌법기관 ② 주민대표기관 ③ 입법기관 ④ 
집행부의 감시, 견제기관 ⑤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단지 지방의회가 
국회와 크게 다른 점은 전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반해 후
자인 경우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15) 최창호(1988:488), 「자치제도론」 .삼영사
16) 문병기(2008:2-3). 「지방의회의 이해」. 박영사
17) 임승빈(2009:256-264). 「지방자치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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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의회 지위

1) 지위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기관 대립형의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지위
도 이러한 기관 대립주의적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지방의회의 지위로서 주민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 등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중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성격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모두에 속하는 것이며, 기타의 지위는 기관 대립적 
입장에서 지방의회가 갖는 지위이다.

<표 2-1> 지방의회 지위

지위 한국

주민대표기관 - 지방자치법 제31조의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규정에서 주민직선에 의한 선출

의사결정기관

(의사결정사항의 제약)

-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규정에 근거하여 의결기능 행사

- 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재소’ 규정, 제108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규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재의요구를 받는 사안에 대하여 제한된 의결권을 행사함

지역 규칙 제정 기관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규정에 근거

통제기관

- 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행사하는 감시기관

-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제42조는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

사 보고에 대한 처리’규정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기관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
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지위를 갖는다. 따
라서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지역을 구성하는 주민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익적 목표를 지닌 의원
에 입후보하여 적극적으로 마을 만들기에 관계한다. 전국적으로는 지역의 이익을 지켜 나가
는 역할도 수행한다. 

(2) 의결기관으로서 지위

우리나라의 지방조직은 기관 대립주의에 입각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분된다. 의
결 기능은 지방의회에 집행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한다. 의회는 복수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다. 의회는 단체장으로부터 제안되는 예산, 결산, 조례제정이나 개폐, 
지자체가 체결한 계약 등을 심의하지만, 논의의 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심의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최종적으로 그 가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사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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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는 것은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여 의사를 형성하는 기관임을 의미 한다18)(홍정
선,2018:250). 또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정부의 각 부처나 국회에 대해 공
익적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민의 총의를 도출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은 지역의 의
사를 구성해 나가는 것으로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핵심적 임무이다. 지방의회
는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를 종국적으로 규정하는 행위
자이다. 또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상호 간의 지혜를 짜내고 협력하는 파
트너의 존재들이다. 

(3) 감독·견제기관

지방의회는 주권자인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 기관을 감시·평가하고,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
제하는 기관이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이 잘 집행해 나가고 있는지의 여
부를 확인 감시하는 활동이다. 일반 질문, 의안에 대한 질의위원회에서 심사 소관 사무 조사 
등이 그러한 활동들이다.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파
악하고 논의함으로써 행정의 과제를 명확히 인식할 것이 전제가 된다.

2) 지방의회 활동과 권한

지방의회는 주민대표로서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자치권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실시한
다. 의결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자율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처리 등이 지방자치법 등의 
법령을 통해 부여되고 있다. 첫째, 의결권(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이다. 의결권은 의회에
서 가장 본질적인 권한으로 의회를 의결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지자체가 조례나 예산
을 규정할 때는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의결권을 발휘하는 대상은 지방
자치법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제한적 열
거주의를 취한다. 즉 지방자치법, 도시계획법 등의 개별법령, 조례 등에서 규정된 사항만을 
지방의회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0:38).

18) 홍정선(2018:250). 「“신지방자치법」 제4판, 박영사

○ 지방자치법상 필요적 의결사항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제39조 제1항)

2) 예산의 심의 · 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징수

5) 기금의 설치 · 운용

6)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7)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표 2-2> 지방의회 주요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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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지방자치법 제41조)이다. 집행기관을 통제하기 위해 행정을 
감시한다. 이러한 감시수단으로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의회는 그 감
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
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권

범위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 ········································· 특정사안

시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수시 (기간은 본회의에서 정함)

발동여건 법정감사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

자료 : 신원득(2010). 지방의회의 의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표 2-3> 행정사무감사권과 행정사무조사권

셋째, 자율권이다. 지방의회는 정부나 지자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관여를 받지 않는 자율
성을 지닌다. 즉 의회가 스스로를 규율하고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자율권에는 ①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회기결정 ②회의규칙등 회의운영 관련규
칙 제정권, ③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④의원의 자격, 징계등 결정권 ⑤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이 포함된다.  

넷째, 선거권이다. 지방의회는 특정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
는데 이를 선거권이라고 한다. 의회내부조직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경우와 각종 법령 및 조
례로 주어지는 선거권이 있다. 먼저 지방의회에서 해당자를 선출한다. 의회 내부에서 이루어
지는 선거이다. 의장·부의장, 임시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다음으로 외부기관을 구성하고자 선임하고자 추천하는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공직자윤
리위원회위원의 추천이 해당된다. 

다섯째, 청원수리 및 처리권(지방자치법 제73조, 제76조)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의 소
개를 받아 주민이 제출한 청원을 제출한다.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단체장이 처리하

10)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설치(제6조제2항)

13) 지방채발행(제124조제5항)

14)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구역변경, 명칭변경에 관한 의견제출(제4조제2항)

15) 계속비 의결, 예비비지출 승인(제128조, 129조)

16) 행정협의회의 설립규약(변경, 폐지)(제152조제2항 및 제158조)

1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규약(변경, 해산)(제159조제1항 및 제164조)

○ 기타 관계법상의 필요한 의결사항

1)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지방세법 제3조, 9조)

2)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의견개진(도시계획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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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는 것은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여 의사를 형성하는 기관임을 의미 한다18)(홍정
선,2018:250). 또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정부의 각 부처나 국회에 대해 공
익적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민의 총의를 도출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은 지역의 의
사를 구성해 나가는 것으로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핵심적 임무이다. 지방의회
는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를 종국적으로 규정하는 행위
자이다. 또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상호 간의 지혜를 짜내고 협력하는 파
트너의 존재들이다. 

(3) 감독·견제기관

지방의회는 주권자인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 기관을 감시·평가하고,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
제하는 기관이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이 잘 집행해 나가고 있는지의 여
부를 확인 감시하는 활동이다. 일반 질문, 의안에 대한 질의위원회에서 심사 소관 사무 조사 
등이 그러한 활동들이다.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파
악하고 논의함으로써 행정의 과제를 명확히 인식할 것이 전제가 된다.

2) 지방의회 활동과 권한

지방의회는 주민대표로서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자치권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실시한
다. 의결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자율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처리 등이 지방자치법 등의 
법령을 통해 부여되고 있다. 첫째, 의결권(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이다. 의결권은 의회에
서 가장 본질적인 권한으로 의회를 의결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지자체가 조례나 예산
을 규정할 때는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의결권을 발휘하는 대상은 지방
자치법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제한적 열
거주의를 취한다. 즉 지방자치법, 도시계획법 등의 개별법령, 조례 등에서 규정된 사항만을 
지방의회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0:38).

18) 홍정선(2018:250). 「“신지방자치법」 제4판, 박영사

○ 지방자치법상 필요적 의결사항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제39조 제1항)

2) 예산의 심의 · 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징수

5) 기금의 설치 · 운용

6)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7)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표 2-2> 지방의회 주요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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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지방자치법 제41조)이다. 집행기관을 통제하기 위해 행정을 
감시한다. 이러한 감시수단으로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의회는 그 감
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
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권

범위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 ········································· 특정사안

시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수시 (기간은 본회의에서 정함)

발동여건 법정감사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

자료 : 신원득(2010). 지방의회의 의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표 2-3> 행정사무감사권과 행정사무조사권

셋째, 자율권이다. 지방의회는 정부나 지자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관여를 받지 않는 자율
성을 지닌다. 즉 의회가 스스로를 규율하고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자율권에는 ①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회기결정 ②회의규칙등 회의운영 관련규
칙 제정권, ③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④의원의 자격, 징계등 결정권 ⑤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이 포함된다.  

넷째, 선거권이다. 지방의회는 특정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
는데 이를 선거권이라고 한다. 의회내부조직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경우와 각종 법령 및 조
례로 주어지는 선거권이 있다. 먼저 지방의회에서 해당자를 선출한다. 의회 내부에서 이루어
지는 선거이다. 의장·부의장, 임시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다음으로 외부기관을 구성하고자 선임하고자 추천하는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공직자윤
리위원회위원의 추천이 해당된다. 

다섯째, 청원수리 및 처리권(지방자치법 제73조, 제76조)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의 소
개를 받아 주민이 제출한 청원을 제출한다.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단체장이 처리하

10)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설치(제6조제2항)

13) 지방채발행(제124조제5항)

14)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구역변경, 명칭변경에 관한 의견제출(제4조제2항)

15) 계속비 의결, 예비비지출 승인(제128조, 129조)

16) 행정협의회의 설립규약(변경, 폐지)(제152조제2항 및 제158조)

1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규약(변경, 해산)(제159조제1항 및 제164조)

○ 기타 관계법상의 필요한 의결사항

1)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지방세법 제3조, 9조)

2)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의견개진(도시계획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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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청원은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단체장
은 청원을 처리한 뒤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여섯째, 서류제출 요구권(지방자치법 제42조)이다. 지방의회는 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에
게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
에 응답할 수 있다.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
로 정한다.

일곱째, 동의권이다. 단체장이 요청하는 무언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이에 대
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체장과 집행기관의 집행행위 중에서 집행 절차로서 관계법령
에서 의회가 동의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제4장 지방자치 관계 법령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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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법」 제정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정부수립이후 1948년 제정·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제8장에 지방
자치를 규정하고 제96조와 제97조에 근거하여 민주적 지방자치의 보장을 확고히 함과 동시
에 지방자치의 기본적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보장을 단체자치로 할 것인가 
혹은 임명제로 할 것인가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정부수립후 지방자치법의 제정까지 법
률적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1948년 11월 17일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한시법으
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시행시기를 두고 정부의 의견대립으로 지연되다가 「지방
자치법」은 1949년 6월 19일 국회를 통과하여 7월 4일에 공포되었다. 최초의 지방자치법은 
전문7장 156조와 시행령 95조로 구성하였다. 이와같이 지방의회는 헌법과 법률상 설치근거
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혼란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지연되었다. 그러나 1952년 
4월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동년 5월에 도 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최초의 지방의
회 제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2. 지방자치 실시와 중단 시기 「지방자치법」 개정(1952∼1960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1949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였으나, 정부수립이후 지방자치제
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체제가 미비한 점을 이유로 시행을 연기하다가 1949년 12월 15일 1
차 개정을 하였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법」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될 
때까지 5차례의 개정을 하였다.

<표 2-4>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방자치법」 제․개정내용

연도 제․개정 주요내용

1949. 12. 15.

Ÿ 도와 서울특별시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벌칙의 상한을 정함
Ÿ 도와 서울특별시의 선거구를 행정구역인 시·군·구로 함
Ÿ 지방의회의 의원수를 재조정
Ÿ 비상사태 하에서 대통령에게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연기 또는 정지할 권한을 부여
Ÿ 도지사에게 탄핵재판소에 대한 시·읍·면장의 파면소추권을 부여
Ÿ 도의 부지사제를 폐지
Ÿ 시·읍·면 조합에 관한 규정을 신설

1956. 2. 13.

Ÿ 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
Ÿ 지방의회의원의 정원을 감축
Ÿ 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의 경우의 의원정수조정에 관한 규정을 둠
Ÿ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확장
Ÿ 지방의회의 회의의 정기회와 임시회제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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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청원은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단체장
은 청원을 처리한 뒤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여섯째, 서류제출 요구권(지방자치법 제42조)이다. 지방의회는 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에
게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
에 응답할 수 있다.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
로 정한다.

일곱째, 동의권이다. 단체장이 요청하는 무언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이에 대
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체장과 집행기관의 집행행위 중에서 집행 절차로서 관계법령
에서 의회가 동의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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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법」 제정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정부수립이후 1948년 제정·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제8장에 지방
자치를 규정하고 제96조와 제97조에 근거하여 민주적 지방자치의 보장을 확고히 함과 동시
에 지방자치의 기본적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보장을 단체자치로 할 것인가 
혹은 임명제로 할 것인가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정부수립후 지방자치법의 제정까지 법
률적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1948년 11월 17일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한시법으
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시행시기를 두고 정부의 의견대립으로 지연되다가 「지방
자치법」은 1949년 6월 19일 국회를 통과하여 7월 4일에 공포되었다. 최초의 지방자치법은 
전문7장 156조와 시행령 95조로 구성하였다. 이와같이 지방의회는 헌법과 법률상 설치근거
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혼란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지연되었다. 그러나 1952년 
4월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동년 5월에 도 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최초의 지방의
회 제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2. 지방자치 실시와 중단 시기 「지방자치법」 개정(1952∼1960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1949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였으나, 정부수립이후 지방자치제
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체제가 미비한 점을 이유로 시행을 연기하다가 1949년 12월 15일 1
차 개정을 하였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법」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될 
때까지 5차례의 개정을 하였다.

<표 2-4>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방자치법」 제․개정내용

연도 제․개정 주요내용

1949. 12. 15.

Ÿ 도와 서울특별시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벌칙의 상한을 정함
Ÿ 도와 서울특별시의 선거구를 행정구역인 시·군·구로 함
Ÿ 지방의회의 의원수를 재조정
Ÿ 비상사태 하에서 대통령에게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연기 또는 정지할 권한을 부여
Ÿ 도지사에게 탄핵재판소에 대한 시·읍·면장의 파면소추권을 부여
Ÿ 도의 부지사제를 폐지
Ÿ 시·읍·면 조합에 관한 규정을 신설

1956. 2. 13.

Ÿ 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
Ÿ 지방의회의원의 정원을 감축
Ÿ 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의 경우의 의원정수조정에 관한 규정을 둠
Ÿ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확장
Ÿ 지방의회의 회의의 정기회와 임시회제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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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 중단기(1961∼1991년)

1952년 지방의회 개원이후 1961.5·16 군사쿠데타로 포고령 제4호로 지방의회를 해산시
켰다. 1961년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는 포고 제8호로 읍·면은 군수의, 시는 도지사의, 서
울특별시와 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하였다. 

<표 2-5> 지방자치 정지기 지방자치 관련 내용

연도 제․개정 주요내용

Ÿ 지방의회의 회기를 제한
Ÿ 선거권의 요건을 변경
Ÿ 시·읍·면장의 직선제를 채택
Ÿ 도 및 서울특별시의 의회의원선거구를 변경
Ÿ 당선시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
Ÿ 지방의회의원 및 시·읍·면장의 임기를 단축
Ÿ 시·읍·면장의 영리사업과 겸직금지규정을 둠
Ÿ 시·읍·면장의 징계규정을 두도록 함
Ÿ 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의 경우 그 장의 지위조정에 관하여 규정 
Ÿ 도 및 서울특별시의 기구를 개편
Ÿ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제도와 자치단체의 장의 의회해산제를 폐지

1956. 7. 8.

Ÿ 도 및 서울특별시의 의회의원선거구를 변경
Ÿ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의 구청장의 임명권자를 시장으로 함
Ÿ 법률 제385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재임중에 임기가 단축된 지방의회의원과 시·읍·면

장을 종전의 임기대로 재임하게 함

1958. 12. 26.

Ÿ 시·읍·면장의 선거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
Ÿ 동리장의 선거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함
Ÿ 자치단체장 불신임제도 채택
Ÿ 지방의회가 법정회의일수를 초과하여 회의를 할 때에는 감독관청은 폐회를 명할 수 있게 함
Ÿ 지방의회의 폐회 중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게 함
Ÿ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Ÿ 의장단 불신임제도 폐지

1960. 11. 1.

Ÿ 인구비례로부터 도의원의 경우 민의원 선거구마다 2인(단, 제주도는 6인), 서울특별시의원은 민의

원 선거구마다 3인으로 재조정

Ÿ 선거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함

Ÿ 피선거연령은 지방의원 및 시·읍·면장은 만 25세, 도지사·특별시장은 만 30세로 상향

Ÿ 단체장의 선출방법은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개정하고 임기를 4년으로 규정

Ÿ 의원선거에서 의원정수 내 연기명제를 채택

1961. 5. 22. Ÿ 포고 제4호발표로 지방의회 해산, 「임시조치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 중단

연도 제․개정 주요내용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1961. 9. 1.

Ÿ 지방자치단체는 읍·면 자치제에서 군자치제로 전환
Ÿ 읍·면은 군의 하급행정기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
Ÿ 시·군의 권한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직할시 및 도의회 권한은 시·도지사가 내무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수행
Ÿ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이 국무총리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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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방자치 부활(1991∼현재)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10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의회의원선거가 
1991년 3월 26일에 광역의회 의원선거가 동년 6월 20일에 실시되어 지방의회는 해산된지 
30여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다.

<표 2-6> 지방자치 부활이후 「지방자치법」 제․개정내용

연도 제․개정 주요내용

1990. 12. 31.

Ÿ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

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합장과 상근 임·직원으로 축소하여 겸직 범위를 확대

Ÿ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

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1991. 5. 23.

Ÿ 농·수·축협 등 조합장의 지방의회의원겸직금지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1991.3.11.)

을 한 바 있으므로 관계조문을 정리

Ÿ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범위에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

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을 삭제

1991. 12. 31.

Ÿ 지방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그 여비를 지급

Ÿ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

를 통지하도록 함

Ÿ 지방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안건의 심의를 위한 관련서류제출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

록 하고, 서류제출요구시는 의장을 경유하도록 함

Ÿ 지방의회 정기회는 매년 12월 1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도는 매년 11월 20일에 시·군·

자치구는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함

Ÿ 시·도의회의 정기회 회기를 30일에서 35일로 함

Ÿ 시·군·자치구의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함

Ÿ 폐회 중에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 외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개회할 수 있도록 함

Ÿ 시·도의회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하고 시·군·구의회에 두도록 되어 있는 간사를 사무국장 또는 사무

과장으로 함

Ÿ 시·군 및 자치구의 예산안 제출일을 회계연도 개시 전 30일전에서 35일전으로, 의결 시한일을 시·

도의 경우 10일전에서 15일전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5일전에서 10일전으로 함

제3공화국 Ÿ 헌법 부칙 제7조 3항에 “이 번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제4공화국
1972. 12. 27.

Ÿ 헌법 부칙 제10조에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
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제5공화국 Ÿ 헌법 부칙 10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
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1988. 5. 1.
(전부개정)

Ÿ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특별시·직할시의 구에 한함)로 함

Ÿ 지방의회의원의 정수는 특별시·직할시·도는 25인 내지 70인, 시·구는 15인 내지 25인, 군은 10

인 내지 20인으로 하되, 의원은 임기 4년의 명예직으로 함

Ÿ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는 정부에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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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 중단기(1961∼1991년)

1952년 지방의회 개원이후 1961.5·16 군사쿠데타로 포고령 제4호로 지방의회를 해산시
켰다. 1961년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는 포고 제8호로 읍·면은 군수의, 시는 도지사의, 서
울특별시와 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하였다. 

<표 2-5> 지방자치 정지기 지방자치 관련 내용

연도 제․개정 주요내용

Ÿ 지방의회의 회기를 제한
Ÿ 선거권의 요건을 변경
Ÿ 시·읍·면장의 직선제를 채택
Ÿ 도 및 서울특별시의 의회의원선거구를 변경
Ÿ 당선시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
Ÿ 지방의회의원 및 시·읍·면장의 임기를 단축
Ÿ 시·읍·면장의 영리사업과 겸직금지규정을 둠
Ÿ 시·읍·면장의 징계규정을 두도록 함
Ÿ 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의 경우 그 장의 지위조정에 관하여 규정 
Ÿ 도 및 서울특별시의 기구를 개편
Ÿ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제도와 자치단체의 장의 의회해산제를 폐지

1956. 7. 8.

Ÿ 도 및 서울특별시의 의회의원선거구를 변경
Ÿ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의 구청장의 임명권자를 시장으로 함
Ÿ 법률 제385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재임중에 임기가 단축된 지방의회의원과 시·읍·면

장을 종전의 임기대로 재임하게 함

1958. 12. 26.

Ÿ 시·읍·면장의 선거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
Ÿ 동리장의 선거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함
Ÿ 자치단체장 불신임제도 채택
Ÿ 지방의회가 법정회의일수를 초과하여 회의를 할 때에는 감독관청은 폐회를 명할 수 있게 함
Ÿ 지방의회의 폐회 중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게 함
Ÿ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Ÿ 의장단 불신임제도 폐지

1960. 11. 1.

Ÿ 인구비례로부터 도의원의 경우 민의원 선거구마다 2인(단, 제주도는 6인), 서울특별시의원은 민의

원 선거구마다 3인으로 재조정

Ÿ 선거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함

Ÿ 피선거연령은 지방의원 및 시·읍·면장은 만 25세, 도지사·특별시장은 만 30세로 상향

Ÿ 단체장의 선출방법은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개정하고 임기를 4년으로 규정

Ÿ 의원선거에서 의원정수 내 연기명제를 채택

1961. 5. 22. Ÿ 포고 제4호발표로 지방의회 해산, 「임시조치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 중단

연도 제․개정 주요내용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1961. 9. 1.

Ÿ 지방자치단체는 읍·면 자치제에서 군자치제로 전환
Ÿ 읍·면은 군의 하급행정기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
Ÿ 시·군의 권한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직할시 및 도의회 권한은 시·도지사가 내무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수행
Ÿ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이 국무총리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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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방자치 부활(1991∼현재)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10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의회의원선거가 
1991년 3월 26일에 광역의회 의원선거가 동년 6월 20일에 실시되어 지방의회는 해산된지 
30여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다.

<표 2-6> 지방자치 부활이후 「지방자치법」 제․개정내용

연도 제․개정 주요내용

1990. 12. 31.

Ÿ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

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합장과 상근 임·직원으로 축소하여 겸직 범위를 확대

Ÿ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

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1991. 5. 23.

Ÿ 농·수·축협 등 조합장의 지방의회의원겸직금지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1991.3.11.)

을 한 바 있으므로 관계조문을 정리

Ÿ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범위에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

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을 삭제

1991. 12. 31.

Ÿ 지방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그 여비를 지급

Ÿ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

를 통지하도록 함

Ÿ 지방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안건의 심의를 위한 관련서류제출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

록 하고, 서류제출요구시는 의장을 경유하도록 함

Ÿ 지방의회 정기회는 매년 12월 1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도는 매년 11월 20일에 시·군·

자치구는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함

Ÿ 시·도의회의 정기회 회기를 30일에서 35일로 함

Ÿ 시·군·자치구의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함

Ÿ 폐회 중에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 외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개회할 수 있도록 함

Ÿ 시·도의회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하고 시·군·구의회에 두도록 되어 있는 간사를 사무국장 또는 사무

과장으로 함

Ÿ 시·군 및 자치구의 예산안 제출일을 회계연도 개시 전 30일전에서 35일전으로, 의결 시한일을 시·

도의 경우 10일전에서 15일전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5일전에서 10일전으로 함

제3공화국 Ÿ 헌법 부칙 제7조 3항에 “이 번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제4공화국
1972. 12. 27.

Ÿ 헌법 부칙 제10조에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
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제5공화국 Ÿ 헌법 부칙 10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
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1988. 5. 1.
(전부개정)

Ÿ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특별시·직할시의 구에 한함)로 함

Ÿ 지방의회의원의 정수는 특별시·직할시·도는 25인 내지 70인, 시·구는 15인 내지 25인, 군은 10

인 내지 20인으로 하되, 의원은 임기 4년의 명예직으로 함

Ÿ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는 정부에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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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3. 16.

Ÿ 지방의원의 명예직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

되는 비용을 매월 의정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Ÿ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Ÿ 회기중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에 대한 보상제도를 신설

Ÿ 지방의회의 규칙제정권을 신설

Ÿ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대리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정

1994. 12. 20.

Ÿ 지방의회의 감사·조사 시 증인과는 달리 선서의무가 없는 참고인은 그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회의 경우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

Ÿ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도록 함

Ÿ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겸직제한대상에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와 같이 농·수·축협 등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의 임·직원 등을 추가

Ÿ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만료일에 불구하고 1995년 6

월 30일까지로 함

1999. 8. 31.

Ÿ 20세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

민수이상의 연서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게 함(법 제13조

의3)

Ÿ 20세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

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 청구(법 제13조의4)

Ÿ 지방의회 정기회에 집중된 안건을 분산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는 등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

여 연 2회 정례회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결산일정을 일부 조정(법 제38조·제41조 및 제125조)

Ÿ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

서로만 이를 발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회의 위원회도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함(법 제

58조제2항)

Ÿ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임일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

지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에 사임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에는 퇴직사유에 해당됨을 명문으로 

규정(법 제90조 및 제90조의2)

Ÿ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이들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4조의2)

2003. 7. 18. Ÿ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2005. 1. 27.

Ÿ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현행 제41조제2항 삭제) 지방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규

정을 삭제

Ÿ 위법한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통제강화(법 제159조제7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위반을 이유로 

재의요구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및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법령에 위반된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005. 8. 4.

Ÿ 지방의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전념할 수 있도록 회기

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

Ÿ 의정비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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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의회 의결의 제외

2006. 4. 28.

Ÿ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

하도록 하고,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

도록 함

Ÿ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

2006. 5. 24.

Ÿ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민소환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

2009. 4. 1.

Ÿ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

 1) 지방의원 겸직금지의 범위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새마을금고ㆍ신협의 임직원 등까지 

확대하고, 정당 가입이 가능한 교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중 휴직하도록 하며, 지방의원이 겸직

이 금지되는 직위 외의 직위를 겸직할 때도 일정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2)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에는 그 겸직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011. 7. 14.

Ÿ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

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Ÿ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시ㆍ도의 경우에는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현행 7

일에서 9일로 각각 연장함(안 제41조제1항)

Ÿ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도록 함(안 제61조)

Ÿ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66조제4항)

Ÿ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

부하도록 함(안 제66조의3 신설)

Ÿ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가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165조)

2014. 1. 21.

Ÿ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임을 지체 없이 알려 

주민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확히 하며, 국가

행정기관 등의 신설ㆍ이전ㆍ운영경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고자 함

Ÿ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이를 청

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제16조제4항)

Ÿ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가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문화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기관임을 밝힘(제30조)

2021. 1. 12.

Ÿ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

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

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

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을 전부개정

Ÿ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

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Ÿ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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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3. 16.

Ÿ 지방의원의 명예직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

되는 비용을 매월 의정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Ÿ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Ÿ 회기중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에 대한 보상제도를 신설

Ÿ 지방의회의 규칙제정권을 신설

Ÿ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대리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정

1994. 12. 20.

Ÿ 지방의회의 감사·조사 시 증인과는 달리 선서의무가 없는 참고인은 그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회의 경우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

Ÿ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도록 함

Ÿ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겸직제한대상에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와 같이 농·수·축협 등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의 임·직원 등을 추가

Ÿ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만료일에 불구하고 1995년 6

월 30일까지로 함

1999. 8. 31.

Ÿ 20세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

민수이상의 연서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게 함(법 제13조

의3)

Ÿ 20세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

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 청구(법 제13조의4)

Ÿ 지방의회 정기회에 집중된 안건을 분산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는 등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

여 연 2회 정례회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결산일정을 일부 조정(법 제38조·제41조 및 제125조)

Ÿ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

서로만 이를 발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회의 위원회도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함(법 제

58조제2항)

Ÿ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임일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

지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에 사임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에는 퇴직사유에 해당됨을 명문으로 

규정(법 제90조 및 제90조의2)

Ÿ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이들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4조의2)

2003. 7. 18. Ÿ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2005. 1. 27.

Ÿ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현행 제41조제2항 삭제) 지방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규

정을 삭제

Ÿ 위법한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통제강화(법 제159조제7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위반을 이유로 

재의요구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및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법령에 위반된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005. 8. 4.

Ÿ 지방의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전념할 수 있도록 회기

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

Ÿ 의정비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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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의회 의결의 제외

2006. 4. 28.

Ÿ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

하도록 하고,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

도록 함

Ÿ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

2006. 5. 24.

Ÿ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민소환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

2009. 4. 1.

Ÿ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

 1) 지방의원 겸직금지의 범위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새마을금고ㆍ신협의 임직원 등까지 

확대하고, 정당 가입이 가능한 교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중 휴직하도록 하며, 지방의원이 겸직

이 금지되는 직위 외의 직위를 겸직할 때도 일정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2)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에는 그 겸직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011. 7. 14.

Ÿ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

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Ÿ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시ㆍ도의 경우에는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현행 7

일에서 9일로 각각 연장함(안 제41조제1항)

Ÿ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도록 함(안 제61조)

Ÿ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66조제4항)

Ÿ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

부하도록 함(안 제66조의3 신설)

Ÿ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가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165조)

2014. 1. 21.

Ÿ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임을 지체 없이 알려 

주민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확히 하며, 국가

행정기관 등의 신설ㆍ이전ㆍ운영경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고자 함

Ÿ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이를 청

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제16조제4항)

Ÿ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가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문화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기관임을 밝힘(제30조)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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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제․개정 주요내용

Ÿ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Ÿ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Ÿ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Ÿ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Ÿ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Ÿ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

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

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Ÿ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Ÿ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

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

도록 함(제186조)

Ÿ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Ÿ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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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 부활 이전 지방선거19)           

1) 지방자치 부활이전 지방선거 : 제1대 시·도의원

「제헌 헌법」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의회를 두고 선거를 통해 구성되
어야 하며,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1949년 7월에 공포되었다. 따라서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 4월 25일 지방선거인 17시·72읍·1,308면에서 시·읍·면의회 의
원선거가 실시되었다. 동년 5월 10일에 서울, 경기, 강원을 제외한 7개 도에서 제1대 도의
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실현되었다.  6.25 전쟁 중의 선거를 실시하여 자유당, 
한국청년당, 국민회, 노총 등 여권이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했다. 그 당시 치안불안으로 
연기가 되었던 전북 완주, 남원, 순창, 정읍 등 4개군 8개 도의원선거는 1953년 5월 10일
에 실시하였으며, 서울, 경기, 강원도의회는 1956년 제2대에 최초로 구성하게 되었다. 1960
년 11월 1일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직선
제로 선출하여 1960년 12월 12일부터 29일 까지 4차에 걸처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20) 
1952년 4월 25일, 건국 이후 최초의 지방선거인 시·읍·면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15일 뒤
인 5월 10일 도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전쟁 중의 선거라 그 결과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
던 바, 여권의 압도적인 승리로 자유당, 한국청년당, 국민회, 노총 등 여권 조직이 전체 의
석의 60%를 차지했다. 

구분 합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당선자수 306 28 46 32 59 61 60 20

<표 2-7> 제1대 시·도의회 의원

 주: 제1대 도의원 정당별은 자유당 147명, 무소속 85인, 기타 정당 및 단체 74인

 자료: 현대사회연구소(1992). 한국지방자치연감.

2) 지방자치 부활이전 지방선거 : 제2대 시·도의원

제2대 지방의회(1956〜1960년)는 1952년 이후 지방선거에 관한 「지방자치법」 이 2차례 
개정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읍·면장의 선거방법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하고, 
시·읍·면의회의 시·읍·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과 시·읍·면장의 의회해산권이 폐지 되었다. 

19) 최용환(2020) 지방의회의 변천과 새로운 정책과제. 충북연구원 기획과제 2020
20) 김주영(2011:104-105).“한국지방자치제도의 입법사적 고찰”.「공법학연구」.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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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제․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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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제1대 시·도의회 의원

 주: 제1대 도의원 정당별은 자유당 147명, 무소속 85인, 기타 정당 및 단체 74인

 자료: 현대사회연구소(1992). 한국지방자치연감.

2) 지방자치 부활이전 지방선거 : 제2대 시·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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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최용환(2020) 지방의회의 변천과 새로운 정책과제. 충북연구원 기획과제 2020
20) 김주영(2011:104-105).“한국지방자치제도의 입법사적 고찰”.「공법학연구」.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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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읍·면장과 의원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고, 의원정수가 축소되었으며, 의회의 
회기일수도 제한”되었다. 제2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의 갈등, 의회운영의 비능률적인 요인
을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즉, 지방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여 
무예산 상태로 방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방의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의사를 지연하여 의원
안을 부결시키는 등으로 인해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구분 총의원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당선자수 437 47 45 30 45 44 58 61 67 25 15

<표 2-8> 제2대 시·도의회 의원

 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강원도는 제1대의원선거임

3) 지방자치 부활이전 지방선거 : 제3대 시·도의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동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도와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시, 읍, 면의회의원, 자치단체장의 순서로 7일 이상의 간
격을 두되 본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 
지방의회는 1960년 12월 12일 도와 서울특별시 시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467명이 선출되
었다. 

구분 총의원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당선자수 467 54 26 26 48 48 66 73 80 28 18

<표 2-9> 제3대 시·도의회 의원

2.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선거

1) 1991년 지방선거

제4대 광역의원 선거는 총 866명의 의원정수에 2,885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평균 3.3:1
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무투표선거구는 14개 선거구로 의원정수의 16명(1.8%)를 차지하였
다. 시․도당 평균의원 정수는 직할시의 경우 30명이고 도의 경우 65명이며 특별시가 132명
으로서 전국적으로 15개 시 ․ 도의 1개당 평균의원은 58명에 이르고 있다. 유권자수는 
1991년 4월 30일 기준으로 총인구 4,346만 7,306명 가운데 65.4%인 2,841만 6,241명이
었다. 투표율은 58.9%로 가장 낮았고 제주도가 74.7%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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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정당별 당선자 수

민자당 신민당 민주당 민중당 무소속

서울시 132 110 21 1 - -

지방계 734 454 144 20 1 115

부산 51 50 - 1 - -

대구 28 26 - - - 2

인천 27 20 1 3 - 3

광주 23 - 19 - 4

대전 23 14 2 1 - 6

경기 117 94 3 2 - 18

강원 54 34 - 1 1 18

충북 38 31 0 2 0 5

충남 55 37 - 4 - 14

전북 52 - 51 - - 1

전남 73 1 67 - - 5

경북 87 66 - 5 - 16

경남 89 73 1 1 - 14

제주 17 8 - - - 9

전국 866 564 165 21 1 115

<표 2-10> 1991년 광역의회 당선자 정당별 분포표
(단위: 명)

 
2) 1995년 지방선거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각각의 선거법을 통합하여 새로이 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
정방지법」에 의해 전국단위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1995년 6월 27일 시·도지사, 시·군·구의
장선거와 시·도의회의원 및 시·군·구의원 선거 등 4개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하였다. 제5대 
광역의원선거는 정당추천이 허용된 지역구 의원의 경우 2.8:1의 경쟁률로 나타났다. 비례대
표 의원은 97명을 선출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였으나, 1991년에는 지방의회만 
구성하고 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후보가 선거에 패배한 이후 정계은퇴를 선언하였으나, 다시 정치활동
을 재개하고 1990년 3당합당에 기여를 한 김종필이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함으로써 ’신3김시
대‘의 서막이 열린 상태에서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주자유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3당이 지역연구에서 승리하여 지역분할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정당 득표율을 보면 민자당이 3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민주당이 30.1%, 무소속 
19.0%, 자민련 17.3%의 순이었다. 광역의회의원 선거 역시 1991년 선거와는 달리 야당인 
민주당과 자민련이 많은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다. 광역의회의원의 경우 전국 875명(비례대
표 95명)의 지역구 광역의회의원 중 민주당이 352명으로 가장 많고 민자당이 286명, 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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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읍·면장과 의원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고, 의원정수가 축소되었으며, 의회의 
회기일수도 제한”되었다. 제2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의 갈등, 의회운영의 비능률적인 요인
을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즉, 지방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여 
무예산 상태로 방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방의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의사를 지연하여 의원
안을 부결시키는 등으로 인해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구분 총의원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당선자수 437 47 45 30 45 44 58 61 67 25 15

<표 2-8> 제2대 시·도의회 의원

 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강원도는 제1대의원선거임

3) 지방자치 부활이전 지방선거 : 제3대 시·도의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동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도와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시, 읍, 면의회의원, 자치단체장의 순서로 7일 이상의 간
격을 두되 본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 
지방의회는 1960년 12월 12일 도와 서울특별시 시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467명이 선출되
었다. 

구분 총의원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당선자수 467 54 26 26 48 48 66 73 80 28 18

<표 2-9> 제3대 시·도의회 의원

2.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선거

1) 1991년 지방선거

제4대 광역의원 선거는 총 866명의 의원정수에 2,885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평균 3.3:1
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무투표선거구는 14개 선거구로 의원정수의 16명(1.8%)를 차지하였
다. 시․도당 평균의원 정수는 직할시의 경우 30명이고 도의 경우 65명이며 특별시가 132명
으로서 전국적으로 15개 시 ․ 도의 1개당 평균의원은 58명에 이르고 있다. 유권자수는 
1991년 4월 30일 기준으로 총인구 4,346만 7,306명 가운데 65.4%인 2,841만 6,241명이
었다. 투표율은 58.9%로 가장 낮았고 제주도가 74.7%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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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정당별 당선자 수

민자당 신민당 민주당 민중당 무소속

서울시 132 110 21 1 - -

지방계 734 454 144 20 1 115

부산 51 50 - 1 - -

대구 28 26 - - - 2

인천 27 20 1 3 - 3

광주 23 - 19 - 4

대전 23 14 2 1 - 6

경기 117 94 3 2 - 18

강원 54 34 - 1 1 18

충북 38 31 0 2 0 5

충남 55 37 - 4 - 14

전북 52 - 51 - - 1

전남 73 1 67 - - 5

경북 87 66 - 5 - 16

경남 89 73 1 1 - 14

제주 17 8 - - - 9

전국 866 564 165 21 1 115

<표 2-10> 1991년 광역의회 당선자 정당별 분포표
(단위: 명)

 
2) 1995년 지방선거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각각의 선거법을 통합하여 새로이 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
정방지법」에 의해 전국단위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1995년 6월 27일 시·도지사, 시·군·구의
장선거와 시·도의회의원 및 시·군·구의원 선거 등 4개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하였다. 제5대 
광역의원선거는 정당추천이 허용된 지역구 의원의 경우 2.8:1의 경쟁률로 나타났다. 비례대
표 의원은 97명을 선출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였으나, 1991년에는 지방의회만 
구성하고 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후보가 선거에 패배한 이후 정계은퇴를 선언하였으나, 다시 정치활동
을 재개하고 1990년 3당합당에 기여를 한 김종필이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함으로써 ’신3김시
대‘의 서막이 열린 상태에서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주자유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3당이 지역연구에서 승리하여 지역분할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정당 득표율을 보면 민자당이 3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민주당이 30.1%, 무소속 
19.0%, 자민련 17.3%의 순이었다. 광역의회의원 선거 역시 1991년 선거와는 달리 야당인 
민주당과 자민련이 많은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다. 광역의회의원의 경우 전국 875명(비례대
표 95명)의 지역구 광역의회의원 중 민주당이 352명으로 가장 많고 민자당이 286명, 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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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86명, 무소속이 151명으로 나타나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당선자의 정
당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이 133개 의석 가운데 122석을 석권
하였고 민자당은 겨우 11석을 획득하였다. 민자당이 다수당이 된 지역은 15개 시․도 중 부
산, 강원, 경북, 경남 등 4개 지역에 그친 반면, 민주당은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전남에서 
제1당이 되었으며 자민련은 대전, 충남에서 제1당이 되었다. 무소속은 대구에서 다수를 점
하였다. 그 외 경기, 충북, 제주 지역에서는 어느 정당도 광역다수당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구분 계
정당별 당선자 수

민주자유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무소속

서울 133(14) 11(6) 122(8) 0(0) 0

부산 55(6) 50(4) 0(2) 0(0) 5

대구 37(4) 8(2) 0(1) 7(1) 22

인천 32(3) 13(2) 18(1) 0(0) 1

광주 23(3) 0(1) 23(2) 0(0) 0

대전 23(3) 0(0) 0(1) 23(2) 0

경기 123(13) 52(7) 57(6) 0(0) 14

강원 52(6) 27(4) 6(2) 1(0) 18

충북 36(4) 12(2) 10(1) 4(1) 10

충남 55(6) 3(2) 2(0) 49(4) 1

전북 52(6) 0(2) 49(4) 0(0) 3

전남 68(7) 1(3) 62(4) 0(0) 5

경북 84(8) 50(6) 1(2) 2(0) 31

경남 85(9) 52(6) 0(3) 0(0) 33

제주 17(3) 7(2) 2(1) 0(0) 8

합계 875(95) 286(49) 352(38) 86(8) 151

<표 2-11> 6 ․ 27 광역의회의원 선거 당선자 정당별 분포표(비례대표 포함)
(단위: 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3) 1998년 지방선거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회의원의 평균경쟁률은 2.5:1이었다. 광역의회의원 선거의 
정당별 지역구 당선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한나라당 224명(36.4%), 국민회의 271명
(44%), 자민련 82명(13.3%), 무소속 39명(6.3%)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의원 선거결과를 살
펴보면, 국민회의는 수도권, 호남 및 제주 등 7개 시․도의 의회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
였다. 특히, 제주를 제외하면 모두 2/3 이상의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였다. 한나라당은 영
남지역과 강원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충북은 새정치국민회의 3명, 자유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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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무소속 4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든 광역의회가 한 정당에 의해 과반수의 의
석이 점유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두 곳(강원, 제주)을 제외하면 모두 2/3 이상의 
독점적인 의석 양상을 보임으로써 지역 분할 현상이 더운 심화된 양상을 나타났다.

구분 계
정당별 당선자 수

한나라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무소속

서울 94(10) 15(5) 78(5) 1(0) 0

부산 44(5) 43(3) 0(2) 1(0) 0

대구 26(3) 26(2) 0(0) 0(1) 0

인천 26(3) 4(1) 20(1) 1(1) 1

광주 14(3) 0(0) 14(2) 0(1) 0

대전 14(3) 0(0) 0(1) 14(2) 0

울산 14(3) 9(2) 0(1) 0(0) 5

경기 88(9) 18(3) 61(5) 9(1) 0

강원 42(5) 21(2) 12(2) 3(1) 6

충북 24(3) 0(0) 3(1) 17(2) 4

충남 32(4) 0(0) 1(2) 30(2) 1

전북 34(4) 0(1) 32(2) 0(1) 2

전남 50(5) 0(2) 42(3) 1(0) 7

경북 54(6) 44(4) 0(1) 5(1) 5

경남 46(5) 41(3) 0(2) 0(0) 5

제주 14(3) 3(1) 8(2) 0(0) 3

합계 616(74) 224(29) 271(32) 82(13) 39

<표 2-12> 6 ․ 4 광역의회의원 선거 당선자 정당별 분포표(비례대표 포함)
(단위: 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4) 2002년 지방선거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7대 광역의원선거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실시되었다. 특히, 각 
정당은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중앙
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는 광역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게 각각 1표씩 투표하는 1인 2투표제가 도입되었으며, 비례대표 광역의원선거에서 여
성후보를 50% 이상 추천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거기탁금제도를 운영하였다. 6월13일 지방
선거는 48.8%의 투표율을 기록하여 전국 단위의 선거사상 처음으로 50%에도 미치지 못하
였다. 광역의회의원은 지역구에서 609명이 선출하였고, 비례대표 의원으로 73명이 선출되어 
총 682명이 선출되었다. 각 정당은 자기의 취약지로 분류되었던 곳에서도 광역의회의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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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86명, 무소속이 151명으로 나타나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당선자의 정
당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이 133개 의석 가운데 122석을 석권
하였고 민자당은 겨우 11석을 획득하였다. 민자당이 다수당이 된 지역은 15개 시․도 중 부
산, 강원, 경북, 경남 등 4개 지역에 그친 반면, 민주당은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전남에서 
제1당이 되었으며 자민련은 대전, 충남에서 제1당이 되었다. 무소속은 대구에서 다수를 점
하였다. 그 외 경기, 충북, 제주 지역에서는 어느 정당도 광역다수당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구분 계
정당별 당선자 수

민주자유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무소속

서울 133(14) 11(6) 122(8) 0(0) 0

부산 55(6) 50(4) 0(2) 0(0) 5

대구 37(4) 8(2) 0(1) 7(1) 22

인천 32(3) 13(2) 18(1) 0(0) 1

광주 23(3) 0(1) 23(2) 0(0) 0

대전 23(3) 0(0) 0(1) 23(2) 0

경기 123(13) 52(7) 57(6) 0(0) 14

강원 52(6) 27(4) 6(2) 1(0) 18

충북 36(4) 12(2) 10(1) 4(1) 10

충남 55(6) 3(2) 2(0) 49(4) 1

전북 52(6) 0(2) 49(4) 0(0) 3

전남 68(7) 1(3) 62(4) 0(0) 5

경북 84(8) 50(6) 1(2) 2(0) 31

경남 85(9) 52(6) 0(3) 0(0) 33

제주 17(3) 7(2) 2(1) 0(0) 8

합계 875(95) 286(49) 352(38) 86(8) 151

<표 2-11> 6 ․ 27 광역의회의원 선거 당선자 정당별 분포표(비례대표 포함)
(단위: 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3) 1998년 지방선거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회의원의 평균경쟁률은 2.5:1이었다. 광역의회의원 선거의 
정당별 지역구 당선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한나라당 224명(36.4%), 국민회의 271명
(44%), 자민련 82명(13.3%), 무소속 39명(6.3%)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의원 선거결과를 살
펴보면, 국민회의는 수도권, 호남 및 제주 등 7개 시․도의 의회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
였다. 특히, 제주를 제외하면 모두 2/3 이상의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였다. 한나라당은 영
남지역과 강원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충북은 새정치국민회의 3명, 자유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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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무소속 4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든 광역의회가 한 정당에 의해 과반수의 의
석이 점유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두 곳(강원, 제주)을 제외하면 모두 2/3 이상의 
독점적인 의석 양상을 보임으로써 지역 분할 현상이 더운 심화된 양상을 나타났다.

구분 계
정당별 당선자 수

한나라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무소속

서울 94(10) 15(5) 78(5) 1(0) 0

부산 44(5) 43(3) 0(2) 1(0) 0

대구 26(3) 26(2) 0(0) 0(1) 0

인천 26(3) 4(1) 20(1) 1(1) 1

광주 14(3) 0(0) 14(2) 0(1) 0

대전 14(3) 0(0) 0(1) 14(2) 0

울산 14(3) 9(2) 0(1) 0(0) 5

경기 88(9) 18(3) 61(5) 9(1) 0

강원 42(5) 21(2) 12(2) 3(1) 6

충북 24(3) 0(0) 3(1) 17(2) 4

충남 32(4) 0(0) 1(2) 30(2) 1

전북 34(4) 0(1) 32(2) 0(1) 2

전남 50(5) 0(2) 42(3) 1(0) 7

경북 54(6) 44(4) 0(1) 5(1) 5

경남 46(5) 41(3) 0(2) 0(0) 5

제주 14(3) 3(1) 8(2) 0(0) 3

합계 616(74) 224(29) 271(32) 82(13) 39

<표 2-12> 6 ․ 4 광역의회의원 선거 당선자 정당별 분포표(비례대표 포함)
(단위: 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4) 2002년 지방선거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7대 광역의원선거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실시되었다. 특히, 각 
정당은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중앙
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는 광역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게 각각 1표씩 투표하는 1인 2투표제가 도입되었으며, 비례대표 광역의원선거에서 여
성후보를 50% 이상 추천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거기탁금제도를 운영하였다. 6월13일 지방
선거는 48.8%의 투표율을 기록하여 전국 단위의 선거사상 처음으로 50%에도 미치지 못하
였다. 광역의회의원은 지역구에서 609명이 선출하였고, 비례대표 의원으로 73명이 선출되어 
총 682명이 선출되었다. 각 정당은 자기의 취약지로 분류되었던 곳에서도 광역의회의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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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대표를 당선시키는 이변을 낳았다.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취약지인 부산과 경남, 경북지역
에서 각각 1석의 광역의회의원 비례대표를 당선시켰다. 그러나 대구와 울산에서는 미래연합
과 민노당에 밀림으로써 의석 확보에 실패하였다. 반대로 한나라당도 전남 전북에서 각각 1
석의 비례대표로서 의석을 확보하였으나 광주에서는 민노당에 밀려 실패하였다. 이번 선거
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민노당이 자민련을 제치고 제3당으로서의 지지도를 얻게되었다는 점
이다. 민노당은 9개 지역에서 총 9명의 비례대표를 당선시킴으로써 명실공히 전국정당으로 
기본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박근혜 의원의 미
래연합도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의 비례대표를 당선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지역
구 광역의회의원도 한나라당은 431명이 당선되었고 민주당은 광주시의회의원 19명 가운데 
18명을 당선시켰고 전남과 전북에서도 절대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121명이 당선되었다. 
자민련은 충남에서 36명의 도의회 의원 가운데 21명을 당선시켜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전
국적으로 29명의 광역의원을 당선시켰고 민노당은 울산에서만 2명의 시의원을 당선시켰고 
무소속 당선자도 26명이 되었다. 이번에 도입된 정당명부제의 특징은 각 정당이 지역정당에
서 벗어나 전국정당으로 출발하는 시발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역별로 한 정당
이 의석의 3분의 2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던 관계로 한나라당의 득표율이 70%를 넘는 지
역의 경우는 민주당이 낮은 득표율로 의석을 확보하는 특징도 보여주었다.

<표 2-13> 6 · 13 광역의회의원 선거 당선자 정당별 분포표(비례대표 포함)

구분 계
정당별 당선자 수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한국미래연합 무소속

서울 92(10) 82(5) 10(4) 0(0) 0(1) (0) 0

부산 40(4) 40(2) 0(1) 0(0) 0(1) (0) 0

대구 24(3) 24(2) 0(0) 0(0) 0(0) (1) 0

인천 26(3) 23(2) 2(1) 0(0) 0(0) (0) 1

광주 16(3) 0(0) 16(2) 0(0) 0(1) (0) 0

대전 16(3) 8(1) 0(1) 8(1) 0(0) (0) 0

울산 16(3) 13(2) 0(0) 0(0) 2(1) (0) 1

경기 94(10) 84(6) 7(3) 0(0) 0(1) (0) 3

강원 39(4) 31(2) 6(1) 0(0) 0(1) (0) 2

충북 24(3) 19(2) 1(0) 2(1) 0(0) (0) 2

충남 32(4) 7(1) 3(1) 19(2) 0(0) (0) 3

전북 32(4) 0(1) 27(2) 0(0) 0(1) (0) 5

전남 46(5) 0(1) 44(3) 0(0) 0(1) (0) 2

경북 51(6) 47(4) 0(1) 0(0) 0(0) (1) 4

경남 45(5) 44(3) 0(1) 0(0) 0(1) (0) 1

제주 16(3) 9(2) 5(1) 0(0) 0(0) (0) 2

합계 609(73) 431(36) 121(22) 29(4) 2(9) (2) 26

(단위: 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제5장 지방선거 연혁

103

5) 2006년 지방선거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8대 광역의회선거는 2006년 5월 31일에 최초 6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하였다. 이 선거
에서는 「민법」개정에 따라 선거연령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되었다(공직선거법 제17조). 광
역의회의원은 지역구에서 655명이 선출되고 비례대표로 78명이 선출되었다. 열린우리당이 
지역구 519석, 비례대표 38석을 확보하였고 한나라당은 지역구 33석, 비례대표 19석, 민주
당은 지역구 71석, 비례대표 9석으로 나타났다. 민노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울산에서 3석, 
경남과 제주에서 각각 1석씩 획득하여 울산에서만 2석을 획득하였던 지난 지방선거와는 달
리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에서도 10석을 획득하여 총 15석의 의
석을 확보하여 지역구 10석, 비례대표 2석을 획득하여 총 15석을 획득한 국민중심당과 대
등한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시․도 비례대표 선출에서 나타난 정당간 지지율은 열린우리당이 48.7%, 한나라당이 
24.4%, 민주당이 11.5%, 민주노동당이 12.8%, 국민중심당이 2.6%의 신장을 보인 반면, 민
주노동당은 지난 선거에서 8.1%의 지지율을 보이다가 이번 선거에서 3.8%나 더 높은 신장
세를 나타내어 신장율에서 1위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지난 지방선거보다도 조금 더 지역
적 분포가 다소 편향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과이며 지속적으로 전
국적인 지지기반이 늘어가고 있다.

구분 계
정당별 당선자 수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무소속

서울 96(10) 0(2) 96(6) 0(1) 0(1) 0(0) 0

부산 42(5) 0(1) 42(3) 0(0) 0(1) 0(0) 0

대구 26(3) 0(1) 26(2) 0(0) 0(0) 0(0) 0

인천 30(3) 0(1) 30(2) 0(0) 0(0) 0(0) 0

광주 16(3) 0(1) 0(0) 16(2) 0(0) 0(0) 0

대전 16(3) 0(1) 16(1) 0(0) 0(0) 0(1) 0

울산 16(3) 0(0) 13(2) 0(0) 3(1) 0(0) 0

경기 108(11) 0(2) 108(7) 0(1) 0(1) 0(0) 0

강원 36(4) 1(1) 34(2) 0(0) 0(1) 0(0) 1

충북 28(3) 1(1) 25(2) 0(0) 0(0) 0(0) 2

충남 34(4) 2(1) 19(2) 0(0) 0(0) 13(1) 0

전북 34(4) 20(2) 0(0) 12(1) 0(1) 0(0) 2

전남 46(5) 2(1) 0(0) 43(3) 0(1) 0(0) 1

경북 50(5) 0(1) 47(3) 0(0) 0(1) 0(0) 3

경남 48(5) 0(1) 44(3) 0(0) 1(1) 0(0) 3

제주 29(7) 7(2) 19(3) 0(1) 1(1) 0(0) 2

합계 655(78) 33(19) 519(38) 71(9) 5(10) 13(2) 14

<표 2-14> 5 ․ 31 광역의회의원 선거 당선자 정당별 분포표(비례대표 포함)
(단위: 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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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대표를 당선시키는 이변을 낳았다.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취약지인 부산과 경남, 경북지역
에서 각각 1석의 광역의회의원 비례대표를 당선시켰다. 그러나 대구와 울산에서는 미래연합
과 민노당에 밀림으로써 의석 확보에 실패하였다. 반대로 한나라당도 전남 전북에서 각각 1
석의 비례대표로서 의석을 확보하였으나 광주에서는 민노당에 밀려 실패하였다. 이번 선거
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민노당이 자민련을 제치고 제3당으로서의 지지도를 얻게되었다는 점
이다. 민노당은 9개 지역에서 총 9명의 비례대표를 당선시킴으로써 명실공히 전국정당으로 
기본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박근혜 의원의 미
래연합도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의 비례대표를 당선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지역
구 광역의회의원도 한나라당은 431명이 당선되었고 민주당은 광주시의회의원 19명 가운데 
18명을 당선시켰고 전남과 전북에서도 절대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121명이 당선되었다. 
자민련은 충남에서 36명의 도의회 의원 가운데 21명을 당선시켜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전
국적으로 29명의 광역의원을 당선시켰고 민노당은 울산에서만 2명의 시의원을 당선시켰고 
무소속 당선자도 26명이 되었다. 이번에 도입된 정당명부제의 특징은 각 정당이 지역정당에
서 벗어나 전국정당으로 출발하는 시발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역별로 한 정당
이 의석의 3분의 2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던 관계로 한나라당의 득표율이 70%를 넘는 지
역의 경우는 민주당이 낮은 득표율로 의석을 확보하는 특징도 보여주었다.

<표 2-13> 6 · 13 광역의회의원 선거 당선자 정당별 분포표(비례대표 포함)

구분 계
정당별 당선자 수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한국미래연합 무소속

서울 92(10) 82(5) 10(4) 0(0) 0(1) (0) 0

부산 40(4) 40(2) 0(1) 0(0) 0(1) (0) 0

대구 24(3) 24(2) 0(0) 0(0) 0(0) (1) 0

인천 26(3) 23(2) 2(1) 0(0) 0(0) (0) 1

광주 16(3) 0(0) 16(2) 0(0) 0(1) (0) 0

대전 16(3) 8(1) 0(1) 8(1) 0(0) (0) 0

울산 16(3) 13(2) 0(0) 0(0) 2(1) (0) 1

경기 94(10) 84(6) 7(3) 0(0) 0(1) (0) 3

강원 39(4) 31(2) 6(1) 0(0) 0(1) (0) 2

충북 24(3) 19(2) 1(0) 2(1) 0(0) (0) 2

충남 32(4) 7(1) 3(1) 19(2) 0(0) (0) 3

전북 32(4) 0(1) 27(2) 0(0) 0(1) (0) 5

전남 46(5) 0(1) 44(3) 0(0) 0(1) (0) 2

경북 51(6) 47(4) 0(1) 0(0) 0(0) (1) 4

경남 45(5) 44(3) 0(1) 0(0) 0(1) (0) 1

제주 16(3) 9(2) 5(1) 0(0) 0(0) (0) 2

합계 609(73) 431(36) 121(22) 29(4) 2(9) (2) 26

(단위: 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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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6년 지방선거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8대 광역의회선거는 2006년 5월 31일에 최초 6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하였다. 이 선거
에서는 「민법」개정에 따라 선거연령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되었다(공직선거법 제17조). 광
역의회의원은 지역구에서 655명이 선출되고 비례대표로 78명이 선출되었다. 열린우리당이 
지역구 519석, 비례대표 38석을 확보하였고 한나라당은 지역구 33석, 비례대표 19석, 민주
당은 지역구 71석, 비례대표 9석으로 나타났다. 민노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울산에서 3석, 
경남과 제주에서 각각 1석씩 획득하여 울산에서만 2석을 획득하였던 지난 지방선거와는 달
리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에서도 10석을 획득하여 총 15석의 의
석을 확보하여 지역구 10석, 비례대표 2석을 획득하여 총 15석을 획득한 국민중심당과 대
등한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시․도 비례대표 선출에서 나타난 정당간 지지율은 열린우리당이 48.7%, 한나라당이 
24.4%, 민주당이 11.5%, 민주노동당이 12.8%, 국민중심당이 2.6%의 신장을 보인 반면, 민
주노동당은 지난 선거에서 8.1%의 지지율을 보이다가 이번 선거에서 3.8%나 더 높은 신장
세를 나타내어 신장율에서 1위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지난 지방선거보다도 조금 더 지역
적 분포가 다소 편향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과이며 지속적으로 전
국적인 지지기반이 늘어가고 있다.

구분 계
정당별 당선자 수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무소속

서울 96(10) 0(2) 96(6) 0(1) 0(1) 0(0) 0

부산 42(5) 0(1) 42(3) 0(0) 0(1) 0(0) 0

대구 26(3) 0(1) 26(2) 0(0) 0(0) 0(0) 0

인천 30(3) 0(1) 30(2) 0(0) 0(0) 0(0) 0

광주 16(3) 0(1) 0(0) 16(2) 0(0) 0(0) 0

대전 16(3) 0(1) 16(1) 0(0) 0(0) 0(1) 0

울산 16(3) 0(0) 13(2) 0(0) 3(1) 0(0) 0

경기 108(11) 0(2) 108(7) 0(1) 0(1) 0(0) 0

강원 36(4) 1(1) 34(2) 0(0) 0(1) 0(0) 1

충북 28(3) 1(1) 25(2) 0(0) 0(0) 0(0) 2

충남 34(4) 2(1) 19(2) 0(0) 0(0) 13(1) 0

전북 34(4) 20(2) 0(0) 12(1) 0(1) 0(0) 2

전남 46(5) 2(1) 0(0) 43(3) 0(1) 0(0) 1

경북 50(5) 0(1) 47(3) 0(0) 0(1) 0(0) 3

경남 48(5) 0(1) 44(3) 0(0) 1(1) 0(0) 3

제주 29(7) 7(2) 19(3) 0(1) 1(1) 0(0) 2

합계 655(78) 33(19) 519(38) 71(9) 5(10) 13(2) 14

<표 2-14> 5 ․ 31 광역의회의원 선거 당선자 정당별 분포표(비례대표 포함)
(단위: 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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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0년 지방선거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9대 광역의회선거는 이명박 정부출범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시한 선거로서 중간
평가의 의미를 부여하고 정당간의 경쟁이 치열하였다. 광역자치단체선거에서 1당 지배로써 
나타난 지역은 부산, 대구, 경북, 울산, 광주, 인천, 대전, 충북, 전북, 전남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단체장 소속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동일할 뿐 아니라, 지방의회 내에서 다수당
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번 광역의회의원 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당
선된 곳이 많았다.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경우 여권 광역단체장이 적은 득표차로 
연임에 성공했으나 의원은 야권후보가 훨씬 많이 당선되면서 여소야대 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야권 광역자치단체장이 승리한 강원도와 경상남도의회는 한나라당이, 충청남
도의회에서는 자유선진당이 다수를 차지하여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점은 지방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비판기능과 견제 및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표 2-15> 6 · 2 광역의회의원 선거 당선자 정당별 분포표(비례대표 포함)
(단위: 명)

구분 계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진보

신당

국민

참여당

미래

연합

친박

연합
무소속

서울 96(10) 22(5) 74(5) 0(0) 0(0) 0 0(0) 0 0(0) 0

부산 42(5) 37(3) 0(2) 0(0) 0(0) 0 0(0) 0 0(0) 5

대구 26(3) 25(2) 0(0) 0(0) 0(0) 0 0(0) 0 0(1) 1

인천 30(3) 5(1) 21(2) 0(0) 1(0) 0 1(0) 0 0(0) 2

광주 19(3) 0(0) 18(2) 0(0) 1(1) 0 0(0) 0 0(0) 0

대전 19(3) 0(1) 4(1) 15(1) 0(0) 0 0(0) 0 0(0) 0

울산 19(3) 11(2) 0(0) 0(0) 6(1) 0 0(0) 0 0(0) 2

경기 112(12) 36(6) 71(5) 0(0) 1(0) 1 1(1) 0 0(0) 2

강원 38(4) 20(2) 12(2) 0(0) 0(0) 0 0(0) 0 0(0) 6

충북 28(3) 3(1) 20(2) 4(0) 1(0) 0 0(0) 0 0(0) 0

충남 36(4) 5(1) 12(1) 19(2) 0(0) 0 0(0) 0 0(0) 0

전북 34(4) 0(1) 33(2) 0(0) 1(1) 0 0(0) 0 0(0) 0

전남 51(6) 0(1) 45(4) 0(0) 2(1) 0 0(0) 0 0(0) 4

경북 52(6) 44(4) 0(1) 0(0) 0(0) 0 0(0) 1 1(1) 6

경남 49(5) 35(3) 2(1) 0(0) 4(1) 2 1(0) 0 0(0) 5

제주 29(7) 9(3) 16(2) 0(0) 1(1) 0 0(1) 0 0(0) 3

합계  680(81) 252(36) 328(32) 38(3) 18(6) 3 3(2) 1 1(2) 36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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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4년 지방선거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0대 6·4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영향으로 전국 투표율 56.8%로 나
타났다. 이러한 지방선거투표율은 제4회 51.3%와 제5회 54.5%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지방선거에 사전투표제의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제6회 지방선
거의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지방선거이전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전국적인 애도분위기속
에서 차분하게 선거를 실시하였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징은 전국단위 선거로서 사
전투표제가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제6회 동시지방선거 시·도의원 당선자의 정당별로 살펴보
면, 새누리당 416명(52.7%), 새정치민주연합 349명(44.2%), 무소속 20명(2.5%), 통합진보당 
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는 11.49%의 투표율을 나타내었다. 각 정당별 지역별 전
체 당선인은 전체 705명중에서 새누리당 375명, 새정치민주연합 309명, 노동당 1명, 무소
속 20명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양당에서 당선자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2-16> 6 · 4 광역의회의원 선거 당선자 정당별 분포표(비례대표 포함)
(단위: 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구분 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노동당 통합진보당 무소속

서울 96(10) 24(5) 72(5) 0 (0) 0

부산 42(5) 42(3) 0(2) 0 (0) 0

대구 27(3) 27(2) 0(1) 0 (0) 0

인천 31(4) 21(2) 10(2) 0 (0) 0

광주 19(3) 0(0) 19(2) 0 (1) 0

대전 19(3) 5(1) 14(2) 0 (0) 0

울산 19(3) 19(2) 0(1) 0 (0) 0

경기 13(2) 4(1) 8(1) 0 (0) 1

강원 116(12) 44(6) 72(6) 0 (0) 0

충북 40(4) 34(2) 4(2) 0 (0) 2

충남 28(3) 19(2) 9(1) 0 (0) 0

전북 36(4) 28(2) 8(2) 0 (0) 0

전남 34(4) 0(1) 32(2) 0 (1) 2

경북 52(6) 0(1) 48(4) 0 (1) 4

경남 54(6) 48(4) 0(2) 0 (0) 6

제주 50(5) 47(3) 0(2) 1 (0) 2

합계  29(7) 13(4) 13(3) 0 (0) 3

합계 705(84) 375(41) 309(40) 1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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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0년 지방선거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9대 광역의회선거는 이명박 정부출범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시한 선거로서 중간
평가의 의미를 부여하고 정당간의 경쟁이 치열하였다. 광역자치단체선거에서 1당 지배로써 
나타난 지역은 부산, 대구, 경북, 울산, 광주, 인천, 대전, 충북, 전북, 전남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단체장 소속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동일할 뿐 아니라, 지방의회 내에서 다수당
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번 광역의회의원 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당
선된 곳이 많았다.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경우 여권 광역단체장이 적은 득표차로 
연임에 성공했으나 의원은 야권후보가 훨씬 많이 당선되면서 여소야대 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야권 광역자치단체장이 승리한 강원도와 경상남도의회는 한나라당이, 충청남
도의회에서는 자유선진당이 다수를 차지하여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점은 지방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비판기능과 견제 및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표 2-15> 6 · 2 광역의회의원 선거 당선자 정당별 분포표(비례대표 포함)
(단위: 명)

구분 계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진보

신당

국민

참여당

미래

연합

친박

연합
무소속

서울 96(10) 22(5) 74(5) 0(0) 0(0) 0 0(0) 0 0(0) 0

부산 42(5) 37(3) 0(2) 0(0) 0(0) 0 0(0) 0 0(0) 5

대구 26(3) 25(2) 0(0) 0(0) 0(0) 0 0(0) 0 0(1) 1

인천 30(3) 5(1) 21(2) 0(0) 1(0) 0 1(0) 0 0(0) 2

광주 19(3) 0(0) 18(2) 0(0) 1(1) 0 0(0) 0 0(0) 0

대전 19(3) 0(1) 4(1) 15(1) 0(0) 0 0(0) 0 0(0) 0

울산 19(3) 11(2) 0(0) 0(0) 6(1) 0 0(0) 0 0(0) 2

경기 112(12) 36(6) 71(5) 0(0) 1(0) 1 1(1) 0 0(0) 2

강원 38(4) 20(2) 12(2) 0(0) 0(0) 0 0(0) 0 0(0) 6

충북 28(3) 3(1) 20(2) 4(0) 1(0) 0 0(0) 0 0(0) 0

충남 36(4) 5(1) 12(1) 19(2) 0(0) 0 0(0) 0 0(0) 0

전북 34(4) 0(1) 33(2) 0(0) 1(1) 0 0(0) 0 0(0) 0

전남 51(6) 0(1) 45(4) 0(0) 2(1) 0 0(0) 0 0(0) 4

경북 52(6) 44(4) 0(1) 0(0) 0(0) 0 0(0) 1 1(1) 6

경남 49(5) 35(3) 2(1) 0(0) 4(1) 2 1(0) 0 0(0) 5

제주 29(7) 9(3) 16(2) 0(0) 1(1) 0 0(1) 0 0(0) 3

합계  680(81) 252(36) 328(32) 38(3) 18(6) 3 3(2) 1 1(2) 36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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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4년 지방선거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0대 6·4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영향으로 전국 투표율 56.8%로 나
타났다. 이러한 지방선거투표율은 제4회 51.3%와 제5회 54.5%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지방선거에 사전투표제의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제6회 지방선
거의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지방선거이전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전국적인 애도분위기속
에서 차분하게 선거를 실시하였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징은 전국단위 선거로서 사
전투표제가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제6회 동시지방선거 시·도의원 당선자의 정당별로 살펴보
면, 새누리당 416명(52.7%), 새정치민주연합 349명(44.2%), 무소속 20명(2.5%), 통합진보당 
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는 11.49%의 투표율을 나타내었다. 각 정당별 지역별 전
체 당선인은 전체 705명중에서 새누리당 375명, 새정치민주연합 309명, 노동당 1명, 무소
속 20명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양당에서 당선자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2-16> 6 · 4 광역의회의원 선거 당선자 정당별 분포표(비례대표 포함)
(단위: 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구분 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노동당 통합진보당 무소속

서울 96(10) 24(5) 72(5) 0 (0) 0

부산 42(5) 42(3) 0(2) 0 (0) 0

대구 27(3) 27(2) 0(1) 0 (0) 0

인천 31(4) 21(2) 10(2) 0 (0) 0

광주 19(3) 0(0) 19(2) 0 (1) 0

대전 19(3) 5(1) 14(2) 0 (0) 0

울산 19(3) 19(2) 0(1) 0 (0) 0

경기 13(2) 4(1) 8(1) 0 (0) 1

강원 116(12) 44(6) 72(6) 0 (0) 0

충북 40(4) 34(2) 4(2) 0 (0) 2

충남 28(3) 19(2) 9(1) 0 (0) 0

전북 36(4) 28(2) 8(2) 0 (0) 0

전남 34(4) 0(1) 32(2) 0 (1) 2

경북 52(6) 0(1) 48(4) 0 (1) 4

경남 54(6) 48(4) 0(2) 0 (0) 6

제주 50(5) 47(3) 0(2) 1 (0) 2

합계  29(7) 13(4) 13(3) 0 (0) 3

합계 705(84) 375(41) 309(40) 1 (3) 20












